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석사학 논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제도에 한 연구

ResearchonInternationalMarriageImmigrationWomen's

HumanRightsProtection

제주 학교 학원

법 학 과

임 주 리

2012년 8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제도에 한 연구

지도교수 김 상 찬

임 주 리

이 논문을 법학 석사학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임주리의 법학 석사학 논문을 인 함

                심사 원장                 

                원                 

                원                 

주 학  학원

2012  8월



ResearchonInternationalMarriageImmigrationWomen's

HumanRightsProtection

Im,JuRi

(SupervisedbyProfessorDr.Kim,SangChan)

Athesissubmittedinpartialfulfillmentoftherequirementforthe

degreeofMasterofLaw

2012.8

DepartmentofLaw

GRADUATESCHOOL

JEJUNATIONALUNIVERSITY



- i -

목 차

제1장 서론·················································································································1

제1 연구의 목 ···········································································································1

제2 연구의 범 와 방법·····························································································4

제2장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황 실태·······································6

제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황과 실태···································································6

1.국제결혼 황··········································································································6

2.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실태 11

3.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실태 14

4.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실태 18

제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실태·····························································21

1.국제결혼단계··········································································································21

2.이주 정착단계··································································································25

제3 인권침해의 구체 사례···················································································31

1.국제결혼 개과정의 사례··················································································31

2.국제결혼 정착단계의 사례············································································33

제3장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한 련법제의 검토·················43

제1 헌법·······················································································································44

제2 결혼 개업의 리에 한 법률·····································································46

1.제정배경··················································································································46

2.국제결혼 개업체 황 운 실태································································47

3.결혼 개업법의 주요내용····················································································49

4.검토··························································································································51



- ii -

제3 국 법 출입국 리법···················································································52

1.국 법······················································································································52

2.출입국 리법··········································································································54

3.검토··························································································································55

제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56

1.입법 배경················································································································56

2.주요내용··················································································································56

3.검토··························································································································58

제5 다문화가족 지원법·····························································································59

1.제정취지 경 ··································································································59

2.주요내용··················································································································60

3.검토··························································································································62

제6 거주외국인 지원조례·························································································63

1.입법취지 배경··································································································63

2.표 조례안의 주요내용························································································63

3.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의 주요내용······································································64

4.검토··························································································································65

제7 련법제의 한계·································································································65

제4장 국제결혼 이주여성 인권보호제도의 쟁 과 과제·······························67

제1 결혼 개업의 리에 한 법률의 한계와 과제·········································67

1.한계··························································································································67

2.입법 개선방안····································································································69

제2 국 법 출입국 리법의 한계와 과제·······················································77

1.한계··························································································································77

2.과제··························································································································79

제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쟁 과 과제·······················································81

1. 용 상··················································································································81

2.주무부처··················································································································82



- iii -

3.실효성 부족············································································································83

4.지원기간의 지나친 단기화··················································································83

제4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쟁 과 과제···································································84

1. 용 상··················································································································84

2. 로그램 ․선언 규정····················································································85

3.다문화주의의 이념 반 한 종합 다문화정책 수립····································86

제5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의 쟁 과 과제·····························································88

1.보호 상··················································································································88

2.자문 원회 구성····································································································89

3.지역 특성의 반 미흡····················································································89

제6 정리·······················································································································89

제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한 제도외 인 방안·························93

제5장 결론···············································································································95

참고문헌···················································································································98

ABSTRCT············································································································102



- 1 -

제1장 서 론

제1 연구의 목

1991년 정부가 농 되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농어 총각과 국교포여성간

의 성혼사업을 추진한 이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국제결혼의 증가는

2000년 이후 폭발 으로 증가하여 재는 체결혼의 11%가 넘어서는 일반

결혼형태가 되고 있다.1)이러한 상은 1990년 까지만 해도 측하지

못했던 상으로 당시는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의 결혼이 주를 이루고 있

었고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여성간의 결혼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그러나

재는 국제결혼의 부분이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간의 결혼으로서,2009년 외국인

과의 총 혼인건수 33,300건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건수는 25,142건으로 77.5%

를 하고 있으며,이는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건수의 약 3배정도의 수 이다.뿐

만 아니라 2010년말 재 결혼이주자 181,671명 여성이 161,999명으로 89.1%

를 차지하고 있으며,이들의 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처음에는 농

총각들이 국조선족 여성들과의 결혼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국뿐만

아니라 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태국,몽골,우즈베키스탄 등 국 이 다양해지

고 있다.이러한 상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의 이주화’라는 특징과 국가

간․지역간의 불균등한 경제발 에 기인하기도 하지만,국제결혼이 수익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이윤을 얻고자하는 결혼 개업자와 특정 종교단체가 개입하고 있고,

특히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과거에 비하여 합법 인 입국경로가 제한되었기 때

문에 국제결혼이 장기 으로 안정 인 체류가 보장되기 때문이기도 하다.2)그러

1) 과  비  1990  1.2%, 2000  3.5%, 2004  11.2%, 2005  13.5%, 2006  11.7%, 

2007  10.9%, 2008  11.0%, 2009  10.8%, 2010  10.5%, 2011  9.0%  타 고 다(통계청, 

「2011 통계결과」, 2012.4).

2) 라미, “ 주여   내     해”, 「 주   내 행 강  한 

동가 워크샵 료집」, 가 원 , 2009.11. 한편, 한   여 과  결  가한 원

, 사 경  열 한 지 에 는   도시  득  미 ,   

내에  우  하 가 매우 어 운 한편, , 동 시 , 시 , 몽골 등 시 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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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이러한 상 속에는 인종문제,계 문제,젠더문제 등 여러 가지 계가 복

잡하게 얽 있다.

일반 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은 부분 언어문제,경제 인 어려움,낯선 생활환

경,자녀양육문제,문화 차이 등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한

국사회에 뿌리박힌 단일민족주의 사상에 가부장 통념이 더해진 독특한 사회문

화에 이 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사랑과 신뢰,책임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결혼이 결혼 개업체에 의한 상업 량 이고 속성화된 결혼이 어려움을 더

크게 만들고 있고,한국남성의 사회경제 능력부족과 고연령,외국여성의 이주

목 의 결혼과 연령으로 인한 격차가 보다 근본 인 문제로 갈등의 원인이 되

고 있다.

결혼 개업체가 개입된 국제결혼의 경우 외국인 여성들에게 결혼상 인 한국

인 남성에 한 정확한 상 방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경우에 따라

서는 매매혼 결혼의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다.이로 인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

에 한 사회 인 인식과 편견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가정폭력과 인신매

매 결혼 개 구조에 취약하게 노출된 이주여성의 인권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

로 떠오르고 있다.3)이러한 사회 상을 반 하여 우리나라는 2005년 여성가족부

를 심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2006년 국정과제의

주요 안으로 자리 잡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책’이 마련되

었고,그 일환으로 ‘결혼 개업 리에 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한편,우리나라는 외국인 정책의 체계 수립 추진을 한 근거법 마련을

하여 2007년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고,이를 바탕으로 2008년 3

월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 으며,2006년 10월에 ‘거주외국인 지원 표

조례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시

에는 가 에  어  민 득   한 에  생  망하는 사람들  많  어,  같  내

   공  하  라고 한다( 승우, “ 주여  지   ”, 「 울

학」, 16  1 , 울시립 학  학연 , 2008.8, 128 ).

3)  사 , 2007  7월  트 여  후 (19 )  사망사건, 2003  3월  필리핀  가

 비비(31 )  사망사건, 2005  11월 편  폭행  진 필리핀 여 사건, 2007  9월 트  

여   사건 등  들  는 , 러한 사 는 결 에 내재 어 는 가 집 어  

사 , 곡  식  결  착 어가고 는 우리 사 에 진  규 다. 과 

신 지상에 는 여  결  도망가는  신 들  가 결  실상 라고 보도 고 

지만, 진 한 결  폐해는 편  가 폭 과 한 사 에 하지 못하도  만드는 우리 사  

식과 편견  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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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제결혼 개업 리,국 부여,이

주민과 그 가정에 한 처우,직업진출,의료 서비스 등 여러 방면에서 살펴보면

재의 제도는 매우 소극 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여 히 이들을 보호

하기 보다는 오히려 배제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하든 원치 않든 다문화사회를 맞이하고 있고,4)‘다문화 가족’을

형성하는 주요한 틀의 하나인 결혼이주 여성에 한 지원 사업이 과연 이주여성

들의 문화 ․사회 정체성을 존 하고 있는지,나아가 그들의 인권을 제 로

보호하고 있는지에 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우

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국제결혼 개업체를 통해 극도로 상업화된 결혼 차를

통하여 짧은 기간에 속하게 결혼하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이 한국사회의 재와 미래에 지 않

은 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그러므로

결혼성사단계에서부터 결혼하고 이주하여 정착하고,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단계

까지,그리고 국 취득에서부터 취업문제에 이르기까지 제도 으로 정비하여 결

혼이주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 상품화된 국제결혼의 폐해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에 하여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국제결혼과정에서의 인권문제와 한국사회 정착문제인

다문화가족에 한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도 비교 많은 편이다.5)이들 연구에

서 공통 으로 지 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련 문제는,혼인의 인신매매

성격,국 취득 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한 인권침해,원활하지 못한 언어

4) 다 사 라 함  우리 사 에  함께 공생하고 는 각   가하여 다 해지는  또는 

 사 상, 주민  가하는 본래   다   차 에  다 한  사 식  

미한다. 그 라  비 에 어   어느 도 차지하고 느냐에 라 다 사 라고 

할 는 없 , 우리 라도  가비  볼  다 사  식하고 는 것 같다( , 다

가   규  근거에 한 고“, 「 학연 」 37집, 한 학 , 2010,2, 3 ; 상우, ”

다 가  지원에 한 체계 개  연 “, 「 학 」 26집 1 , 한 학  학연 , 

2009.3, 496 ).

5)  것 , 재 , “ 결  통한 주여  지 ”, 「가 연 」 22  1 , 한 가

학 , 2008.3; 태 , “한․  결  가에  가   : 연변  한․  ‘가 ’  

심 ”, 「가 연 」 22  1 , 한 가 학 , 2008.3; 라미, “ 결  주여   실

태    쟁 ”, 「 결  주여 , 쟁 과 망' 학  료집」, 울 학  여 연

, 2007.11; 동훈 , 「 결 주여  실태 사  보건․복지지원 책 (연 보고 )」, 보건복

지 , 2005; 한 염, “ 주여  여  결 에 한 여 사 학  ”, 「 주여 3주

 심포지엄 료집」, 2004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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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응지체,경제 빈곤,가정폭력,자녀교육․양육,인

종 차별 등이다.6)

한편,국제사회에서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한 인권침해 지 이 잇따르고 있

다.2007년 6월,미국무부는 국제인신매매보고서(TraffickinginPersons)에서 한

국의 국제결혼을 ‘인신매매’라고 표 하며 비 하 다. 한 2007년 8월,유엔 인

종차별철폐 원회는 “한국의 순수 통주의가 인종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이에

한 련법 제정을 구하 다.유엔성차별철폐 원회(CEDAW)는 2007년 8월

한국정부가 제출한 여성차별철폐 약 이행 제5차 제6차 보고서에 한 검토

심의결과를 담은 최종 권고문에서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국제결혼 증가에

우려를 표시하며,한국정부에 결혼 개업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

을 구하고,‘유엔 국제조직범죄 약의 인신매매방지의정서’비 도 권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실태를 살펴보고,이러한

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하며,이를 바탕으로 재 시행 인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보호를 한 련법제 황을 검토하고 그 문제 을 도출하여 개선방

향을 모색함으로써 재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입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제2 연구의 범 와 방법

로벌화로 인하여 사람․자본․정보 등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국가 ․인종 ․민족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로 어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극 ․능동 으로 처하기 하여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수립․추진하여 왔다.즉 2006년부터 정부차원에서 다문화

련 의제들을 본격 으로 다루어,2007년 5월에는 법무부가 주 이 되어 다문화

주의 정책수행의 법․제도 기반을 구축하기 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을 제정하 고,2008년 3월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주도 으로 참

6) 승우, “다  가  보  지원에 한  고”, 「가 연 」, 23  3 , 한 가 학 , 

2009.11,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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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 다.7)이외에도 정부 각 부처에서는 소 법

률을 기 로 다양한 다문화 련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컨 법무부에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외에도 ‘국 법’,‘출입국 리법’과 ‘교육진흥법’을,여성

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외에도 ‘결혼 개업의 리에 한 법률’을,문화체

육 부는 ‘문화 술진흥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한 법’,‘국어기본법’,

‘도서 법’,‘박물 미술 진흥법’을 근거로 다양한 다문화 련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다양한 형태

로 존재하는 다문화 련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제를 체 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을 분명히 하기 하여 ‘재한외

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결혼 개업의 리에 한 법률’,‘거주

외국인 지원 표 조례안’,그리고 ‘국 법’과 ‘출입국 리법’을 심으로 련법률

속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과 련하여 그 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

는 것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겪게 되는 인권침해의 문제는 결혼 개과정,입국이

후 체류과정 국 부여,출입국 리,자녀의 양육권 모성보호,한국사회의

응,의료서비스 수혜,사회 으로 부정 인 인식과 편견 등에서 다양한 쟁 을

가지고 있지만,본 연구에서는 이 모든 쟁 을 모두 다루지는 않는다.왜냐하면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목 이 있는 것이 아니

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개과정 성혼과정,그리고 체류과정에서 나타나

는 가정생활과 련하여 겪게 되는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고 그 안을 제시하고

자 하는데 목 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제1장은,연구의 목 과 연구범 방법에 하여 살펴본다.

7) 가  업 (청 , 동업  포함)는 보건사  등  담당해 다가 1994  보건복지  개편  후, 

2001  신  여   보건복지  가  주 처가 여러  고 다. , 가  

업  처는 보건복지 가 담당하고 었는 , 여 가 2005  6월 여 가  개편  여

가  겼고, 2008  2월에는 여 가 는 여 , 보건복지 는 보건복지가  개편  

다시 보건복지가 가 주 처  다. 2010  3월에는 보건복지가 는 보건복지 , 여 는 여

가  다시 개편  재는 여 가 가 가 업  주 처가 었다.

8) 러한 다 사  개과 에   책  한 향  미 고 다는 에  ‘ 주도  다

주 ’  리고 다( ․ 규 ․ 주 , “다 책  진실태  개 ”, 사처, 200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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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황과 실태에 하여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제도 황에 하여,주로 련 법

률들의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보호제도의 쟁 과 과제에 하여 살펴보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한 입법론을 제시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요약․정리한다.

본 연구는 주로 국내의 기존의 문헌자료의 연구를 통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

들의 인권침해 황과 실태에 하여 실증 으로 고찰한다.이에는 특히 통계청,

법무부,여성가족부 등의 실태조사 문헌과 연구보고서를 주로 활용하려 한다.경

우에 따라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인권과 련한 법령의 계조문이나 련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2장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실태

제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황과 실태

1.국제결혼 황

2011년말 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총수는 1,139,283명으로,이를 유형별로 나

면 외국인근로자 558,538명(49%),결혼이주자 181,671명(16%),유학생 80,646명

(7.1%),외국인자녀 121,935명(10.7%),기타외국인 106.365명(9.3%)등이다.이 수

치는 2010년에 비하여 외국인근로자는 17,119명(3%)감소하 으며,결혼이주자는

14,581명(9%),유학생은 3,324명(4%),재외동포는 6,528명(5%),기타외국인은

3,250명(3%),외국인 주민자녀는 14,246명(13%)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주

자와 자녀들의 증가가 에 띠게 두드러지고 있다.9)

9) 행 , 「  주민실태 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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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혼인건수 구성비 혼인건수 구성비 혼인건수 구성비

1993 402,593 6,545 1.6 3,109 47.5 3,436 52.5

1994 393,121 6,616 1.7 3,072 46.4 3,544 53.6

1995 398,484 13,494 3.4 10,365 76.8 3,129 23.2

1996 434,911 15,946 3.7 12,647 79.3 3,229 20.2

1997 388,591 12,448 3.2 9,266 74.4 3,182 25.6

1998 375,616 12,188 3.2 8,054 66.1 4,134 33.9

2011년 총혼인 건수 329,087건 외국인과의 혼인은 29,762건으로 년 비

약 5,000건이 감소하고 있으나,외국인과의 혼인비 은 9.0%로서 2004년 이후부

터 계속해서 평균 10%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2011년 외국인과의 혼인

74.8%가 외국인 여자와의 혼인으로 외국인 여자와의 혼인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93년과 1994년까지는 외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이 모두 3,000명 로서 비슷

한 수 을 보이다가 1995년에 들어서면서 외국인 아내의 숫자가 1만명을 넘어서

고 갑자기 년 비 3배 수 으로 증하 다.다시 말해서 1994년까지는 외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숫자가 비슷하 으나,1995년부터는 외국인 아내의 숫자가

외국인 남편보다 많아지게 되었다.

외국인 아내의 숫자를 보면 2002년에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서고 2004년에는

2만5천명,2005년에는 3만명으로 최고조에 달하 다가 2006년 이후에는 증가율이

둔화되고 2009년에는 다시 2만 5천명수 으로 감소하 다.2008년도에 비하여

2009년도의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건수가 약 3천건이 감소하 는데 이는 국

베트남 여자와의 혼인이 감소하 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특히 국여자와의 혼인

은 2006년 방문취업제를 실시한 이후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10)

2011년 말 재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건수는 22,265건이고,외국인 남편과의 혼

인건수는 7,497건으로서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건수가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건수

의 약 3배 수 을 나타내고 있다.

<표 1>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단 :건,%)

10)  , 「 결 개업 건 (연 보고 )」, 여 가 , 2010.1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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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362,673 10,570 2.9 5,775 54.6 4,795 45.4

2000 332,090 11,605 3.5 6,945 59.8 4,660 40.2

2001 318,407 14,523 4.6 9,684 66.7 4,839 33.3

2002 304,877 15,202 5.0 10,698 70.4 4,504 29.6

2003 302,503 24,776 8.2 18,751 75.7 6,025 24.3

2004 308,598 34,640 11.2 25,105 72.5 9,535 27.5

2005 314,304 42,356 13.5 30,719 72.5 11,637 27.5

2006 330,634 38,759 11.7 29,665 76.5 9,094 23.5

2007 343,559 37,560 10.9 28,580 76.1 8,890 23.9

2008 327,715 36,204 11.0 28,163 77.8 8,041 22.2

2009 309,759 33,300 10.8 25,142 75.5 8,158 24.5

2010 326,104 34,235 10.5 26,274 76.7 7,961 23.3

2011 329.087 29,762 9.0 22,265 74.8 7,497 25.2

구분
혼인건수
(A)

한국남자+외국여자
혼인

농림어업종사자
남자 혼인

농림어업종사자
남자+외국여자

건수(B)
구성비
(B/A) 건수(C)

구성비
(C/A) 건수(D)

구성비
(D/C)

계 329,087 22,265 6.7 5,355 1.7 1,559 37.1

동지역 266,713 15,709 5.8 1,395 0.5 267 23.7

읍면지역 54,441 6,074 11.1 3,959 8.2 1,291 38.6

출처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2012.

2011년도 체혼인건수는 329,087명인데 그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이 22,265

건으로 체혼인의 6.7%를 차지하고 있다.그 농림어업종사자의 혼인건수는

5,355건으로 체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건수의 24.0%만을 차지하고 있어,나머지

76.0%는 소기업이나 자 업자 등 여러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 추정되어 이제는

국제결혼이 농 총각의 유물이 아니고 체 사회에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그러나 읍면지역에서는 농림어업종사자의 38.6%가 외국인 아내와 혼인

하고 있어 아직도 읍면지역에서는 농림어업종사자의 3 1 이 외국인 아내

와 혼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1)

<표 2>농어 지역(읍면지역)과 도시지역(동지역)의 혼인 (단 :건 %)

출처 :통계청,「2011통계연보(혼인통계)」,2012.

11)  , 상게 연 보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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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구성
비

계 10,698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04 22,265 100

국 7,023 13,347 18,489 20,582 14,566 14,484 13,203 11,364 9,623 7,549 33.9

베트남 474 1,402 2,461 5,822 10,128 6,610 8,282 7,249 9,623 7,636 34.3

필리핀 838 928 947 980 1,117 1,497 1,857 1,643 1,906 2,072 9.3

일본 690 844 809 883 1,045 1,206 1,162 1,140 1,193 1,124 5.0

캄보디
아

2 19 72 157 394 1,804 659 851 1,205 961 4.3

태국 327 345 324 266 271 524 633 496 438 354 1.6

미국 267 322 341 285 331 376 344 416 428 507 2.3

몽골 194 320 504 561 594 745 521 386 326 266 1.2

우즈베
키스탄

183 328 247 332 314 351 492 365 317 324 1.5

네팔 21 22 32 16 33 82 159 316 202 211 0.9

러시아 236 297 315 234 203 152 110 139 119 125 0.6

기타 443 577 564 601 669 749 741 777 894 1,136 5.1

혼인종류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남자+ 혼(A) 65.5 58.3 53.5 55.7 63.6 62.8 64.7 62.9 65.3 66.2

2011년도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와의 혼인건수를 국 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34.3%). 국(33.9%),필리핀(9.3%)등 3개국이 차지하는 비 이 77.55%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국 별 외국여자와 혼인 (단 :건,%)

출처 :통계청,「2011통계연보(혼인통계)」,2012.

2004년의 경우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혼인 혼비율이 53.5%,재혼

비율이 46.5%로서 비슷한 수 까지 간 도 있으나,2006년 이후에는 혼비율

60% 와 재혼비율 30% 를 유지하여 여 히 재혼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차

국제결혼에서도 혼이 보편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외국인과 혼인한 한국인의 혼인종류별 구성비 (단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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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자
재혼(B) 34.5 41.7 46.5 44.3 36.4 37.2 35.3 37.1 34.7 33.8

비(A/B) 1.9 1.4 1.2 1.3 1.8 1.7 1.8 1.7 1.8 1.9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남자+한국여자 2.6 2.6 2.6 2.6 2.5 2.4 2.4 2.3 2.2 2.2

한국남자+외국여자 7.5 7.9 8.3 8.4 9.1 11.6 11.5 11.8 11.1 12.1

출처 :통계청,「2011년 통계연보(혼인통계)」,2012.

2010년 한국인 부부의 혼인연령차는 2.2세이다.이에 반하여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는 12.1세로 한국인 부부의 연령차에 비하여 약 10

세정도 더 많다.이는 한국인 남자의 경우에는 혼인기회를 놓친 만혼이거나 재혼

임에 반하여 외국인 신부의 경우에는 20 반의 미혼여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

기 때문으로 보인다.이 같은 과도한 연령차는 혼인생활의 탄이나 이혼으로 이

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12)

<표 5>부부의 평균혼인 연령차 (단 :세)

출처 :통계청,「2010년 통계연보(혼인통계)」,2011.

국제결혼 비율은 농어 지역이 더 높아 결혼하는 사람 3명 1명이 국제결혼

을 하고 있는데,2010년의 경우 거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9,855명(27.4%)으

로 가장 많고,서울시 41,123명(22.6%),인천시 11,344명(6.2%)으로 국제결혼 이주

자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 결혼이주여

성은 161,999명으로 결혼이주자의 89%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의 이주화’13) 상

을 그 로 나타내고 있다.

<표 6>지역별 국제결혼이주자 거주분포

12)  , 상게 연 보고 , 6 .

13) ‘여  주 ’는 프리  동 시 에  가  게 타 고 는  결 주여  동행하

는 보다는   주하는 경향  짙게 타 고 다. 시 에 도 격하게 가는 하고 

 에 미 지 못하고 는 실 다. 여  주가 여  빈곤  탈 시키 도 하지만 

해 등 여러 가지  낳고 다. 근 우리 사 처럼 결 주여  가하는 사 는 거  드  

사  고 다( , “결 민   과 개 ”, 「다 사  한 책  

언」, (한 비 공 학 ․ 가 원  공동 미 료), 가 원 , 2010.11, 98 ; Inter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A Global Perspective, IOM, 2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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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결혼이주자

증감수 증감율
2009년
분포

2010년
분포

2010년
결혼이
주여성

2010분
포비율2009년 2010년

국 167,090 181,671 22,705 8.7 100 100 161,999 100

서울특별시 39,275 41,123 1,398 3.5 23.5 22.6 33,515 20.7

부산 역시 7,526 7,875 349 4.6 4.5 4.3 7,308 4.5

구 역시 4,965 5,321 356 7.2 2.9 2.9 4,884 3.0

인천 역시 10,486 11,344 858 8.2 6.3 6.2 10,138 6.3

주 역시 3,267 3,538 271 8.3 1.9 1.9 3,352 2.1

역시 3,623 3,900 277 7.6 2.2 2.1 3,587 2.2

울산 역시 2,950 3,416 466 15.8 1.8 1.9 3,206 2.0

경기도 44,760 49,855 5,095 11.4 26.8 27.4 43,436 26.8

강원도 4,188 4,504 316 7.5 2.5 2.5 4,329 2.7

충청북도 4,927 5,664 737 15.0 2.9 3.1 5,364 3.3

충청남도 8,003 8,781 778 9.7 4.8 4.8 8,377 5.2

라북도 6,743 7,051 308 4.6 4.0 3.9 6,832 4.2

라남도 7,290 7,945 655 9.0 4.4 4.4 7,277 4.5

경상북도 8,057 8,906 849 10.5 4.8 4.9 8,588 5.3

경상남도 9,586 10,834 1,248 13.0 5.7 6.0 10,287 6.4

제주특별자치도 1,444 1,614 170 11.8 0.9 0.9 1,519 0.9

출처 :행정안 부,「외국인주민실태조사」,2009-2010을 참고하여 재분석.

2.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실태

(1)결혼 경로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보고서14)에 의하면,국제결

혼 이주자가 배우자를 만난 경로는 ‘결혼 개업체(25.1%)’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가족,친척의 소개(23.3%)’,‘친구,동료의 소개(23.1%)’,‘스스로 배우자를

만남(18.2%)’,‘종교기 을 통하여(6.4%)’등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2006년 여

성가족부의 조사보고서에서는 친척의 소개(45.7%),스스로(20%),결혼 개업체

(17.7%),종교기 (14.3%)순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결혼 개업이

많이 성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5)여기에서 ‘친구,동료의 소개’로 나타난

14) 보건복지 , 「 다 가  실태 사보고 」, 2009, 291 .

15) 울시  사  경우, 결 개업체가 29.8%,  지  개 28.4%, 단체 13.4%, 

 10.9% 등  타  보다  결 개업체에 한 비   것  타 고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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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도 실질 으로는 결혼 개업체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 으로는

결혼 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비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6)특

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캄보디아(84.1%)나 베

트남(66.4%)의 경우는 결혼 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결혼의 동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의 동기에 하여 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는,

‘배우자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여(65.0%)’,‘모국 가족에게 경제 지원을 하

기 하여(15.7%)’,‘경제 안정을 하여(12.2%)’,‘한국에서 취직하기 하여

(7.1%)’순으로 조사되고 있다.17)첫 번째 동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제 인 이

유로 볼 수 있으므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동기는 경제 동기가 35%나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를 출신국 별로 보면 베트남출신과 캄보디아 출신

여성의 경우 모국가족에게 경제 지원을 하기 하여 결혼했다는 응답이 각각

32.9%,41.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18)

2010년의 다른 조사에 의하면,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동기에 하여,가족

에게 경제 지원을 하기 하여(29.7%), 재의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29.0%),

외국에 살고 싶어서(14.5%),가족․친척의 권유로(6.2%),종교 때문(6.2%),한국

에서 취업하기 하여(4.1%),본국을 떠나고 싶어서(3.4%)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서,19)경제 인 이유로 결혼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앞의 조사와 비슷하거나 조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한국인배우자의 결혼 동기는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38.1%)’,‘배우자

출신국가의 사람과 결혼한 친구나 나는 사람의 권유로(30.3%)’,‘배우자의 출신국

「 울시 다 가 실태  지원체계 연 」(연 보고 ), 울시여 가 재단, 2008, 121-122 ).

16) 보건복지 , 게 실태 사보고 , 292 . 한편 2010  다  사에 하 , 결 개업체  개

(57.6%), 한 거주 지  개(13.2%), 단체  개(10.4%), 본 거주 지  개(9.7%), 우  

지  개(2.8%) 등  타 고 어, 근에는 결 개업체  개  결 하는 비    

  다(  , 게 연 보고 , 124 ).

17) 보건복지 , 상게 실태 사보고 , 293 .

18) , 게 연 보고 , 126-127 .

19)  , 게 연 보고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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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람들이 순종 이고 부모에게 잘할 것 같아서(24.5%)’,‘배우자의 출신국가

사람들의 외모가 한국인과 비슷해서(16.8%)’,‘종교 인 이유로(14.8%)’,‘결혼 개

업체의 권유로(10.3%)’순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여성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즉 우리 사회의 가부장 인 가정유지를 한 방편으로 결혼하는 비율이 높

다고 분석할 수 있다.20)

이와 같이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동기는 명백하게 다르게 나

타나고 있어 서로에 한 깊은 이해가 없다면 부부갈등이 야기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더구나 언어장벽의 문제,문화 차이의 문제 등으로 서로를 이해하거나

소통하는데 근본 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이는 부부갈등 내지 가족 간의 갈등

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심지어 가정폭력,더 나아가 이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3)연령차

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결혼이주여성의 평균연령은 33.3세,한국인

남성의 평균연령은 43.2세로 평균 10세 정도의 연령차를 보이고 있다.21)이를 구

체 으로 보면 24세 이하의 결혼이주여성의 45.4%가 40세 이상의 남편과 살고

있는 실정이다.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실태조사결과도 거의 비슥한 수 으로,

평균 11세의 연령차이를 보 는데,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연령차이는 11-20세로 체의 41.1%에 해당하고 있으며,6-10세 차이는 24.6%,

1-5세 차이는 15.1%로 각각 나타나고 있고,21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8.6%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2)출신국 별로 보면 캄보디아가 17.1세,베트남

이 16.4세정도의 높은 연령차이를 보이고 있으며,일본출신의 경우 2.9세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23)배우자 간의 연령차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특히 문화 차이가 있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따라서 부부간의 세 차는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어느 시기가 지나면 결혼이주여성이 그 가정의 생계

20) 보건복지 , 게 실태 사보고 , 294 .

21) 보건복지 , 상게 실태 사보고 , 295 .

22) , 게 연 보고 , 128 .

23) , 상게 연 보고 , 128-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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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책임지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배우자간의 무 큰 연

령차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24)

(4)경제생활

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200

만원 미만이 38.4%로 가장 많고,100만원 미만도 21.3%로 가구소득이 반 으

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출신국 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인 소득층은

필리핀(28.7%), 국조선족(24.7%),캄보디아(23.7%),베트남(22.5%),태국(21.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25)이로 인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돈을 벌기 하여 취

업을 원하고 있다.취업상태를 보면 국제결혼 이주자의 40%정도가 취업하고 있

지만,이 남성의 74%가 취업하고 있는데 반하여 여성은 37%만이 취업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래서 취업하지 못한 여성의 경우 일자리 알선

(29.6%),자녀보육 양육지원(22.9%),한국어교육(18.4%)에 한 지원을 바라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부분 ‘경제 인 이유’때문에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

고,국제결혼 이주여성의 44%가 모국에서 들었던 사 정보와 실이 무 달라

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 으로 이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57.5%

는 최 생계비 이하의 경제력을 지닌 빈곤 하에 있는 남성들과 혼인하여,경

제 이유 때문에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다는 여성도 15.5%에 달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생활보장 수 상자에 선정되지 못해 정부지원 을 받

은 사람은 0.5%에 불과했으며,이들 23.6%는 의료보장체계에도 들어가지 못

한 채 살아가고 있어,임신과 출산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이

들의 경제 어려움은 자녀 계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는데,미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 가운데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사람은

14.5%로,우리나라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률 56.8%에 비하면 1/4에 불과

한 수 으로 조사되고 있다.26)

24) 동지 : , 게 , 101 .

25) 보건복지 , 게 실태 사보고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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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실태

(1)가정폭력의 형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국제결혼 개업체나 종교단체를 통하여 결혼할 때에는,

결혼비용이나 선물비 등 결혼부 비용을 모두 한국남성이 부담하고 있다.이 때

문인지 남편은 아내를 배우자로 하기보다는 돈을 주고 사온 소유물같이 취

한다고 한다.“ 는 내가 돈주고 사왔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거나 “말을

안 들으려면 나가라”는 등의 인격모독 말을 하는 것은 물론,성 학 와 더불

어 성생활에 불만을 보이면 바람기가 있다고 모독한다고 한다.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성행 를 강요하거나 변태 성행 를 강요하는 성폭력 비율이 23.5%에

이르고 있다.27)이는 언어폭력,신체 폭력과 더불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침해의 표 인 유형이다.28)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한 남편의 가정폭력 사례는 이주여성단체에서 끊임없

이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국제결혼 이주여성 945명을 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2005년 용역보고서에 의하면,가정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언어폭력 31%, 박

18.4%,물건던짐 23.7%,세게 기 13.9%,손발로 구타 13.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29)

2007년의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가정폭력 가장 많

은 유형인 부부폭력의 경우,다문화가정이 47.7%로 한국인 가정 40.3%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첫째,다문화가정에서는 신체 폭력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

다.둘째,다문화가정의 신체 폭력 정도는 한국인 가정보다 심하여 한 폭력

26) 보건복지 , 상게 실태 사보고 , 130  하.

27) 동훈 , 게 연 보고 , 124 .

28) 상찬․ , “ 결  주여  보  한  과 ”, 「 학연 」 43집, 한 학 , 

2011.8, 323 .

29) 동훈 , 게 연 보고 , 124 . 또한, 2002  주시여 가 주  지역  결

주여  100  상  사한 에  30%가 가 폭 에 시달리고 는 것  타났 . 57%

가 폭행, 18%가 폭언, 12%가 경  학  경험한 것  타났다( 보, 2006. 8. 31. 경향신 , 

2006. 8. 31. 사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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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폭
력발생
률

부부간 폭력유형별 발생률

정서
폭력

신체 폭력
경제
폭력

방임 성학
경한폭력 한폭력

경한+
한폭력

다문화
가정

47.7 35.6 5.3 16.9 16.9 12.2 20.7 15.7

한국인
가정

40.3 33.1 11.1 4.8 11.6 4.1 19.6 10.5

구분

체
폭력
발생
률

폭력유형별 발생률

분석
상
수

정서
폭
력

신체 폭력31)
경제
폭
력

방임 성학
경한
폭력

한
폭력

경한+
한
폭력

다문화
가정

부부폭력 47.7 35.6 5.3 16.9 16.9 12.2 20.7 15.7 38

남성의
아내폭력

38.8 31.9 5.3 10.4 10.4 12.2 15.5 14.4 23

여성의
남편폭력

17.8 12.6 - 9.7 9.7 - 5.2 4.5 27

상호폭력 8.9 8.9 - 3.2 3.2 - - 3.2 38

한국
체

부부폭력 40.3 33.1 11.1 4.8 11.6 4.1 19.6 10.5 6,561

남성의
아내폭력

33.1 26.4 7.7 4.5 9.4 3.2 14.3 9.5 5,976

여성의 27.1 22.5 5.3 2.6 6.4 1.9 13.8 3.6 4,114

정도가 한국인가정보다 3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셋째,경제 폭력

도 한국인 가정보다 3배정도 높게 나타나 이들 가정의 경제 어려움도 폭력의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넷째,다문화가정의 남편의 아

내에 한 폭력비율은 38.8%,아내의 남편에 한 폭력 17.8%,상호폭력은 8.9%

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한국인 가정은 남편의 아내에 한 폭력비율이 33.1%,

아내의 남편에 한 폭력 27.1%,상호폭력 19.9%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이 한국인

자정보다 더 가부장 임을 나타내고 있다.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원인을 보면

문화 차이,경제 문제,결혼에 한 기 의 차이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30)

<표 7>부부간 폭력유형별 발생률 (단 :%)

출처 :여성가족부,「가정폭력실태조사」,2007.

<표 8>다문화가정과 국 부부폭력발생률 비교 (단 :%,명)

30) , 게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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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폭력

상호폭력 19.9 15.9 1.9 2.3 4.2 1.0 8.5 2.6 3,529

출처 :여성가족부,「가정폭력실태조사」,2007.

이러한 가정폭력은 남편뿐만 아니라 시집식구 모두에 의하여 행사되고 있는데,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핵가족 형태보다는 가족 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32)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여성결혼이민자가

시 에서 함께 사는 경우가 도시지역에서는 14%에 불과하지만,농 지역에서는

45%에 달해, 실 으로 노부모를 양하고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시어머니나 시

이 등으로부터 각종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33)

한 여성결혼이민자의 58%가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

고 있고 특히 베트남여성들의 9% 정도는 부부간 화가 거의 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이처럼 언어소통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부부싸움은 거의 하

지 않지만,사고방식이나 가치 ,생활습 등의 차이가 커 언어 의사소통이

되더라도 생활상에 심각한 문제는 치유되지 않으며,특히 식생활 등의 차이는 극

복하기 어려운 가족갈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34)

(2)엄격한 생활통제

한국의 남편과 가족들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일정기간이 지나 국 을 취득

하면 도망갈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이들을 통제하기 하여,생

활비를 주지 않거나 취직을 못하게 하는 등 생활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신원보증은 남편이 하도록 되어 있고,비자연장

31) 신체  폭   경한폭  닥  우  뺨  리는 행  우 에게 건  집어 지는 행

, 한폭  우  어    움 는 행 , 우   는 행 , 우   등 

 하는 행 , 우  건( , 몽 ,  등)  리는 행 , 우  사 없  마  

리는 행  등  하고 다.

32) , “ 주여  포라 : 별 업, , 타  얼러티-”, 「한 사 학」 

38집 2 , 한 사 학 , 2004, 189-219 ; , “  여  실태 사  사 지지체계 사결과 

내 ”, 「 주 지역 결 한 주여  실태보고   료집」, 주여    

주가 폭 상담 , 2004. 12, 47-65 .

33) 보건복지 , 「 결 주여  실태 사」, 2006. 9., 123  하.

34) 한건 , “ 지역 결 민  여  가 생 과 갈등  ”, 「한 학」, 39  1 , 한

학 , 2006, 195-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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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나 국 취득을 한 귀화신청에도 남편이 동행해야 가능하기 때문에(국

법 제6조 제2항),이를 무기로 남편이 부인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편이 생활비나 용돈을 주지 않거나(12.7%),외출을 지시키거나

(11.2%),의처증 증세를 보이거나(8.2%),본국으로 송 을 못하도록 하거나

(7.1%),심지어 신분증을 빼앗고 주지 않는 경우(7.0%)도 발생되고 있다.35)

(3)가정폭력에의 응

가정폭력에 한 응방식에 있어서도 30%정도가 “그냥 참고 산다”고 응답하

고 있다.경찰에 신고한 여성은 8% 정도로 그 비율이 매우 낮다.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해서(20%),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14%),

신고해도 경찰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13%),체류자격 불안정에

한 두려움(10%)등으로 나타나고 있다.36)폭력을 당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언어장벽 때문에 신고할 수 없

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한 실제 경찰에 신고했을 때 끝까지

처벌을 원할 경우 이혼을 생각해야 하고,이혼할 경우 국 취득이나 자녀의 문제

등에 있어서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처하므로 부분 참게 되는 것이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결혼이주여성이 이혼할 수 없는 이유로 ‘자식을 빼앗길

까 ’(42.1%),경제 자립이 어려워서(10.5),모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서(10.5%),

언젠가는 나아지리라는 희망 때문(10.5%)등으로 나타나고 있다37).

4.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실태

최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문제가 사회 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언론보도

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 4 1 이 이혼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을 정

35) 동훈 , 게 연 보고 , 127 .

36) 보건복지 , 게 「 결  주여  실태 사」, 123-130 .

37) 창원여 , 「다 가  책  복지 사」, 2006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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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다. 한 이주여성긴 지원센터의 최근3년간 상담결과를 토 로 이혼문제를

분석해 보면,법률상담에서 가장 많은 것은 이혼과 그에 따른 자녀양육권,양육

비 자료문제,재혼 등 여러 범주가 있으나,이혼에 한 것이 65.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8)

2011년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이혼건수는 11,495건으로, 년 비 2.6%감소한

수치로,총 이혼건수의 9.9%를 차지하고 있다.국제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2004년

이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도 격히 증가한 추세이나,2009년부터 그 증가

세가 크게 둔화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감소추세로 돌아섰다가 2011년에는 다

시 증가하고 있다.이를 세부 으로 살펴보면,2004년 이 에는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 간의 이혼건수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아의 이혼건수보다 많

았으나,2005년부터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건수가 많아졌다.한

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이혼은 2004년 년 비 64%,2006년 47.1%,2007년

35.2% 등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 으나,2008년에는 32.4%로 낮아졌다가 2009년

에는 4.5%로 그 증가율이 크게 둔화하 으며,2010년에는 -3.4%로 감소하 다가

2011년도에는 다시 3.7%상승하고 있다.

<표 9>외국인과의 이혼

(단 :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 이혼건수134,608144,910166,617138,932128,035124,524124,072116,535123,999116,858114,284

외국인과의 이혼 1,694 1,744 2,012 3,300 4,171 6,136 8,29410,98011,47311,08811,495

(총 이혼 비 ) (1.3) (1.2) (1.2) (2.4) (3.3) (4.9) (6.7) (9.4) (9.3) (9.5) (10.1)

증 감 196 50 268 1,288 871 1,965 2,158 2,686 493 -385 407

증 감 률 13.1 3.0 15.4 64.0 26.4 47.1 35.2 32.4 4.5 -3.4 3.7

한국남성+외국여성 387 380 547 1,567 2,382 3,933 5,609 7,901 8,246 7,852 8,349

증 감 률 56.7 -1.8 43.9 186.5 52 65.1 42.6 40.9 4.4 -4.8 6.3

한국여성+외국남성 1,307 1,364 1,465 1,733 1,789 2,203 2,685 3,079 3,227 3,236 3,146

증 감 률 4.5 4.4 7.4 18.3 3.2 23.1 21.9 14.7 4.8 0.3 -2.8

출처,통계청,「2011년 이혼통계결과」,통계청,2012.

38) http://www.wm1366.org/images/intro/img-bus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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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출처,통계청,「2011년 이혼통계결과」,통계청,2012.

한국 남성과 이혼한 외국 여성의 국 은 국(59.5%),베트남(19.6%),필리핀

(3.8%)순이며,상 3개국이 차지하는 비 이 82.9%를 차지하고 있다.

이혼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평균동거기간은 3.2년으로 매우 짧은 반면,외국

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과의 평균동거기간은 6.0년으로 비교 길게 나타났다.이

는 년과 비교하여 다소 증가하고 있는 수치이지만,여 히 한국인 부부 평균

동거기간 14.0년에 비하여보면 매우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이혼부부의 평균 동거기간

(단 :년)

구 분 2000 200120022003 2004 2005 2006 200720082009 2010

체 10.9 11.1 11.3 11.9 12.0 12.0 12.1 12.3 12.8 12.9 13.0

한국 남성+외국 여성 2.9 2.7 2.2 2.3 2.1 2.1 2.2 2.5 2.7 3.1 3.2

한국 여성+외국 남성 5.5 5.3 5.3 5.3 6.0 5.7 5.3 5.9 5.6 5.7 6.0

한국 남성+한국 여성 11.0 11.2 11.4 12.0 12.2 12.3 12.5 13.0 13.8 13.8 14.0

출처 :통계청,「2010년 이혼통계결과」,통계청,2011.

국제결혼이 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으로 보기도 하지만,이혼한 국

제결혼 이주자의 가족 87.4%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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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건수 구성비

(단 :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외국인과의
이혼* 1,498 1,694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11,692 11,245

미성년자녀
있음 195 223 215 265 362 406 504 736 1,058 1,074 1,209

1명 133 166 153 187 254 287 351 532 763 825 943

2명 51 49 50 69 95 103 126 188 251 216 233

3명 이상 11 8 12 9 13 16 27 16 44 33 33

미성년자녀
없음

1,227 1,379 1,445 1,643 2,807 3,617 5,503 7,800 9,785 10,326 9,823

구 성 비 (%)
외국인과의
이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성년자녀
있음

13.0 13.2 12.3 13.2 11.0 9.7 8.2 8.5 9.4 9.2 10.8

1명 8.9 9.8 8.8 9.3 7.7 6.9 5.7 6.1 6.8 7.1 8.4

2명 3.4 2.9 2.9 3.4 2.9 2.5 2.1 2.2 2.2 1.8 2.1

3명 이상 0.7 0.5 0.7 0.4 0.4 0.4 0.4 0.2 0.4 0.3 0.3

미성년자녀
없음

81.9 81.4 82.9 81.7 85.1 86.7 89.7 90.0 86.9 88.3 87.4

*미상 포함

출처 :통계청,「2010년 이혼통계결과」,통계청,2011.

이혼사유를 살펴보면,부부갈등 42.36%,가정폭력 24.25%,고부갈등 6.32%,실

망 3.4%,경제 무능 3.11%,거짓정보 2.55%,친정지원 0.38%,성폭력 0.19%로

나타나고 있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부갈등의 유형은 의사소

통 24.65%,성격차이 17.75%,문화차이 9.41%,이혼요구 9.16%,성생활 8.92%,

알코올 독 7.6%,방임 5.05%,경제문제 3.66%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39)바꾸어

말하면 이혼사유로는 언어문제,문화 차이문제로 인하여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제 로 되지 못하여 갈등이 심화된 결과라고 풀이할 수 있다.

39) 한편, 2009  보건복지  사보고 에 하 , 사  격차 (29.4%), 경  능 (19%), 

도(13.2%), 학  폭 (12.9%)  사 고 다(보건복지 , 게 「 다 가  실태 사보고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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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실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매매혼 국제결혼으

로 인하여 결혼생활 에도 부부폭력 등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여기에서

는 이러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실태에 하여,국제결혼 단계에서의

인권침해,그리고 이주 정착단계에서의 인권침해로 나 어 살펴보려 한다.

1.국제결혼 단계

각국의 개발정책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빚어낸 ‘빈곤의 여성화’로 인하여 아

시아에서 이른바 ‘이주의 여성화’ 상이 2000년 반부터 두드러져,가난한 제

3세계 여성들은 가사노동이나 공장노동,성산업,그리고 국제결혼을 통하여 이주

를 하고 있는데,이 과정에서 인신매매성 이주가 발생하게 된다.

국제결혼 이주의 경우 제3세계 여성들과 한국 남성간의 국제결혼은 이미 통

개념의 결혼이 아니라 국제 으로 상업화된 결혼시장을 통하여 알선되며,가

난한 나라의 여성이 가족의 빈곤을 해결하기 한 수단으로 국제결혼이 통용되

고 있는 실정이어서 심한 경우 매매혼의 성격까지 갖고 있으며 사기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0)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경우의 부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국 식구들의 생계를 하여 다달이 집에 일정액을 송 한다는 조

건하에서 이루어지거나, 는 부모가 사 는 사후에 일시불로 일정 액을 받

고 결혼시키는 경우도 있다.이러한 이유로 제3세계 여성과 한국 남성 간의 국제

결혼은 이주와 인신매매 경계선 사이에 놓이게 된다.이러한 결혼으로 인하여 국

제결혼 이주여성에 하여 마치 ‘돈주고 사온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하며,

이는 곧 결혼생활 의 인권억압으로 이어지고 잦은 구타와 외출 지,의처증으

로 인한 학 ,경제를 한 노동의 강요 등 인권의 사각지 에 놓이게 되는 구조

40) 한 염, “ 주  여  주여  보  과 ”, 「 책간담 주 료」, 도 , 

2006.12, 15 .



- 23 -

를 형성한다.

이러한 결혼 개업체를 통한 인신매매 국제결혼에 하여 국내에서 뿐만 아

니라 국제 으로도 비난받아왔다.유엔성차별철폐 원회는 우리나라가 착취를 목

으로 인신매매될 소지가 있는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을 우려하고 이에

한 정책들과 방안을 마련하도록 구하기도 하 다.41)그러나 한국남성이 개

비용의 부를 부담하고 국제결혼 자체가 남성의 욕구에 맞추어져 있으며,이를

규제하기 어려운 개업체가 주도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가 발생

하고 있으며,이러한 인권침해는 결혼 후에도 이들에 한 가정폭력과 련된 인

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1) 개업체의 인권침해 ․성차별 고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인신매매 성격의 문제이다.매매혼 결혼을 단

으로 보여주는 것은 국제결혼 개업체들이 내걸고 있는 수막이나 인터넷상의

결혼 개 사이트,그리고 맞선과정에서 여성을 상품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최

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

이 특징인데,42)국제결혼 개업체들은 보다 많은 한국 남성들을 모집하기 하여

수막 게시,지면 고,인터넷홈페이지 고 등 온라인부터 오 라인까지 다양

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그 과정에서 개업자들은 성 차별 ․인종 차별 인

고를 서슴지 않고 있다.43) 와 같은 수막은 재혼과 장애라는 결혼시장에서

41) 엔 차별철폐 원 는 결 개업체들  규 하는  마  것  지만 착취  신매매  

지가 는 결  가에 한 우  하고 결 에 가 폭  지 고 는 것에 하여 

우  타내었다. 동 원 는  여 들  결 개업 , 신매매   우 에 한 착취  

학  보   도  가 책들과 들  마 할 것  하 다( 가 원 , 「 엔

차별철폐  한 에  과  과 」, 2009, 221 ).

42) 트  여 과  결  비  가한 는 한 과 비슷한   질  여

 하는 지역 , 단체가 주도하는 각 가 루  사업 등  들  다. 그러  

엇보다도 미 만과 본  상  하여 달 어 는 트  결  개 시  하여 

리행  하는 크고  한  결 개업 , 브 커들   시할  없다. 여 가  

료에 하 , 우리 라  결 개업체는 2010  12월말 재 내 929개,  1,411개,  2,340개  

타 고 다(  , 게 연 보고 , 7 ).

43) 처 에는 ‘ 트  여 과 다운 연맺 ’라는  시 하 는 , 시간  지  ‘ , 재  상

없 ’, ‘  상 없 ’, ‘  ’, ‘연 한 없  누  가능’, ‘만 에  결 지 7 ’, ‘ 트  

 도망가지 습니다.’, ‘신 보 ’, ‘후 ’, ‘염가 공’ ‘도망가  다시 책 지고 주 함’, ‘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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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화된 신체들, 계화된 로벌 체제하에서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주변성,

로벌 결혼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는 여성의 몸,한국 사회에 깊게 내재된 순결

이데올로기,결혼이라는 틀 내에서 허용될 수 없는 매매혼 성 결합이라는

재 국제결혼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잘 말해주고 있다.44)

(2) 개업체의 불평등하고 부정확한 정보의 제공

국제결혼 개에서 가장 요하고 기본 으로 요구되는 것은 상 방에 한 평

등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재 국제결혼 개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양은 불균형하고,부정확하고,때때로 허 인 경우도 있다.

불과 7년 만 하더라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신부로 최종 선택되기 까지는

상 방 남성에 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한다.45) 한 2005년 보건

복지부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에 의하면,국제결혼업체를 통한 이주여성

의 44%가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남편에 한 사 정보가 사실과 달랐다고 응답

하고 있다.46)

한 통역서비스의 미비로 인해 결혼당사자들이 결혼 과정에서 문 인 통역

자의 조력을 충분히 받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이는 남녀 모두에게 심각한 ‘정

보의 부족’을 야기하며,불충분한 정보는 결혼 당사자들이 결혼 과정에서 일어나

는 부당한 우나 착취에 히 응할 수 없는 근본 인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결혼 후 심각한 오해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47)

처 ’ 등 골  특 가  여  상 하고 차별하는 내   내걸고 다(한 염, 

게 “ 주  여  주여  보  과 ”, 16 )

44) 상찬․ , 게 , 328 .

45) 컨 , 필리핀 마닐라  한  운  결 보업체는 편  ‘30  후  엔지니어’라고 개했지만, 

결 하고 한 에 보니 든 것  거짓 었다. 엔지니어라는 편  트럭 채상 었고, 는 결   

들  것보다 10살  많 다고 한다( 보, 2005. 3. 22. ).

46) 2010  사에 는 직업(69.9%), (67.7%)는  비  차지하고 지만, 질병(20.4%), 재산․ 득

(28%), 가 계(36.6%), 경 (37.6%), 신체 건(37.6%)등  포함한 지  보는 상

 낮  비  보 고 다. 공  들 보  신체 건(47.4%), 직업 45.3%), (40.3%), 재

산․ 득(38.5%), 경 (37.1%), 학 (36.3%), 질병(31.6%) 등  사실과 달랐다고 답하고 다(

 , 게 연 보고 , 130 ).

47)  경우 “한 에  사지  에는 다 계  하  에 여 는 할 필 가 없다. 시 가 

지만 가해   살 것 다”고 거짓말하고, 리가 없거  동 가 “건 업에 사한다”는 

등 과 포 하고 지에  돈   쓰  도 사주고, 매달 가 에게 하겠다고 하 도 하여 

말  돈  많   고 결 하게 는 , 실  한 에  보   다  실상에 다거  사 당

했다고 생각하게 지만 책  에 없다고 한다( 에 하여 는, 한 염, 게 “ 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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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율 인 배우자 결정권의 침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량․속성 결혼 개시스템으로 인하여 자율 인 배우

자결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결혼 개업체들은 일반 으로 사진이나 우편주문,

동 상사진,패키지형 맞선을 통하여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내에 맞선을 진행하

며,‘일 일 맞선’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체로 결혼 개업체에서 외국여성을

소개하는 차는 인터넷 등에서 여성들의 사진이나 결혼 개업체가 가지고 있는

사진자료를 보도록 하고 남성이 좋다는 의사를 밝히면 일정을 종하여 한국에서

출국한 다음날 맞선을 보고 마음에 들면 그 다음날 한국 사 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결혼식과 피로연을 행한다고 한다.45일 후 2차로 출국하여 서류에 사

인하고 입국하면 2개월 후쯤 신부가 한국에 들어온다.48)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만에 한 명의 남성이 몇 시간 안에 게는 20-30명,많게

는 200-300명의 여성 에 한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맞선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이윤의 추구’라는 상업화된 국제결혼 개 서비스의

이윤 추구 인 성격을 반 한 것으로,결혼당사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

을 허용하지 않는다.49)이러한 의미에서 재의 결혼 개시스템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속성으로 배우자 선택이 강제되는’구조

라 할 수 있다.더욱이 이러한 개업자를 통한 국제결혼의 경우 맞선을 보고 여

성을 선택한 후 다음날 오후에 결혼식을 하고 바로 합방을 하는 것이 일련의 과

정이다.혼인신고 호텔에서 함께 잠을 자는 것은 성매매에 해당하지만 암묵

으로 합방이 필수 인 코스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개업자들은 한국에서 신혼

여행과 같은 개념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강요된 성 결합(합방)’을 통하여 남성

과 여성으로 하여 결혼 결정을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강압 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50)

 한 , 결 에 한 여 사 학  ” 참 ).

48) 한 염, 게 “ 주  여  주여  보  과 ”, 16 .

49) 러한 량맞 에 하여 “미 식 량맞   단  ” 라고 하 도 한다( 라미, 

게 “ 주여   내     해”, 149 ).

50) 상찬․ , 게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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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신매매 개구조

최근까지도 국제결혼 개과정은 조직 인 연결망에 의해 여성을 모집,기숙,

리,통제하고 이동시킨다는 에서 국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신매매 ’속

성을 지니고 있었다.맞선을 비하는 기간 뿐 아니라 결혼 후 입국까지 여성들

은 개업자가 운 하는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외출이 제한되며,51)이 기간 동안

사용한 생활비는 빚으로 계산된다.이러한 부채 속의 상황은 여성이 간에 맞

선을 포기하거나 경쟁률이 높은 맞선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

강제로 작용하며,이로 인해 결혼상 자가 싫더라도 자의에 반하여 결혼에 이르

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 한국남성과 결혼 한 여성들은 입국을 포기하거나

입국 후 2-6개월 이내에 집을 나오면 ‘지참 ’뿐 아니라 추가로 한국 개업체에

게 변상하도록 하고 있으며,그 결과 여성들은 폭력 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아가게 된다.52)

2.이주 정착단계

(1)신분상의 불안

1)불안정한 체류권

한국남성과과 결혼한 결혼 이주여성은 행 국 법 제6조의 혼인에 기한 간이

귀화요건에 따라 기본 으로 국내 2년이라는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귀화신청자

격이 부여된다(국 법 제6조 제2항 제1호).귀화신청 후 최종 귀화허가 통지까지

는 통상 1년 반에서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된다.따라서 결혼이주자는 실재로 약 4

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거주하여야 한다.외국인으로

서 국내에 장기로 체류하기 해서는 반드시 출입국으로부터 사증(비자)과 외국

51) 트  경우 지 개업체들도 맞   후  지 여  탈  막고 다   사귀는 

것  지하  하여 해진   통 하는 경우가 많 , 신고시 필  하

는 건강진단  신에 여  처  하거  산경험 여  하  한 산 과  검사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한 염, 게 “ 주  여  주여  보  과 ”, 17 ).

52) 상찬․ , 게 , 330 . 에 하여 는, 라미, “  탈  결 개 지  

한 책검 ”, 「  결 민  가 책 다시보   료집」, 2006.6.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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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등록증을 발 받아야 한다.결혼이주자에게는 출입국 리법 제12조와 동법시행

령 별표1의 기 에 따라 거주자격(F-2)비자가 부여된다.거주비자에 부여되는 제

1회 체류기간은 1년이며 기간 종료 에 반드시 체류연장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

아야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는다.만약 체류기간 내에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과

체류상태가 되면 출입국으로부터 단속과 강제 추방될 험에 처하게 된다.53)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국 을 취득한 경우는 2006년까지 약 10%에 불과하

다고 한다.이는 남편들이 국 취득 신원보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인데,그 이

유는 두 가지로,하나는 여성이 국 취득 후 도망갈 것을 염려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보증 3,000만원이 없기 때문이다.결국 국 취득을 무기로 배

우자를 학 하는 경우도 있으며,심지어 국제결혼 부부가 낳은 아이가 등학교

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국 취득을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54)국제결혼 이

주여성은 한국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남편이 조해주

지 않으면 언제라도 불법체류자의 신세로 락하는 등 법 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심지어 어떤 남편은 부인을 폭행하며 나가라고 집에서 내쫓

아 놓고 가출신고를 하여 부인을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1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그 신청권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이

비자문제를 무기로 이주여성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2년 후 취득가능한 국 도

남편이 보증을 서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국 법 조항 역시 남편의 이주여성에

한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요컨 부분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문제는

국 을 취득하기 에 발생한다.55)

그러던 ,2005년 9월,이주여성단체들의 노력으로 국제결혼 이주자의 체류에

한 련법인 출입국 리법이 개정되었다.이 법에 의하면,①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국민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56)이혼이나 별거시 거주(F-2)자

격으로 체류허가와 취업이 가능하다.②별거의 귀책사유가 양측에 있거나 외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라도 자녀양육 등 가족 부양시에는 방문동거(F-1)자격으로

53) 라미, 게 “ 주여   내     해”, 153 .

54) 한 염, 게 “ 주  여  주여  보  과 ”, 20 .

55) 한 염, 상게 , 20 .

56) 2009  5월 업 리지  개 에 하여 주여 들  귀책사  하  어 운  감

하여 주여  단체가 한  료  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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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취업이 허용된다.③당 국내체류 5년 이상이어야 가능하던 주자격

(F-5)을 2년 거주자로 변경하 다.④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해서 별도 체류

허가 차 없이 국민에 하여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하 다.

2)국 취득곤란

2004년 1월 개정 국 법 제6조 제2항에서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함으로써 외국

인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 으나,57)다음과 같은 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여 히 불안정한 지 에 놓여 있다.

첫째,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간이귀화로 국 을 취득하기 해서는 일반귀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귀화허가신청서와 함께 ‘본인 는 배우자의 3천만원이상의

잔고증명,3천만원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ㆍ부동산 세계약서사

본,재직증명서ㆍ취업 정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후 귀화 ‘허가’를 받아

야 한다.58)문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배우자에 한 경제 인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국 취득에 있어 한국인인 배우자가 재산증명 재직증명에 동의

해 주지 않는 경우 이 요건은 국 취득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요컨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합법 인 국내 체류 여부는 여 히 한국인

남편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둘째,기본 으로 혼인이주여성들은 경제 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자녀양육권을

향유하기가 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간이귀화의 요건을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 규정하는 것은 실 으로

동 규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든다.

셋째,혼인생활을 할 수 없어서 이혼이나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귀

57)  6  2항 우 가 한민  민   다  각  어느 하 에 해당하는 는 

5  1  건  갖 지 니하여도 귀 허가    다. 1. 그 우  한 상태  한

민 에 2 상 계 하여 주 가 는 . 2. 그 우  한 후 3  지 고 한 상태  한민

에 1  상 계 하여 주 가 는 . 3. 1  2  간  채우지 못하  그 우  

한 상태  한민 에 주  고   그 우  사망  실  또는 그 에 신에게 책  

없는 사  상  생  할  없었   1  2  여 간  채웠고 

 상당하다고 하는 . 4. 1  2  건  하지 못하  그 우  에 라 

생한 미   하고 거  하여  할  1  2  간  채웠고 

 상당하다고 하는 .

58)  시행규  3  2항 4 . 3천만원 상  고 , 3천만원 상에 해당하는 동산등

등본ㆍ 동산 계 사본, 재직 ㆍ취업 사실  타 에 상당하다고  

하는  본  또는 생계  같 하는 가  생계 지능  갖 고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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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유가 있었음을 본인이 직 입증해야 하는데,한국말이 서툴고 주변에 자신

을 도와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리라는 기 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여성

이 스스로 그 모든 서류를 비하고 작성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실

으로 단히 어려운 일이다.비록 이주여성 련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를 입증

자료로 인정하기로 하는 지침이 있다고는 하나,이것이 어느정도 실효 인 입증

자료로 기능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59)

넷째,거주자격(F-2)을 유지하면서 국내의 혼인동거기간이 2년 이상이면 원래

국 을 유지하면서 체류기간도 제한받지 않는 주자격(F-5)으로 체류변경허가

를 신청할 수 있는데,그 신청서류가 배우자의 호 등본 주민등록등본,본인

는 동거가족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잔고증명,본인 는 배우자의 재직

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재산 계의 입증 서류 외에,별도의 신

원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다.60)주로 농어 의 소득 빈곤층에서 혼인이주여성에

한 수요가 높은 을 감안한다면,이 같은 규정은 실 으로 주신청을 할

수 없게 하거나 는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한국국 을 강요당하는 결과를 래

하기 때문에 평등권과 국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국제결혼에 한 한국사회의 편견과 차별

한국사회는 100만 이주민 시 를 맞이하여,‘다문화주의’ 는 ‘다문화가족정책’

을 지향하고 있다.그러나 지 까지 다문화주의 통이 없었고,순수 통을 시

해 왔기 때문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이 같

은 편견과 차별은 언론을 통하여 피상 으로 알게 된 내용을 토 로 외국인 여

성과 결혼한 가정이 불 하다거나,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는 시각부터 심지

어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씨받이’로 오해하거나,이주여성은 한국에 돈을 벌기

하여 장결혼을 했다는 ‘선입 에 기 한 단’을 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취업에 있어서도,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어려워하

59) 동지 : 철, “다   가능 ”, 「 과 연 」 5  1 , 과 학 , 

2010.6, 209-233 .

60) http://www.immigration.go.kr/HP/IMM/imm_04/imm_0403/imm_040304/1175799_36465.jsp#title(

   책 본  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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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취업에서의 어려움을 묻는 설문에,노동시간이 무 길다고 하거나

(21.1%),일이 고되고 힘에 부침(15.0%),임 수 이 무 낮음(5.5%),외국인에

한 편견,차별(12.3%)등의 응답을 하고 있다.61)노동시간,노동의 종류,임

수 등의 문제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한 편견과 차별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62)

(3)사회 응 문제

특정종교를 통하여 결혼하는 이주여성은 한국어연수기회를 갖는데 비하여,

국동포를 제외한 다른 국 을 가진 이주여성들은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주어지

지 않은 채 한국에 이주하게 된다.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은 물

론,심지어 가족 간에도 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다.결혼 후에도 남

편 등에 의하여 바깥출입을 차단되는 경우에는 한국말을 배우기가 어려워진다.

그런데도 한국에 들어온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왜 한국말을 못하느냐고 구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이웃과의 교류도 잘 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한 조사에 의하면,아이를 맞기거나 집보기 부탁(74.8%),경

조사 참석(57%),생활용품 빌리기(62.4%), 한 돈 빌리기(68.8%),어려운 일 의

논(62.0%)등에서 거의 교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3)이는 국제결

혼 이주여성들이 이웃과 서로 소통하며 살지 못하고 사실상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 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64)

(4)모성보호 자녀교육 문제

국제결혼 이주여성 에는 성지식의 부족,언어장벽 등으로 인하여 피임․임

신․출산․산후조리․육아 등에 하여 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종교 이

유로 피임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피임에 한 이해부족으로 임신하는 경우도 있

61) 동훈 , 게 연 보고 , 95 .

62) 상찬․ , 게 , 326 .

63) 동훈 , 게 연 보고 , 152 .

64) 상찬․ , 게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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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심지어 본인이 임신여부를 알지 못하고 짐작은 하고 있지만 비용에 한

부담으로 문 의료기 에서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특히 남편

과의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하여 임신한 채 홀로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

도 있는데,이 경우 한국국 을 취득한 상태이면 복지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으

나,그 지 못한 경우에는 복지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없어 모성보호의 사각지

에 놓이게 된다.6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임신은 부분 첫 임신이다.그 결과 임신과 출산을 스스

로 돌볼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언어장벽이 있어 출산과 육아에 한 기본상

식을 습득하기도 쉽지 않다.그래서 출산 이후 산후조리를 제 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육아법을 제 로 알지 못하여 아이가 양실조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질병의 기에 진료를 받지 못해 질병을 악화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겪게 되는 심각한 어려움 의 하나는 아이들에 한 교

육문제이다.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바로 임신하고 출산하는 경우

가 많아 우리나라의 말을 제 로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되는 경

우가 부분이어서 이로 인하여 자녀의 언어발달에 지장을 래하게 되는 경우

가 많다.

2010년말 재 ․ 등학교에 재학하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총 30,040명

으로,2009년 비 21.4% 증가한 수치이며,학교 별 비율은 등학교 78.6%,

학교 16.0%,고등학교 5.4%로 등학교 재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지역별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 22.3%,서울 12.9%, 남 9.6%,경남

7.2%,충남 7.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66)

<표 12>국제결혼 가정 자녀 황 (단 :명,%)

65) 동훈 , 게 연 보고 , 225 .

66) 과학 , “다 가  (2010  ․ ․고)”, 201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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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 등 고등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6 6,795 - 924 - 279 - 7,998 -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4 38.1 2,213 38.9 761 84.0 18,778 39.6

2009 20,632 30.5 2,987 35.0 1,126 48.0 24,745 31.8

2010 23,602 14.4 4,814 61.2 1,624 44.2 30,040 21.4

출처 :교육과학기술부,「다문화가정자녀 황」,2011.

어머니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부족은 자녀의 언어발달에 지장이 있을 뿐 아

니라,자녀들이 학교에 진학해서도 학습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특히 자녀의

외모나 피부색이 다른 경우에는 집단따돌림과 정체성 혼란 등으로 인하여 학교

생활에 응할 수 없게 된다.67)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건 하게 형성하면서 주 의 따돌림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상담하며

다양한 지원을 하는 일도 요한 과제이다.68)

제3 인권침해의 구체 사례

1.국제결혼 개과정의 사례

(1)인신매매 결혼 개

사례1)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 Y씨(20세)는 남편이 부자라는 말을 믿고 안락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그러나 한국에 와 보니 남편이 사는 집이

무 형편없고 남편은 간질환자에 우울증을 가진 사람이었다.남편은 50세 고

농사짓고 있었으며 90세 된 노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남편이 주기 으로 발

67) 결  가  17.6%가 집단 돌림  경험하고 , 돌림 는 ‘엄마가 어 ’가 

34.1%  가  게 타 고 다(보건복지 , 게  결 주여  실태 사, 2006.9, 115 ).

68) 상찬․ , 게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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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는 것을 보고 개업체에 도 히 살 수 없다고 말했다. 개업체는 Y씨의

결혼을 해 시아버지가 진 빚을 갚기 하여 동네의 다른 총각과 결혼하고 돈

을 받아서 갚으면 어떻겠느냐고 하 고 시아버지는 이를 받아들여 동네 다른 사

람의 집에 시집을 보내면서 돈을 받기로 하 다.그러나 일의 성사가 잘되지 않

아 Y씨를 다시 남편에게 돌려보내려고 하 다.Y씨는 도 히 참을 수 없다고

강력히 항하여 결국 보호시설로 보내게 되었다.69)

사례2)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A씨(21세)는 베트남에서 결혼 후 바로 입국하 다.입국

하자마자 임신을 하 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남편(50세)이 따져 묻는 과정에서

결혼 합숙하는 과정에서 개업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다.이 말을 들은 남편은 자신은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며 의이혼서에

도장을 도록 강제하여 의이혼하고는 여성을 내쫓았다.여성은 개업체를 찾

아갔지만 개업체에서는 베트남에서 일어난 일이니 알 수 없으며,어떤 것도 책

임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 다.오히려 남편이 자신들에게 결혼비용을 반환해달라

고 하니 자기들에게 손해라고 하면서 오히려 돈을 갚으라고 말하고 있다.70)

(2)불평등하고 부정확한 정보의 제공

사례3)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 안나(22)씨는 마닐라 소재 한국인이 운 하는 결혼정보

업체를 통하여 결혼하 는데,당시 결혼정보업체는 남편의 직업에 하여 ‘30

후반의 엔지니어’라고 소개했다.다음날 결혼식 올리고 한 달 뒤 한국에 왔는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엔지니어라는 남편은 트럭 야채상이었고,나이는 결혼

들은 것보다 10살이나 많았다.결혼 개업체는 한국에서는 농업이 존경받는 직업

이라고 말했고,결혼하면 남편과 단둘이서 살면서 취업도 할 수 있고 친정에 돈

69) 미주, “ 신매매  결  가지는  그 해결  한  과 ”, 「 착취  신매매  

 한 택  료」, 2010. 5, 47 .

70) 미주, 상게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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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낼 수 있다고 달콤한 이야기를 속삭이기도 하 지만,모든 것이 거짓이었

다.71)

사례4)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인 O(21세)씨는 베트남에서 결혼 개업체에 등록하고 남

편과 선을 보았는데 남편은 사람들과 달리 말이 거의 없었다.남편이 본인을 마

음에 들어 한다고 하여 무 말이 없어 이상하다고 개업체에 이야기하 지만

개업체에서 돌아온 답은 남편이 원래 말이 없고 내성 이며 지 심하게 수

음을 타서 그런 것뿐이라고 하 다.단지 내성 인 뿐이지 한국에 가면 집도

있고 회사도 다니는데 직장도 탄탄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결

혼하고 한국에 들어와 보니 남편은 심한 언어장애에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다.O

씨는 결혼 1개월 만에 의이혼을 원했다.72)

사례5)

태국출신 이주여성 H씨(26세)는 결혼하고 한국에 들어와 보니 결혼정보업체에

서 남편에 하여 말해 주었던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었다.본국에서 소개받을 때

에는 남편이 사무직 직장인이며,아 트를 세로 살고 있으며 경제 여유가 있

으므로 결혼을 하면 친정에 송 도 해 수 있는 여유가 된다고 했다고 한다.그

런데 한국에서 남편이 사는 집은 허름한 연립주택에 월세 으며,집안 살림도 모

두 낡아빠진 것들이었다.게다가 남편이 버는 돈이 기 때문에 친정에 돈을 보

내 수도 없다고 하여서 업체의 설명만 믿고 본국에서 이미 빚을 얻어 결혼을

한 H씨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한다.73)

사례6)

결혼 6개월의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20세)는 남편(43세)과 결혼할 때 아 트가

있고 큰 식당을 경 한다고 했는데,막상 결혼하고 한국으로 와서 보니까 집이

71) 보 2005. 3. 22. 사 .

72) 미주, 게 , 49 .

73) 한 주여 , 상담사  집, 2008,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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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서 조그만 민속주 을 하면서 그곳에서 주거하고 있었다.오후부터 주 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보통 새벽 3-4시까지 장사를 해야 했다.주방에서 요리하고 설

거지 하고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해야 했다.결혼 에는 이런 일을 해 본 도 없

다.남편은 부인에게 일을 시키려면 아이를 가지면 안되니까 산부인과에 가서 루

시술을 시켰다. 무 힘들어서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74)

2.국제결혼 유지 정착단계의 사례

(1)가정폭력

1)남편의 박과 폭력

사례7)

결혼 8년째인 국 조선족 이주여성(46세)의 남편(61세)은 경비 일을 하는데

남편은 “ 랑 결혼한다고 돈을 무 많이 써서 돈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면서

화를 내었다.“좋은 소리도 한 두번이지 그럼 왜 결혼했느냐”고 말하면 어디서

말 꾸냐고 때리기 시작하는데,다음날 깨어보면 온 몸이나 바닥이 피투성이었

다.그 때가 결혼 한지 한 달만이었다.그다음부터는 말을 제 로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그 후에도 술을 마시거나 화가 나면 당장 국으로 보내겠다는 박

을 한다.75)

사례8)

결혼 5년째인 국 출신 이주여성(43세)은 남편(58세)과 결혼 했는데,남편은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하면서 여자는 딱 ,아니오 두 마디만 하라고 강요했고

처음 6개월 동안 그랬는데 바보라고 해서 말 꾸를 했더니 성질이 더럽다고 하

면서 결혼할 때 친정부모에게 500만원 주었고 결혼비용으로 1000만원 썼으니 다

내놓고 가라고 했다.우리 부모님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말 꾸를 한

74) 해여 집   가 폭 상담  상담사 집, 2009, 58 .

75) 상게 상담사 집,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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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때리기 시작하 다.언젠가는 16층 아 트에서 떨어뜨린다고 남편이 기도

하 다.이제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되었다.죽지 않기 해서는 남편이 하는 말

에 고분고분 하며 살던지 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국에 가고 싶어도 남편

이 돈을 한푼도 수 없다고 하니 갈 방법이 없다.76)

2)시부모와의 갈등

사례9)

국하얼빈 출신의 여성 C씨(32세)는 국에 있는 12살 된 아들의 양육비를 부

담해 주기로 하고 한국남성과 결혼했다.마을 이장의 소개로 여성회 에 한국말

을 배우러 다녔는데,시어머니는 바쁜데 무슨 공부냐고 하면서 가지 못하게 하

다.1년 후 아들을 낳았고 여성회 에 가지 못하게 되니까 선생님이 일주일에 두

번씩 집으로 와서 한국어공부를 하 는데,선생님에게 음료수를 하려고 해도

시어머니가 냉장고에 테이 로 붙이고 창고도 열쇠로 잠가버렸다.결국 시어머니

와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가출하게 되었다.77)

사례10)

한국에 온지 1년 정도 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26세)는 어느 날 시 이가 돼

지고기를 사들고 찾아와 “이 고기를 볶아서 시어머니하고 같이 먹어라”고 했는

데,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임신한 자기에게 먹으라고 고기인 알

고 혼자 조 볶아먹고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며칠 후 시 이가 와서 이 사실을

알고 남편과 시부모에게 애기했는데,시어머니는 만 먹으려고 했느냐며 욕설과

함께 폭력을 가했다.결국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78)

(2)신분상의 과 폭력

76) 상게 상담사 집, 64 ..

77) 태  건강가 지원  다 가  상담사 집, 2008, 35 .

78) 열, “다  지역사  주여  어 살 가 - 사  심 -”, 「다 상담사  

료」, YMCA, 2010.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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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1)

49세의 한국남편과 결혼한 결혼 5년차의 태국여성(29세)은 결혼 후 아이까지

낳아 잘살아보려고 밭이나 바다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는데,남편은 일은 하지 않

고 화투나 카드(노름)만 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태국여성이

일하고 돈을 받는 날이면 그 돈을 달라고 하면서 주지 않으면 때리기도 하 다.

결혼 후 5년이 되어도 남편은 국 취득신청을 미루기만 하고 1년에 한 번씩 비

자를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남편의 노름 때문에 빚은 늘어가기만 하고 아

이 때문에 이혼도 쉽지 않다고 하고 있다.79)

(3)경제 폭력

사례12)

홍성으로 시집온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26세)은 남편이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

자 어쩔 수 없이 일하려고 결심하 다.이 여성은 베트남에서 학을 나온 엘리

트 고,한국말도 어느 정도 할 알았지만 막상 직장을 구하고자 했을 때 당

한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미용실 보조도 기능이 있어야 했고,식당 서빙도 어

한 한국말 발음에 매번 퇴짜를 맞았다.직업소개나 취업 비를 한 교육기

도 찾을 수 없어서 결국 장시간 노동에 힘든 김공장에 나가게 되었다.겨우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무 피곤하고 지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

다.80)

사례13)

라도 섬지역으로 시집을 온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 K(20세)의 남편은 70세

다.남편은 염 일을 했는데,K가 시집을 오자 자기는 이제 몸이 힘들어 더 이

상 일을 못하겠으니 K가 일을 하고 번 돈으로 생활을 하자고 하 다.K가 일하

여 한달에 월 으로 80만원을 받아서 그 에 40만원은 본국으로 송 하고 40만

79) 게 태  건강가 지원  다 가  상담사 집, 40 .

80) 열, 게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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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자신들의 생활비로 쓰자고 하 으나 남편은 본국에 보내는 돈이 무 많다

며 본국에 20만원만 보내고 20만원은 자신의 용돈으로 쓰겠다고 주장하 다.이

러한 상황에서 힘든 노동을 견디지 못한 K는 집을 나와서 결혼 개업체에 가서

이혼을 하겠다고 하 다. 개업체에서는 K를 식당에 취직시켜주고는 남편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하니 K가 버는 돈을 본인들이 가지겠다고 하며 월 을 받아 챙

겼다.식당주인이 이를 알고는 지역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 다.81)

사례14)

결혼 7년차 국 출신 이주여성(35세)는 한국인 남편(48세)과 결혼했는데,남편

은 아내하고 의논도 없이 직장에서 퇴직하고 무직으로 살아가고 있다.퇴직 도

어디에 썼는지 말해주지 않고 물어보면 는 몰라도 된다하고만 답한다.남편

이 퇴직한 후 꾸 히 식당에 다니면서 생활을 했는데 남편은 계속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아침 10시에 출근해서 녁 11시에 퇴근하고 집 청소,빨래

등 온갖 집안일을 혼자 다했다.언젠가는 심 먹을 시간이 없어 빵과 우유를

하게 먹었더니 체했는지 여러 번 토하고 아팠는데도 일을 계속하 다.그래도 남

편은 수고한다고 한마디 하지 않는다.식당에서 일해서 90만원을 받는데 남편이

돈을 다 리하고 있다.더 억울한 건 국에 있는 딸에게 학원비로 1년에 100만

원씩 송 한다.그런데 남편은 송 할 때마다 잔소리를 하며 싸우게 된다.

통장도 남편이 빼앗아갔고,술만 먹으면 돈 벌어서 도망갈 거라고 늘 의심하고

달달 볶는다.나를 종으로 생각한다.82)

(4)언어소통으로 인한 갈등

사례15)

1997년에 태안으로 시집온 결혼 12년차의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35세)은 결혼

후 처음에는 기술자인 남편이 아침 일 나가면 늦게 들어오고 하루 종일 한마

디도 못하고 지날 때도 많았다.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81) 미주, 게 , 50 .

82) 게 해여 집   가 폭 상담  상담사 집,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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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답답하고,시어머니가 된장국을 끓이라고 한 것을 버리라고 한 알고 퍼다

놓은 된장을 모두 버린 도 있었다.지 처럼 여성회 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부

지도 않았고,외국인 여성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답답하고 힘들었다.83)

(5)자녀문제에서 오는 갈등

사례16)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여성(25세)은 시어머니가 를 비싼 돈을 주고 데려온

것은 아들을 낳기 한 것이니까 아들을 못 낳으면 안된다고 하는 말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반복한다.본인은 아들보다 딸이 훨씬 좋지만 한마디도 못하고 있

다.이러한 시어머니의 말에 많이 놀라고 만약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될까 무

서워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다.그녀는 혹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우즈베키스탄

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다.

(5)아내로서 불인정(남편의 외도)

사례17)

결혼 4년차인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29세)의 남편은 신문배달을 하는 남편(40

세)이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면서 필리핀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계속 늦게 들어

오더니 기야 외박도 자주하 다.그러다가 최근에는 아 집에 들어오지도 않

았다.신문보 소의 지사장이 이혼녀인데 그 여자랑 바람이 안 것이었고,주민등

록도 아 그 여자에게 옮겨 놓은 상태 다.아이가 둘이나 있어서 이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살고 싶어 하지만 남편의 가출은 그녀의 의지와 상

없이 그녀의 가정을 흔들고 있다.84)

사례18)

결혼 2년차인 국인 출신 이주여성(29세)는 남편(40세)이 아이들 핑계로 처

83) 게 태  건강가 지원  다 가  상담사 집, 42 .

84) 게 해여 집   가 폭 상담  상담사 집,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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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계속 만나는 문제 때문에 결혼생활의 기를 맞고 있다.이혼한지 2년이 되는

처는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핑계로 새벽 한 두시에도 화하고,수시로 돈을

달라고 하 다. 부인과 이혼하면서 빌라도 주었다고 하고,이혼하면서 진 빚

300만원을 갚아주면 안 만나겠다고 해서 식당에서 일해서 받은 돈으로 갚아주기

까지 했는데 다시 만나고…남편은 술집 여자랑도 언제든지 같이 살수 있다고 말

한다.85)

사례19)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24세)이 불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국인 부부에 의

해 ‘리모’로 유용되어 두 아이를 출산과 동시에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빼앗기고

‘축출 이혼’을 당한 이른바 ‘ 씨받이 사건’이 보도되었다.86)한국인 남편은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하기 1달 에 부인과 의이혼을 하 고 이후 베트남 여

성과 이혼한지 1달도 채 안되어 다시 부인과 재혼신고를 하 다.이러한 사실

을 통하여 그들이 베트남 여성을 리모로 유용하고자 사 의도하 다는 이

드러나고 있다.

(6)의처증

사례20)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24세)은 남편의 잦은 폭력에 이 실명 기에 처

해 있다.남편은 술만 먹으면 폭력을 행사하는데,하필이면 맞아서 부은 부

를 때린다는 것이다.남편은 왜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느냐며 때리고,시장

에만 갔다 와도 어디 가서 구를 만나다가 이제야 오느냐며 폭력을 행사한다.

남편은 은 아내가 자신 몰래 도망갈 것이라는 의처증을 가지고 있는데,폭력이

무서워 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87)

85) 상게 상담사 집, 61 .

86) 프 시  2008  5월 22  보도. “   … 트  여  책”.

87) 열, 게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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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1)

결혼 2년차인 국 출신 이주여성(33세)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는

데,무직인 남편은 식당에서 조 만 늦게 들어와도 “어느 놈하고 붙어먹다가 지

왔느냐”면서 욕을 퍼붓고 손에 집히는 로 온몸을 때렸다.그리고 담뱃불로

사타구니를 지지고 “이 게 해야지 다른 놈이랑 못붙어 먹는다”고 했다.손님이

많고 식당이 바빠서 피곤할 때에는 지쳐서 성 계하기 싫다고 하면 “어느 놈이

랑 붙어 먹었냐”면서 욕하고 때렸다.제일 기분이 나쁜 것은 성 계할 때마다

“사창가에 가서 하면 5만원이 드는데 를 500만원 주고 사왔으니 100번은 해야

본 이다”라고 하는 말이었다.그 말이 제일 기분 나쁘고 비참했다.내가 그런

여자들 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그런 여자들은 돈

이라도 받고 맞지도 않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이 여성은 국 을 취득한 후

바로 이혼하 다.88)

(7)성폭력(아내 강간)

사례22)

2008년 9월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21세)은 주의 남편(53세)과 결혼했다.결혼

당시 남편은 이혼하 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혼되지 않은 상태 다.태안에서 결

혼생활을 했는데,남편은 출근할 때 밖에 못나가게 하고 베트남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못하게 하면서 짐에 들어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성 계를 요구했다. 무

아 고 힘들어서 싫다고 하면 주먹으로 때리고 그래도 안되면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와 자고 왔다.왜 그러느냐고 말하면 네가 웬 참견이냐고 하면서 때리고,

술을 먹고 온 날은 더 심하게 폭력을 일삼았고,침 에 칼을 숨겨놓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칼을 휘둘 다.외국인등록을 하자고 해도 미루기만 하 다.89)

사례23)

88) 게 해여 집   가 폭 상담  상담사 집, 65 .

89) 게 태  건강가 지원  다 가  상담사 집,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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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차인 국 출신 이주여성(32세)는 남편(47세)가 술만 마시면 때린다고

한다.그리고는 강제로 성 계를 요구한다.하루는 남편이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

고 왔는데 갑자기 따귀를 때렸다.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

고 계속 때리고 코에서 피가 나고 유리창도 깨져서 집도 엉망인데 “도망가선 안

돼”하면서 갑자기 성 계를 시작하 다.억지로 싫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내말

은 들리지도 않는지,무시하는 건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른다.멍이든 아

부 에 손이 닿을 때마다 비명소리가 나올 것 같은 아픔을 참고 있어야 했다.90)

(8)아내 살해

사례24)

2007년 7월 충청남도 천안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후인(19세)이 술취한 남

편(46세,일용근로자)에 의해 갈비 18개가 부러진 채 사채로 발견되었다.결혼

개업체 소개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이주여성을 기다린

것은 18만원짜리 지하 월세방에서 감 과 다름없는 생활과 남편의 무자비한 폭

행이었다.범인으로 검거된 남편은 수사과정에서 “1000만원을 들여 아내를 데려

왔는데 자꾸 돌아간다고 해 홧김에 때렸다.”라고 진술했다. 지방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하 고,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 는데, 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수 하여 형이 확정되었다.91)

사례25)

2003년 3월 25일 새벽1시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 알가나 이비(32)는 서울 동

문구이문동 자신의 집에서 한국인 남편의 폭력을 피해 달아나다 베란다 아래

로 떨어져 숨졌다.92)

그녀는 병든 아버지(78)와 동생 4명을 돌본 ‘소녀가장’이었는데,23세에 남편

(43)을 만나 결혼하고 아들(8)도 낳았으나,남편은 그녀가 한국풍습에 익숙하지

90) 게 해여 집   가 폭 상담  상담사 집, 66 .

91) 고  2008.1.23. 고 2007 425 결.

92) 한겨 신  2003  3월 26  14 ; 우, “내  살해당했다”, 한겨 21, 2003.5.8,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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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데다 자꾸 필리핀으로 돈을 부친다는 게 이유로 때리기 시작하 으나 한국

과 필리핀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그녀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숨진 그녀의 턱

에는 칼에 베어 생긴 5cm의 상처가 발견되기도 했다.아들이 ‘왜 엄마를 때리

느냐’고 울면 아이까지 때렸다”고 말한다.

사례26)

2008년 2월 6일 9시경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트란 티 란(22세)’이 경북 경산시

의 한 아 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다.가난을 벗어나기 해 1월 호치민에서 결

혼을 한 후 한국으로 온 이 여성은 함께 생활해보니 말도 안통하고 살림도 못한

다는 이유로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한 시어머니의 제안에 본인이 동의를 하고

의 이혼을 신청한 상태 던 것으로 알려 졌다.갑작스런 사망과 연이어 경산경찰

서에서는 유가족과 아무런 상의 없이 화장을 하고 유골을 베트남으로 보내졌다.

한 경찰은 입국한지 한 달 만에 의문의 추락사로 사망한 베트남 이주여성의

억울함을 밝히지 않고 덮어버렸다.

이러한 일은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며,과거 문제시 될 때 마다 수차례 결혼

정보회사의 도덕성에 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반되는 결과는 개인

의 선택에 한 부분이라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사례27)

2010년 7월 8일 부산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탓티황옥(20)이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한지 8일 만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국인 남편 장씨(47세)에게 살

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말다툼 끝에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남편은 지난 8년 동

안 우울증과 정신질환과 련하여 57차례나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국제결혼 개 업체들이 돈만 내면 무조건 성사시키려고 하고, 상자

의 병력을 검증하지 않았던 이 비극의 원인 이었다.국제 결혼한 신부 살해 사

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남편은 1심에서 정신분열증 등을 이유로 12년 형을

선고받았다.93)

93) 연합뉴  201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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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8)

베트남 출신 황모 신부(23세)살해사건

2010년 5월 24일 오 1시경,경북 청도에서 베트남 출신 황모여성(23세)이 남

편(37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당했다.숨진 황 씨는 지난해 2009년 4월 임

씨와 결혼했으며,고작 19일 남자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임씨

가 평소 아내와 갈등이 있었는데,이날도 말다툼 하다 흉기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며  남편 임 씨에 해 살인 의로 구속 장을 신청할 방침 이라고 말

했다.2010년 07월 1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 둘 수 없다며 국제결혼을 억제 하겠다고 밝혔다.94)

사례29)

2010년 3월 18일 오후 9시경 강원 춘천시 효자동의 한 아 트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 C씨(당시 25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방에 불을 질러 잠든 C씨

를 숨지게 하고 화재 사고로 장,억 보험 을 타낸 의( 주 건조물 방화치

사 등)로 남편 A(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2008년 3월 C씨와

결혼한 A씨는 부인 명의로 된 생명보험 을 타낼 목 으로 사건 당일 C씨에게

수면제(졸피뎀)를 먹인 뒤 방 안의 기히터에 이불 등을 착해 화재를 유발,

질식사로 숨지게 한 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부인 C씨 명의로 6개 보험사의 생명보

험에 집 가입했다. 범행 2개월 인 지난해 1월엔 자신의 아 트에 미리 화

재보험을 드는 등 치 하게 범행을 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95)

94) 한겨 신  2011.5.21, 사 .

95) 보 2011. 3. 23, 13 .



- 45 -

제3장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한

련법제의 검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황을 요약해 보면,

결혼 개업체에 한 리․감독의 부실로 인하여 국제결혼이 인신매매 성격

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부정확하거나 때로는 허 의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한

인권침해,국 법과 출입국 리법상 결혼이주여성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한 인

권침해,다문화가족 지원 등에 한 련법제의 부재 는 미비로 인하여 결혼이

주여성의 한국사회에의 응지체,경제 빈곤,가정폭력,자녀교육․양육상의 차

별,인종 차별 등의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본 통계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국정과제 회의를 통해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 혼 인,이민자의 사회통합지원방안’을 발표하 다.이 방안에 의하면 다

문화가족에 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한다.①외국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이 매년 증가하여 국내거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이 증하고 있

다.②국제결혼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외국여성 출신국

가와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96)③결혼 이후에도 여성결혼 이민자들은 한국사

회와 가족 계에서의 부 응,경제 인 어려움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

④정부정책이 단편 이고 제한 으로 추진되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구성원으로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그러므로 이 방안은 여성결혼

이민자 그 가족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안정 인 한국생활 정착과 사

회통합을 한 지원정책을 마련․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97)다문화가족

96) 해  규 ․ 결  개시  하여 여 과 한  피해가 다  생하여 

가에  사  고 , 여  신 가  마찰   가능   뿐만 니

라 가 상 하  래할 가능  다는 것 다. 가  2005  1월 17 , 필리핀 여 과 결  

 필리핀에 한 한  3 과 결 보 사 직원 2  등  필리핀 죄 사 에 하여 ‘우편주

신 지 ’  신매매  체포  사건  생 도 하 다.

97) ․지 우․강 철, 「사 통합  한 다 가 에 한 평가-다 가 지원 에 한 

평가  심 -」, 한 연 원, 2009.9,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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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지원을 하여,①배우자 신원보증 해지신청에 한 리강화,②혼인

탄 귀책사유에 한 입증책임 강화,③이혼에 따른 간이귀화 입증요건 당화,④

사실혼 부모에서 출생한 자녀 그의 외국인 모(부 포함)에 한 국 는

주권 부여 검토라는 정책과제를 제시하 다.98)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2007년 5월,외국인에 한 기본법 성격을 갖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고,이어서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 다. 한 국제결혼 개업체에 한 한 규제를 하여 2007년 12월

‘결혼 개업의 리에 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2006년 10월에 ‘거주외국인지

원 표 조례안’을 마련하 다.

한편,우리나라에서 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련된 법으로서,

①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법 지 와 련하여,헌법과 국가인권 원회법,99)그리

고 국제결혼 련 국제 약인 UN여성차별철폐 약,UN인신매매방지 의정서,국

법,국제사법 등이 있으며,국제결혼 련민사법(민법,가족 계의 등록 등에

한 법률),국제결혼 련 형사법(형법상 인신매매 련 조항)이 있고,②국제결

혼 개업 련법으로서,결혼 개업의 리에 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한 법률,소비자기본

법,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한 법률,표시․ 고공정화에 한 법

률,약 규제에 한 법률 등이 있으며,③국제결혼 출입국 정착단계의 법으

로서,출입국 리법,국 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거주외

국인지원 조례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 내지 인권보호에 한 여러 가지 련

법 에서 제2장에서 검토한 인권침해 실태의 각 유형,즉 국제결혼단계,이주단

계 정착단계에서의 기본법 지 내지 기능을 가지는 법률들에 하여 검토

하고자 한다. 한 그 제로서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의 기본이념 가치,기

본권조항으로부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한 법제도 필요성과 방

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98) 통  빈 격차․차별시 원 , 「여 민  가  사 통합지원 책」, 빈 격차․차별시 원

, 2006, 30  하 참 .

99) 가 원  4 는 “   한민  민과 한민  역 에 는 에 하여 

한다”고 함    내 에게 지 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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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헌법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신분보장을 비롯한 법 지 와 련하여,헌법 제6조 제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 가 보장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외국인이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지에 해서 통설은 외국인도

기본권의 성질상 인간의 권리로 특정되는 것에 한하여 그 기본권이 보장되며 그

밖의 기본권은 상호주의에 따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100)헌법재 소도 국민과 유

사한 지 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이 인정된다고 한다.101)최근 헌법재 소

는 “기본권 보장규정인 헌법 제2장의 제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고.그 제10

조 내지 제39조에서 ”모든 국민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

( 는 국민과 유사한 지 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

이다”라고 하고 있다.102)

한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

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비추어

구든지 국제결혼을 선택할 수 있다.나아가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

에 평등하다. 구든지 성별․종교 는 사회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을 기 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00) 학   본 주체  하는 ( 경, “ 본  과 그 주체”, 「고시연 」

1974.10, 12-17 ), 본   리  질상 한 에게만 는 것  하고는 에게도 

다는 ( 철 , 「헌 학개 」 사, 2007, 382 ; 계 열, 「헌 학」, 사, 2000, 63

; , 「헌 학원 」, 사, 316  등), 한 에게 보 어 는 상 당연  에게도 

는 것  니지만 질상 허 는 한 어  한다는 (허 , 「한 헌 」 사, 2006, 

237 ) 등  다.

101) 헌재결 1994.12.29, 93헌마120. 본주  경 질 하에  근 가 본  생 단  보하고 간

 업  보  하여 한  근 건  할  는 리는  본  격도 

울러 가지므  러한 경우  근 에게도 그 본  주체  함  타당하다고 한다(헌재결 

2007.8.30, 2004헌마670).

102) 헌재결 2001.11.29, 99헌마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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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장하고 있는 본 규정에 따라서 국제결혼을 하려는 국민이 국제결혼을 이

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결국 외국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인정

되는 범 안에서의 평등권, 통 인 자유권,103)경제 기본권 소비자권,일

정한 기본권의 보장과 결부된 청구권 기본권,환경권과 건강권과 같은 일정한

사회 기본권 등을 향유할 수 있다.104)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제결혼단

계,이주단계,정착단계를 규율하는 련 규범들은 이러한 헌법의 이념 기본

권 보장규범에 따라 제정․집행되어야 한다.

제2 결혼 개업의 리에 한 법률

1.제정배경

우리나라의 결혼 개업은 종래 신고제를 취하고 있었으나 1998.2.건강가정의

례의 정착 지원에 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가정의례에 한 법률이 폐

지되면서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환되었다.105)이와 같이 자유업으로 환되면

서 1998년 당시 700여개 업체에 불과했던 개업체는 2005년에 2,000개 이상으로

증가하 고,106)2010년에는 2,300여개로 증가하 다.

결혼 개업이 양 으로 증가하면서 국제결혼을 통하여 유입되는 여성결혼 이

주자 수가 늘어나면서 국제결혼에서 인신매매성 결혼, 장결혼,사기결혼 등의

문제 에 한 개선책이 요구되었고,2006년 4월 정부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103) 통   그  가  간  리  미하  에 에게도 원  

보 다. 다만, 거주․  , 언 ․  , 집 ․결사   등  가   등   한

 가능하다. 에 해 는 그에 한 특별한  없는 한  허가할 가 없지만, 단 

 허가한 에게는  가 보 다( , 게 , 317 ).

104) , 상게 , 317-319 .

105) 우리 라에  결 개업  1969  1월  ‘가 에 한 ’ 2 에 근거하고 는 ,  

 개  통하여 1973 에 허가 , 1993 에 신고  었다가 1999  업  었

다( 에 하여 는, ,「 결 학개 」, 도  림, 2008, 29  하 참 )

106) 결 개업  등 가 실시  에는 개업체 에 한 한 통계  하  어 지만, 2005

 11월 재 한 에 등 어 는 결 개업체는  2,210개 다고 한다(한건 ․ 동훈, 

「결 개업체 실태 사  리 연 (연 보고 )」, 보건복지 , 2006.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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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지원 책’을 확정하여,이 책의 일환으로 2007년 12월에 ‘결혼 개업

의 리에 한 법률(이하 ’결혼 개업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2008년 6월부

터 시행하고 있다.107)

2.국제결혼 개업체 황 운 실태

(1) 황

‘결혼 개업법’이 제정되어 국제결혼 개업에 하여 등록제를 도입한 이후부터

결혼 개업체 수를 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국제결혼 개업체수는 2008년 922

개 업체,2009년 1,215개 업체,2010년 1,411개 업체가 등록하여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2년 사이에 1.5배가 증가하고 있다.이들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2010년

12월 재 국제결혼 개업체로 등록된 업체수 1,411개 업체 서울이 242개 업

체로 체의 17.2%를 차지하고 있고,경기 224개 업체(15.8%),경남 111개 업체

(7.9%),부산 87개 업체(6.2%)순으로 많은 업체가 등록하고 있다.2008년도 비

2010년에 국제결혼 개업체수가 특히 두드러지게 증가한 지역은 주(증가율

194.4%), 구(증가율 191.5%),경기(증가율 175.0%)등으로 나타나고 있다.108)

(2)운 실태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면,국제결혼 개업체의 형태는 91%

가 개인업체이며 법인형태는 9%에 불과하다.업체의 부분은 소유와 경 이 분

리되지 않고 사장이 커 메니 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79%에 해당하는 세업

체이다. 개업체의 평균 커 메니 수는 2.19명으로,커 메니 수가 6명 이상

107) 그 후   시행   었  에 하여 2차, 3차 개  통하여 결

개 행  개 하고  리  하여  가지  개 어 2010.11  시행 고 다. 

2차개  2010.1.18.에, 3차개  2010.5.17.에 었 , 3차개 에  었 , 개 에 포함 지 

 내  살펴보 , 개업  결격사  , 사후보  실시, 규  ,  , 

거래 본 상  체결 등 계 태 다 , 신고포상 도, 단체맞 지 항, 결  한 

등 다( , 게 , 117 ).

108) 여 가 , 보도 료( 내․ 결 개업체 ), 2011.1.



- 50 -

인 업체는 5.7%에 불과하며 평균자본 규모는 4,047만원 정도로 매우 세하다.

이러한 개업체의 세성으로 인하여 업체의 이익을 한 불건 한 경쟁이 심

화되고 있는 실정이다.109)

월평균 상담건수는 18.23건이며, 체 응답업체의 75.6%가 월평균 10건 이하로

나타나 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10)즉 연평균 국제결혼 성사건수는

2008년 8.81건이며 1건도 없는 업체도 16.9%나 되어 운 실 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다.평균 매출액 황은 4,808만원이며 연매출액 1,000만원

이하가 36.9%로 가장 많다.111)따라서 개업체는 운 비 마련을 하여 여러 가

지 방법을 동원하여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

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결혼 개업체를 이용하여 결혼하는 비율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국,필리핀,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결혼 개경비는

국가별호 달라 우즈베키스탄 1,326만원,태국 1,266만원,캄보디아 1,130만원,네

팔 1,120만원 순으로 부분이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지 않은 경비 모두를 한국남성이 부담하므로 처음부터 인권침해 험을 안

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112)

국제결혼 개업자 재 결혼 개업이 본업인 비율은 86.8%에 이르고 있어

결혼 개행 만을 통하여 돈을 벌어야 하는 경향이 강하다.국내에 본사 이외에

지사를 운 하는가에 하여 86.4%가 운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

며,해외지사도 56.7%가 운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13)커 메니

선발시 동종경력을 인정하나 특정조건 없이 선발하거나 일반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아 문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나타고 있다.

필수 으로 회원들에게 제공해야 할 사항으로는 혼인상태,재산,소득,가족

109) 실 ,「 결 개업 리  마   다 가  보  한 비실태연 」

(연 보고 ), 보건복지가 , 2009.8, 11 . 

110) 다  실태 사에 하 , 업체  한달 평균 결 상담 건 가 2건 하  업체도 33.3%  는 것  

보고 고 다(  , 게 연 보고 , 102 ).

111) 실 , 게 연 보고 , 15 .

112) 실 , 상게 연 보고 , 15 .

113) 해 지사  고 는 업체는 주  트 , , 필리핀, 보 에 고 , 몽골, 우 키 탄, 

태  등에는 80% 상  업체가 해 지사 내지 지 업체  고 지  것  타 고 다(

 , 게 연 보고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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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등의 순으로,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이 87%로 가장 많고,호 등본(가족

계증명서)81.8%,재직증명서 67.6%,소득 련증명서 57.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114)그러나 제공된 정보에 한 검증방법은 구두로 재확인한다고 응답한 경

우가 66.5%,재확인하지 않고 그냥 믿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19.7% 등으로 나타

나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115)

국제결혼 개시 계약서는 86.4%가 작성하고 있는데,계약서 기재내용을 보면

약 지 명기비율은 82.0%,회원정보유출 지규정 69.1%,맞선주선 규정

61.8%,일정한 계약기간과 맞선 주선회수를 제한하는 경우 19.8%,맞선 주선회수

만 제한하는 규정 8.8%로 나타나고 있다. 비배우자의 신상정보 에는 혼인

계가 94.1%로 가장 많으며,나이 93.8%,학력 92.6%,직업 91.4% 순으로 나타나

고 있다.116)

한국남성이 외국으로 출국해서 맞선,결혼 등의 차를 거치고 외국인 배우자

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까지 소요되는 평균기일은 87.68일로 나타났다.

3.결혼 개업법의 주요내용

결혼 개업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결혼 개업의 등록에 한 사항이다.국내결혼 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

증보험 개사무소 등 기 을 정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국제

결혼 개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 할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3조,제4조).117)

둘째,결혼 개업자의 결격사유에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동법은 결혼

114) 2010  여 가  보고 에 도 주민등 등본, 계 , 건강진단 , 병역 , 재직 또는 

는 70% 상 고 다고 보고 고 , 업  , 격 , 허  

등  2-20% 도만 고 다. 죄경 는 도가 고 는 것  타 고 다(

 , 게 연 보고 , 104 ).

115) 실 , 게 연 보고 , 20 .

116) , 게 , 108-109 .

117) 결 개업  시행  2 에 는 “1.  24 에    것, 2.  25 에 라 보 보

험에 가 할 것, 3. 건 에 건 시행  별  1 4 에  2  근린생 시  또는 같  펴 

14  에   업 시  재  건 에 개사  보할 것.  경우 ․ ․ 차 

또는 사 차 등   사  보하여  한다”고 하고 다. 그러  본  등에 한 규

 없어  사업 들  립하고 는 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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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을 운 하거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①

미성년자, 치산자,한정치산자 는 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②

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③ 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를 선고받고 유 기간 에 있는 자,④

형법,특정범죄가 처벌 등에 한 법률,성매매알선 등 행 의 처벌에 한 법

률,풍속 업의 규제에 한 법률,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출입국

리법 등의 반으로 벌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⑤등록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⑥임원 에 앞의 ①부터 ⑤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등이다(제6조).

셋째,결혼 개업자의 의무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① 겸업이나 명의 여

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견사업주,해외이주알선업자 등은 결혼 개업을

할 수 없으며(제7조),명의나 상호,신고필증,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제

9조).② 결혼 개계약서 작성 설명의무 :결혼 개업자는 이용자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국내결혼 개업자는 서면 는 자문서,국제결혼 개업

자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내용은 수수료,회비,해약 는 해지시 수수료,회비반

환,결혼 개업자의 배상책임,서비스내용,제공방법,기간 시기 등에 한 사

항,결혼 개업자가 수해야 할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용자가 계약서 내

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제10조)③ 외국 지법령 수의

무 :국제결혼 개업자는 지 법령을 수해야 하며 형사법령이나 행정명령을

반한 경우 그 내용을 외교통상부장 은 여성가족부장 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제11조).④ 허 ․과장된 표시나 고 지 :결혼

개업자는 거짓 고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

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고나 이용자에게 거짓정보를 제공

해서는 안되며,표시나 고시 국내결혼 개업자는 신고번호를 국제결혼 개업자

는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제12조).⑤ 개인정보의 보호 :결혼 개업 업무

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는 설

하거나 개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제13조).⑥ 국제결혼 개업체의 업

무제휴 :국제결혼 개업자는 외국 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 53 -

때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에는 계약서 작성,외국 지법령의 수,허 ․과

장된 표시 고의 지,개인정보의 보호 등의 내용을 수하여야 한다(제14조의

2). 한 개업 결격자,겸업 지자와 업무제휴를 할 수 없다(제14조의 2제3

항).⑦ 신상정보의 제공 :국제결혼 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개의 상 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

음 각각의 신상정보를 상 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즉 혼인

경력,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등의 감염여부 포함),직업,성폭력․

가정폭력․아동학 등 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고이상의 형에 해

당하는 범죄경력,그밖에 상 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이다(제10조의

2제1항).건강상태에 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검진기 으로 지정된

병원 의료기 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이어야 하고(동조 제2항),신상정보는 이용

자와 상 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동조 제3항),신상정보의

제공시기 차,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령령으로 정한다(동조 제4

항).⑧ 통․번역서비스의 제공 :국제결혼 개업자는 이용자와 상 방 간의 원

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하여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이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제10조의 3).⑨ 기록보존의무 :결혼 개업자는

결혼 개계약서,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련 증빙서류,그 밖의 혼인

련 서류를 보존해야 하며,이용자나 상 방이 그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에

응해야 한다(제10조의 4)⑩ 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등의 지 :국제결혼

개업자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

,부당한 수수료․회비,그 밖의 품을 징수하는 행 등을 해서는 안된다(제

10조의 5).

넷째,결혼 개업자에 한 교육에 한 규정이다.여성가족부장 이나 시․

군․구청장은 국제결혼 개업자의 문지식 윤리의식을 높이기 해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는 단체에 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그 상

은 일차 으로는 결혼 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이다(제24조).

다섯째,결혼 개업자의 결혼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한 규정이다.결혼 개

업자는 결혼 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

생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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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보증보험 의 청구 차 등에 한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제

25조).

여섯째,결혼 개업자에 한 시정명령, 업정지 등에 한 규정이다.시장․

군수․구청장은 결혼 개업체가 법에 정한 규정을 어겼을 경우 시정명령(제17

조), 업정지(제18조),폐쇄조치(제19조)등을 취할 수 있다.거짓이나 부정한 방

법으로 등록한 자,등록하지 않고 국제결혼 개업을 수행한 자,폐쇄조치에도 불

구하고 업을 계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

다. 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신고하지 않고 업을 한 자,

명의나 상호 여,신고필증이나 등록증을 빌려 자,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

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 고한 자,이용자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한 자,개인정보를 제공 는 설

하거나 결혼 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원 이

하의 벌 에 처한다(제26조).

4.검토

‘결혼 개업법’은 2007년 제정하고,그 후 여러 학자들의 지 에 따라 잘못된

국제결혼의 행을 개선하고 효율 인 결혼 개업의 리를 하여 3차례나 개

정하 다.특히 신상정보의 제공의무를 강화시키고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의무,

허 ․과장 고 지의무,국제결혼 개업체의 공시의무,부정한 방법의 모집․

알선 지의무,미성년자 소개 지의무 등을 마련한 것은 인신매매 혼인을 방

지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한 매우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평가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이 법률은 나 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몇 가지 한

계가 존재한다.

우선,국제결혼 개업자가 허 정보제공 등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

우 업등록의 정지 내지 취소규정만 두고 있는데 이러한 처분이 얼마나 실효성

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둘째로,결혼 개업자가 국제결혼을 개함에 있어서 고

의나 과실로 인하여 결혼 이주여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국제결혼 개라는 계 사슬 아래서 취약한 지 에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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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여성이 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한 입증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들에 해서는 장을 바꾸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제3 국 법 출입국 리법

1.국 법

국 법에 의하면 결혼이주자는 법무부장 의 귀화허가를 받아 한민국 국

을 취득하게 된다.이러한 ‘귀화에 의한 국 취득’에는 일반귀화요건과 간이귀화

요건이 있는데,국제결혼 이주자의 경우에는 귀화요건이 상 으로 완화된 간이

귀화요건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국 법 제6조 제2항)

1997년 국 법이 개정되기 에는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면 국

을 바로 취득하는 ‘가족국 동일주의’를 취하고 있어서,2004년까지는 국제결

혼 이주여성이 어떤 사유로든 이혼을 하면 강제출국 상자가 되었다.2004년 이

의 국 법은 한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한국 국 을 취득하기 해서는 법

률상 혼인 후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일정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 의 귀

화허가를 받아야만 우리 국 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118)2004년,인도

주의 요청에 따라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 국 법 제6조 제2항

에서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민국에 주

소를 두고 있던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 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거나,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

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인 경우에도 국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 다.119)

118) (1997.12.13, 개  5431 ) 6  2항 1  ‘그 우  한 상태  한민 에 2

 상 계 하여 주 가 는 ’, 2  ‘그 우  한 후 3  경과하고 한 상태  한민

에 1  상 계 하여 주 가 는 ’

119) (2004. 1.20, 개  7075 ) 6  2항 3  ‘ 1  또는 2  간  하지 못

하 , 그 우  한 상태  한민 에 주  고   그 우  사망  실  그 

에 신  귀책사  없  상  생  할  없었   1  또는 2  여 간  

하고  상당하다고 하는 ’, 4  ‘1  또는 2  건  하지 못하 , 그 

우  에 하여 생한 미   하고 거  하여  할  1  또는 2

 간  하고  상당하다고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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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05년 9월에는 ‘혼인 탄 귀책사유가 한국인에게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한국 국민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주권과 국 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 고,2007년 1월에는 국 업무처리지

침을 개정하여 한국국민과 혼인한 후 그 혼인 계가 탄된 외국인이 한국인의

귀책사유 입증이 어려운 이주여성을 하여 ‘공인된 여성 련단체’120)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국 신청 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008.4.4.에 일부 개정된 국 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부는 결혼이주자의 한

국국 취득 요건으로 한국어 필기시험 통과를 면제받기 해 사회통합교육 이

수를 의무화 하고 있다.121)결혼이주자에 하여 귀화필기시험을 면제한 결과,

국어능력․한국사회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회 부 응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부 응 상은 국제결혼 2세에게 향을 미쳐 언어능력의 취약함으로 이어

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 ’인 상황을 개선하기 한 취지라고 한다.사회

통합 로그램을 통해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이수해야 하는 시수는 250여 시간에

이른다.122)

한편,최근 개정된 국 법은 결혼이주자와 같은 사회 소수자에 한 배려․

사회통합차원에서 우리 국 취득자에 해서도 원국 포기의무 부담이 완화되

어 제10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자에 해서는 ‘외국국 포기증명’방식 이외에

‘외국국 불행사서약’방식도 인정하고 있다.이로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도 이

국 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법제도 으로 외국인으로서 차별을 받지

않기 해서는 모국의 국 을 포기해야 했던 이 제도에 비하여 진일보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귀화허가 시 외국국 포기 신 ‘외국국 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는 자는 혼인 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한국남성과 결

혼한 후 한국인 남편이 사망하거나 실종, 는 이혼 등으로 혼인 계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한 여성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반드

120) 러한 공  여 단체 , 가 폭 보 시 (57개 ), 한 가 상담 (33개 ), 주여

 1336 (16개 ) 등 197개 단체가 다(http://www.moj.go.kr).

121) 4 (귀 격심사) ①  4 4항 단  규 에 하여 필 시험  할  는 는 다  각

 같다. 5   하여 고시하는, 한 어  다  해 등에 한 과 보 공 등  

내  하는 사 통합프 그램  한 (사 통합    4 는 에 라 2009

 1월 1  시행 고 다).

122) 훈  683 , 민  사 통합프 그램  그 운  등에 한 규  10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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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년 내에 외국국 을 포기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123)

2.출입국 리법

‘출입국 리법’은 국제결혼에 따른 입출국과 체류자격에 하여 규정한 법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체류자격과 련하여 신분상 불

안정한 치에 있기 때문에 한국인 남편으로부터의 박과 폭력을 감수해야만

하는 지 에 있게 된다.여기에서 출입국 리법상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 에

하여 개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과해서 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할하는 출입국 리사무소 는 그

출장소에 가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동법 제31조 제1항 본문).

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은 기본 으로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거

주자격(F-2)을 가질 수 있고,거주(F-2)자격으로 일정기간 한민국에서 거주하

게 되면 주자격(F-5)을 가질 수 있다.이들 체류자격에 해서는 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제한이 없다.이혼 등의 사유로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

를 잃게 되더라도 자녀양육,시부모 부양 등 체류가 불가피한 외 인 경우에는

방문동거(F-1)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

거주자격(F-2)은 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그의 미성년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거주자격(F-2)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거주자격(F-2)

으로 2년 이상 한민국에 체류하면 주자격(F-5)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데,체류자격 변경신청은 본인 는 리인이 할 출입국 리사무소 는 그 출

장소에 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제1항).거주자격(F-2)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123) 1957  ‘ 여  에 한 ’  , 편   변동, 에 한 여   

동  변경 어 는 다고 언하고 , 1979  ‘여 에 한 든 태  차별철폐에 한 

’에 도 같  취지  언  하고 다( 철우, “  리  ”, 「 과 사 」 25 , 과

사 학 , 2003.12, 139 ; , “다 사  ”, 「헌 학연 」 16  2 , 한 헌 학

, 2010.6,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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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귀화 차를 밟아 한민국의 국 을 취득할 수 있지만,본

인이 국 을 계속 유지하고 싶거나 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실종,이

혼․별거 등의 이유로 정상 인 결혼상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한민국 국

을 취득하지 않고 한민국 국민의 지 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인 주자격

(F-5)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상태에서 한민국에서 2년 이상 합법 으로 체류하

고 있는 외국인은 주자격(F-5)을 신청할 수 있다. 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실종,이혼․별거 등에 의해 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① 한민국 ‘민법’에 의해 성년이고,②본인 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

이 있으며,③품행이 단정하고,④ 한민국의 풍습이해 등 한민국에 계속 거주

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춘 자로서,⑤거주자격(F-2)으로 5년 이상 한민국

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자격(F-5)을 신청할 수 있다.

주자격(F-5)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

성기 일 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 장에 등재된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다(공직선

거법 제15조 제2항 제2호).

3.검토

국 법상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요건을 완화하여,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

로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던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 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거나,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

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인 경우에도 국 취득

의 기회를 부여한 것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으로 귀화신청시 한국인 남편을 동반출석하게 하거나 필수서류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요구하고 있어서 결혼이주여성의 국 취득여부가

으로 한국인 남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함으로써 여 히 신분불안과 더

불어 가정폭력 혼인 탄의 험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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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것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체류 연장 여부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여서 결혼이주여성은 국 을 취득하기 까지는 으로 한국인 남편에게

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한국인 남편은 이를 히 이용하여 박의 수단으

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나 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국 법상 국 취

득에 있어서나 출입국 리법상 국내체류기간 연장 등에 있어서 으로 남편에

게 속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제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입법 배경

세계최 수 의 출산율,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이

에 따른 외국인 노동인력 수요의 증가,그리고 국제결혼 건수의 증가로 인하여

국내체류 외국인 수가 격히 증가하고 있으며,외국인의 국내체류 유형 한 외

국인 근로자,외국국 동포,결혼이주자,난민 등으로 다양화되는 등 인구구성이

격히 변화되어 이에 능동 으로 처할 필요성이 생겼다.한편 외국인 련 정

책에 하여 각 정부부처가 개별 ․단편 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책의

충돌․ 복․부재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종합 ․체계

으로 외국인정책에 한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이

법은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재한외국인의 한국사회에의 응을 돕고,

외국인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에서 제정되었는데,124)재한외국인에 한 처

우의 기본 인 사항과 종합 ․체계 인 외국인 정책 수립 추진체계에 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125)

124) 동  1 는 “   재한 에 한 처우 등에 한 본  사항  함  재한  

한민  사 에 하여 개  능   할  도  하고, 한민  민과 재한  

 해하고 하는 사 경  만들어 한민  과 사 통합에 지함   한다”

고 규 하고 다.

125) 한  처우 본  ‘사 통합에 한 시   ’라고 할  다( 하, “사 통합

 한  역할- 내 체  책-”, 「 티 」 106 , 한 학원, 2008,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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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내용

이 법은 제1장 총칙,제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추진체계,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제4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제5장 보칙

등 5개 장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에 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이 법 제1조는

이 법의 규율 상인 ‘재한외국인’이란 한민국의 국 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한민국에 거주할 목 을 가지고 합법 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결혼

이민자’란 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이 있거나 혼인 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둘째,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한 규정을 두고 있다.즉 국가 지

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재한외국인에 한 처우 등에

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

셋째,외국인정책의 수립 추진체계에 한 규정이다(제5조 내제 제9조).동

법은 ① 법무부장 은 계 앙행정기 의 장과 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

에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이를 외국인정책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② 계 앙행정기 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 별로 연도별 시행계획

을 수립하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앙행정기 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③ 외국인정책에 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외국인정책 원회를 둔다.

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원은 통령령으로 정하는 앙행정기 의 장126)과

원장이 하는 문가가 된다.

넷째,재한외국인 등의 처우에 한 규정이다(제10조 내지 제17조).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그의 자녀에 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인

권을 옹호하기 하여 교육․홍보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②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의 사회 응을 지원하기 하여

126) 주민행  책  지 단체  도 원  어  한다는 견해가 다( 상균․ 승우․ 진 , “다

가  지원  과 과 ”, 「민주주  」 8  1 , 5․18연 , 2008,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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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과 지식에 한 교육,정보제공,상

담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가 한민

국 사회에 조기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국어교육, 한민국의 제도․문

화에 한 교육,결혼이민자의 자녀에 한 교육 보육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한민국 국민과의 사실혼 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재한외국

인, 주권자 난민도 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④ 국가 지방자치단

체는 문외국인력의 유치를 진할 수 있도록 그의 법 지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국가 지방자치단

체는 주권자,과거 한민국 국 을 보유하 던 자 등에 하여 한민국의 이

익을 해할 우려가 있지 아니한 범 내에서 한민국으로의 입국 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다섯째,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18조 제19조)즉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제도를 이해하고 존 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하여 노력하여야 하고,매년 5월 20일

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여 행사를 개최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외국인 담직원의 지명․교육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설치에 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20조).즉 공공기 의 장은 외국인 민원처리 차를 안내하기

하여 외국인 담직원을 지정하여 교육을 시킬 수 있고,국가는 화 는 자

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에게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상담하기 하여 외

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검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장기체류 외국인을 규제의 상으로만 악하던 종

래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보호와 지원의 상으로 악하고 외국인 정책의 종합

수립 시행을 한 법 기반을 마련했다는 에서,국제결혼 이주여성을

포함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 와 인권향상을 하여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

되기도 한다.127)이 법은 “그 명칭과 국가가 재한외국인에 한 처우 등과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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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법의 목 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는 에서 한외국인처우에 한 기본법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그 용 상을 합법 체류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

다는 ,주무부처를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리하는 등 국가법질서의 유지

를 본질 기능으로 하는 법무부로 하는 것은 합하지 않다는 ,법 규정 부

분이 로그램 ․선언 규정이라는 등이 문제 으로 지 될 수 있다.이에

해서는 나 에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제5 다문화가족 지원법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착과정에서의 인권보호와 련하여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정 2008.3.21.법률 제8937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

을 총 하는 최 의 법률인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 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하고 있다(동법 제1조).즉 다문화가족의 한국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 법 제8조와 련하여,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상으로 365일 24

시간 긴 지원하는 이주여성긴 지원센터 1577-1336을 운 하고 있는데,이주여

성상담원이 직 상담하고 경찰,병원,이주여성쉼터 등 유 기 과 연계하여 지

원을 실시하고 있다.128) 한,가정폭력 등 피해이주여성 아동을 일시 으로

보호하고,상담,의료,법률,출국 등을 지원하는 이주여성쉼터(외국인 가정폭력피

해자 보호시설)도 국 18개소를 운 하고 있다. 한 가정폭력 등으로 혼자

는 자녀와 함께 사는 이주여성의 거주와 직업훈련 등 자활을 동시에 지원하기

하여 2010년 11월에 서울에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서울이주여성디딤터)’를 처

음으로 개소하 다.법 제12조와 련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2년 3월 재

127) 병 , “재한  처우 본 상 사 통합에 한 연 ”, 「 균 학」 21  1 , 균 학

 학연 , 2009.4, 779 .

128) 2009 에는 도 ( 원), 청 ( ), 라 ( 주), 경상 ( 산)지역 도 개 하여  직  

하여 상담  지원  실시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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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16개시․도에 20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129)

1.제정취지 경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 등 국가 간 인 교류의 활성화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속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뿌리 깊은 ‘단일민족 의식’으로 인하여 다문화

가족의 생활 반에 다양한 편견과 차별을 고착화시켜 주류사회로의 진입을 어

렵게 하고 있다. 한 결혼이민자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

어문제 문화 차이로 인한 사회부 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130)이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순조롭게 통합되고 안정 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한

지원정책의 제도 인 틀을 마련하기 한 목 으로 2008년 3월에 제정되어 동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이 법은 2007년 3월 고경화의원이 표 발의한 ‘이주민

가족의 보호 지원에 한 법률안’131)과 같은 해 5월 장향숙의원이 표 발의

한 ‘다문화가족지원법안’132)등 두 법안을 종합하여 제정된 것이다.이 두 법안은

사실상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기 한 정부의 종합 책이라는 특성을 공유하며 내

용상으로도 유사한 측면이 많아 두 법안을 종합하여 충한 것이 ‘다문화가족지

원법’인 것이다.

129) 지역별 다 가 지원  

구분 서울 부산 구 인천 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북 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독립형 6 7 6 5 2 4 4 13 12 12 15 14 19 18 14 2 153

병합형 17 1 1 3 2 - - 16 2 - - - 1 2 3 - 48

계 23 8 7 8 4 4 4 29 14 12 15 14 20 20 17 2 201

* 독립  건강가 지원  독립  지   말하 , 병합  건강가 지원 에  다

가 지원  지  운 하는  말한다.

130) 주, “다 가 지원 에 한 고찰”, 「 학연 」 31집, 한 학 , 2008.8, 229 .

131) 고경 원  포함한 24  원들    근 취업․결  등   내에 주하는 

 가하  한 사 에 착하는 과 에  겪는 사  차별과 편견   등  한 여러 

가 에 라  주민 가 들  한 사 에 들어  체 하고 귀 하 지 그들  본  

보   지원  한  체  마 하  함 라고 고 다(고경 , “ 주민가  보  지

원에 한 ”, 고경 원 지, 2007).

132) 향  원  포함한 20  원들   가간   우리 사 가 다 ․다

사  변 함에도 하고 우리 사  ‘단 민 식’  다 ․다  가  생 에 다 한 

편견과 차별  고착 시키  우리 사  원  통합하는  심각한 어 움  겪  에  해

결하  하여 가 책 차원에   해결할  는  차원  합 책  진하  함

라고 고 다( 향  , “다 가 지원 ”, 향 원 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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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일에 3차 개정이 되어 동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지방자치

단체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 할 수 있도록 하며, 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문인력 양성기 으로 지정․ 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 주요 개정이유

이다.

2.주요내용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그 정책의 주요 상자를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로 정의

하고 있다.이 법은 각 부처의 책무를 총 하는 부처로 보건복지가족부로 명시하

고 있으며,보건복지가족부장 은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

도록 하고 있다.이는 정기 으로 실태를 악하여 이를 통한 정부정책의 방향을

잡기 한 것이다.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3조).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 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둘째,실태조사 등에 한 규정이다.동법 제4조는,보건복지부장 은 다문화가

족의 황 실태를 악하고,다문화가족 지원을 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

다고 규정한다.

셋째,다문화가족에 한 이해증진에 한 규정이다.동법 제5조는,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한 사회 차별 편견을 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 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생활정보 제공 교육지원에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사회 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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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평등한 가족 계의 유지에 한 규정이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

문화가족이 민주 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계를 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부부교

육,부모교육,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문 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동법 제7조).

여섯째,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한 규정이다(제8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 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견진술 사

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법률상담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33)

일곱째,의료 건강 리를 한 지원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양․건강에 한

교육,산 ․산후 도우미 견,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고,의

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여덟째,아동 보육 교육에 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10조).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

원 책을 마련하여야 하고,아동의 등학교 취학 보육 교육 지원을 하

여 노력하고,언어능력 제고를 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도의 교육

감은 학과 외 는 방과 후 교육 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아홉째,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에 한 규정이다(제11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다문화가족에 한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근성을 제고하기 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133)  하여 가 폭  등 폭 피해 주여  상  365  24시간 지원하는 주여 지

원  1577-1336  운 하고 는 , 주여 상담원  직  상담하고 경찰, 병원, 주여  등 

과 연계하여 지원  실시하고 다. 2009 에는 도 ( 원), 청 ( ), 라 ( 주), 경상

( 산)지역 도 개 하여  직  하여 상담  지원  실시하고 다. 또한, 가 폭  등 

피해 주여   동  시  보 하고, 상담, 료, ,  등  지원하는 주여 (  

가 폭 피해  보 시 )도  18개  운 하고 다. 또한 가 폭  등   또는  함께 

사는 주여  거주  직업훈  등  동시에 지원하  하여 2010  11월에 울에 ‘ 주여

지원 ( 울 주여 )’  처  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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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째,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 에 한 규정이다(제12조).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 할 수 있고,지원센터의 설치․운 을

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134)

3.검토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인권보호 지원을 하

여 제정된 법으로서,몇 차례 개정을 통하여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 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한 지원을 강

화하고 있다.그러나 이 법은 그 용 상을 합법 체류자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체류연장을 하지 못한 결혼 이주여성 등을 보호 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 부분의 법 규정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로그램 ․선언 규정이라는 ,그리고 다문화주의 이념이 제 로 반 되

지 못하고 있다는 등을 문제 으로 지 할 수 있다.이에 해서는 나 에 자

세히 살펴보려 한다.

제6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1.입법취지 배경

2006년 10월 행정자치부( 행정안 부)는 주민의 생활에 가장 착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외국인에 한 지원을 안정 이고 지속 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135)‘거주외국인 지원 표 조례안’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

134) 다 가 지원 는 한 어, , 가 , 상담,  등 다 한 비  원 톱  

공하고    보  등  통해 사  역량강  다 가 과 지역사 가 함께하

는  진하는 등 지역사   트워크  강   하고 다. 에  살펴본  

같 , 다 가 지원 는 2012  3월 재  16개시․도에 201개 가 지 ․운 고 다.

135)  1  에 는 “  는 00시에 거주하는 들  지역사  과 생 편  향상

 도 하고 립생 에 필 한 행  지원  마 함  지역사  원  착할  도  

하는 것   한다”고 규 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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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에 따라 시․도 시․군․구는 자체 실정에 맞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거주외국인에 하여 체계 이고 종합 인 행정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이

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이

다.136)

2.표 조례안의 주요내용

(1)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제한하지 않는 한 거주외국인137)도 주민과 동일하게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제3조).

(2)지원 상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외국인,한국국 을 새롭게 취득한

자,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이다.다만,출입국 리

법 등에 의해 한민국에서 합법 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 지 를 가지지 않

은 외국인은 제외한다(제5조)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이를 해 거주외국인 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

고 련 산을 편성하여야 한다(제4조 제6조 제2항).

(4)거주 외국인에 한 지원범 는 한국어 기 생활 응 교육,고충․생

활․법률․취업상담,생활편의 제공 응 구호체계 확립,거주 외국인을 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이다(제6조).

(5)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지원시책에 한 자문을 하여 ‘외국인시책자문

원회’를 구성․운 할 수 있다(제7조-제11조).

(6)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 ․재정 지

원을 할 수 있으며 ‘비 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

12조)

136) 지 가 하는  지 지 다루었   등과 동 한 차원에  하는 것  다  는 

지만, 행 가 러한  각 지 단체에 시달하고 에 라 각 지 체에 맞게 지

원  하도  하고 어 ,    매우 크다고 생각 어 여 에  같  다루게 었

다.

137) ‘거주 ’ 라 함  00시 내에 90  상 거주하  생계 동에 사하고 는  말한다(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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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계인의 날’ 다문화주간을 설정하여 기념식 문화․ 술․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고,지방행정 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을 표창하는 한편,명

시민으로 우할 수 있다(제14조,제16조,제17조).

3.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의 주요내용

2012년 5월말 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는 94개

이며, 재 입법 고된 것은 26개에 이른다.138)이들 지원조례의 내용을 살펴보

면,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표 조례안을 그 로 반 하고 있어 내용

이 거의 같다.‘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를 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제한하지 않는 한 거주외국인도 주민과 동일하게 제

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3조).

(2)지원 상은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거주외국인 등 지원단체,거

주외국인단체이다(제5조 제1항)

(3)도지사는 거주 외국인 등이 지역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한 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거주외국인 등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4

조 제1항,제2항)

(4)거주 외국인 등에 한 지원범 는,한국어 기 생활 응 교육,고충․

생활․법률․취업상담,생활편의 제공 응 구호,문화․체육행사 개최,그밖

에 지역사회 응을 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제5조

제2항).

(5)지방자치단체별로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시책 등을 심의하기 하여 ‘제주

특별자치도거주외국인등지원심의 원회’를 둔다(제6조-제14조).

138) 재 가  곳  역 단체별  누어보 , 울 11, 산 8,  6, 천 4, 주 3, 

 2, 울산 2, 경 11, 강원 5,  6,  8,  6,  12, 경  5, 경  4, 주 1, 합계 94개에 

고 ,  고  곳  울 3, 울산 1,  1,  1, 경  1, 경  15 등 26개 다(행

, 규 보시 (www.elis.go.kr)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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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도지사는 거주외국인 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우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탁할 수 있다(제15조,제16조)

(7)‘세계인의 날’ ‘세계인주간’을 기념하기 하여 기념식 문화․ 술․

체육행사,연구발표 국제교류행사,명 도민증 수여,유공자 단체포상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다(제17조).

4.검토

거주외국인 지원 표 조례안은 이 표 조례안을 기 로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

여 실정에 맞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에서 거주외

국인에 한 체계 이고 종합 인 행정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

련하고 있다는 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그러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보

호 상을 합법 체류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그리고 내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그리고 이러한 표 조

례안을 기 로 제정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거의 표 조례안을 그 로

반 하고 있어 지역 특성을 반 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이 문제 으로 지

할 수 있다.

제7 련 법제의 한계

지 까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한 련법제 에서 ‘결혼 개업

법’,‘국 법 출입국 리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거

주외국인 지원 표 조례안’등에 하여 그 입법취지,주요내용 등에 하여 살

펴보았다.

이러한 련 법제를 반 으로 검토해 보면,우선,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나 다문화가족지원법,그리고 거주외국인 지원 표 조례안 등의 용 상이 합법

체류자로 제한하고 있어서,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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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등에 한 보호가 여 히 사각지 에 놓여 있다는 문제

이 있다. 한 부분의 법 규정이 로그램 ․선언 규정에 그치고 있어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나 다문화 가족에 한 구체 인 지원 책이 미흡

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특히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은 주 부처가 법무부이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결혼 개업법 등은 여성가족부가 주 부처로 되어 있고,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는 행정안 부가 주 부처로 되어 있는 등 주 부처가 다름

으로 인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에 한 정책이 종합 이고 유기

으로 수행되지 못한다는 문제 도 있다.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법률

부분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문화주의

에서 사회통합을 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한국사회에의 응을 한 시

혜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개별법의 구체 인 한계와 그 개선방안에 하여는 장을 바꾸어 살펴보려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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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제결혼 이주여성 인권보호제도의 쟁 과 과제

제1 결혼 개업의 리에 한 법률의 한계와 과제

1.한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국제결혼 개업은 극도로 상업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

으며 업체의 세성,정보제공의 부정확성,제도 규제시스템 부재 등 여러 가

지 문제로 재의 개방식에 의한 국제결혼은 한국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매매 결혼 는 인신매매 결혼이라고 비난받아 왔다.유엔여성차

별철폐 원회는 착취를 목 으로 인신매매가 될 소지가 있는 국제결혼이 증가되

고 있는 을 우려하고,이를 방지할 정책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구하 다.139)

그러나 한국 남성이 개비용을 부 부담하고 국제결혼 자체가 남성의 욕구에

맞추어져 있으며 이를 규제하기 어려운 개업체가 주도하고 있어서 다양한 형

태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이러한 인권침해는 결혼 후에도 결혼이주여성

들에 한 폭력 등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그러므로 건 한 국제결혼 풍토를

조성하여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140)

(1)국제결혼 개업체의 리상 한계

우선, 재 등록된 국제결혼 개업체는 조직과 규모면에서 세업체이며 비

문 사업체가 부분이므로 이에 한 리강화가 필요하다.이 국제결혼업체들

은 부분이 개인 업체로 소유와 경 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업체의 반 이

139) 엔여 차별 원 는 결 개업체들  규 하는  마  것  지만, 착취  신매매가  

지가 는 결  가에 한 우  하고 결  가 에 가 폭  지 고 는 것에 

하여 우  타내었다. 그리고 동 원 는  여 들  결 개업 , 신매매   우

에 한 착취  학  보   도  가 책들과  마 할 것  하 다

(CEDAW/C/KOR/5  CEDAW/C/KOR/6 참 : 엔 여 차별철폐  한 에  과  과 , 가

원 , 2009, 221 ).

140) , 게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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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자본 4,000만원 이하여서 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따라서 개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조직과 규모 면에서 일정수 을 갖춘 업체만이 등록이 가

능하도록 하여 건 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결혼 개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자들에 한 직업교육 내지 의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국제결혼 개란 문성뿐만 아니라 인권의식 등이 요구되므로 결

혼 개업체에 종사하는 자들은 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기 인 보수교육을 실시함

으로써 문성은 물론 인권의식 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2)미등록업체의 불법 업행 규제규정의 결여

국제결혼 개에 있어서는 미등록업체의 불법 업행 가 여 히 성행하고 있지

만 이에 한 리감독이 안되고 있다.등록업체들은 표 종사자에 한 신

원조회와 범죄사실조회 등 사 방 차를 거치나 미등록업체의 경우 일체의

검증 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업활동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

키더라도 구제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이에 한 리감독과 규제

를 강화해야 한다.본질 으로 상품화된 결혼 개업 자체가 인권침해 이지만

개과정에 한 리감독을 철 히 하여 인권침해 인 부분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3)부실한 신상정보제공에 한 소극 처벌규정

국제결혼 개업체가 한국남성의 ‘지 ’장애 사실을 결혼이주여성에게 달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사례가 장에서 종종 상담 수되고 있다고 한다.141)정신

장애는 으로 확인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하여 불충분한 통역서비스와 량․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 개시스템 하에서 은폐될 수밖에 없다.국제결혼

개업자의 허 정보제공 는 정보의 은폐로 인한 피해는 부주의하게 결혼을

결심한 이주여성 개인의 탓으로 치부될 뿐이다.이와 같은 국제결혼 알선업자의

상 방에 한 거짓정보제공에 하여 동법은 사후 으로 행정 인 규제장치 만

을 두고 있을 뿐이다.그러나 혼인이 탄된 이후에 부과되는 ‘업등록 취소’처

분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회의 이다.

141) 라미, 게 “ 주여   내     해”,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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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제정된 후 가장 큰 맹 은 결혼 개행 가 합법 인 상행 로 인정받

기 해 근본 으로 요구되는 ‘상 방에 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어떻게 담보

할 것인지에 하여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142)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통

하여 신상정보의 범 를 구체 으로 열거하고,143)상 방에게 서면으로 제시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그러나 이의 반 시 개업체에게는 업등록 취소를

(동법 제18조 제1항),당사자에게는 신상정보 상의 요사항을 락하거나 고의

로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한 때에 한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

의 벌 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6조 제2항).당사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문제는 개업체의 의무 반 시 업취소 내지 업정지만

있을 뿐 벌칙으로서 징역이나 벌 형이 부과되는 규정이 없어 무 가볍다는 것

이다.

(4)결혼 개업체의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한계

결혼 개업자가 결혼 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법 제25조),이주여성이 법 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기 해서는 개업

자의 고의 는 과실에 한 입증자료를 비․제출해야 하는데 국제결혼 개라

는 계 사슬 아래에서 가장 취약한 지 에 있는 이주여성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합리 인 범 내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입

증책임을 완화하여주거나 결혼 개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음을 입증하

도록 입증책임을 환하는 규정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결혼 개업체로부터 피해

를 입은 결혼이주여성이 국내 법 차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무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2.입법 개선방안

142) 라미, 상게 , 151 .

143) 경 , 건강상태(후천 역결핍 , 병, 신질  포함), 직업, 폭 , 가 폭 , 동학 , 매매 

  강  죄경 과 근 10  내  고 상  에 해당하는 죄경 , 그 에 상  

에  하고 는 사항 등   하여 공   고 상 에게 공하도  하고 

다(동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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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제결혼 개업체의 리시스템 강화

1)국제결혼 개업체의 문성 확보

결혼 개업은 1973년 허가제에서 1993년 신고제로,1999년 자유업으로 완화되

었다가 2008년에 국내 개업은 신고제를,국제 개업은 등록제를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서 등록제란 일정한 사실 는 법률 계를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

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허가제와는 달리 등록제는 요건만 갖추면 되고

행정청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국제결혼 개업체의 등록제 도입취지는 첫째,

개업체를 법 테두리 내로 끌어들여서 규율함으로써 체계 인 리가 가능하도

록 하는 것이고,둘째,국제결혼 개업체 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여 경쟁의

원리에 의한 자율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이다.그러나 지 의 등록제는 폭 보완

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이를 하여 국제결혼 개업체의 건 화를 해서 최

자본 에 의한 등록기 의 강화, 문인력의 확보기 강화 등을 생각할 수 있

다.

우선,최 자본 에 의한 등록기 강화에 하여는,국제결혼 개업의 경우

해외 련 업을 하고 있다는 과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이용자들 부분이

농어 거주자,도시 세근로자 등 경제 약자인 을 고려하면 자본 에 한

등록기 은 필수 이고,자본 기 을 강화하면 신규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국제

결혼 개업체의 난립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최 자본 의 규모는

해외를 상 로 하는 해외 업행태를 띠고 있는 해외 업자(6,000만원),해외이주

알선업자(1억원),국제물류주선업자(3억원)를 고려하면 1억원 정도가 당할 것이

다.144)

다음으로 국제결혼 개업의 문인력 확보기 에 하여 살며보면,국제결혼

개업 종사자는 문지식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이므로 이에 한 자격기

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재 국제결혼종사자는 고도의 행정 인 실무지식이

144) 다만, 결 개업  실태 사결과 본  5천만원 하가 77.3%, 5천만원 상 1억원 하가 

6.0%, 1억원 상  16%에 과하  에 재  등 업체에 하여는 한 간   필 가 

다( , 게 연 보고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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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직업임에도 이 분야의 자격증이나 교육에 하여 아무런 기 이 없다

는 것은 큰 문제이다.국제결혼 개업 종사자에게는 어도 국제결혼 개과정에

필요한 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장기 으로는 국제결혼 개사 자

격증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145)

2)우수업체 인증제 도입

국제결혼 개업자들에 한 리와 규제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므

로 지속 으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여야 한다.이를 하여 수시로 개업체에

한 무작 감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정보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인

신매매와 연 가능성 여부 등에 한 철 한 규제 리 강화가 필요하다.이를

해서는 결혼이주와 련한 국가들 간의 국가 인 부서를 설치하고 서로 조

하며 결혼이주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민단체운동가,변호인,자원 사자 등이

극 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한 무등록 업,등록증

여행 ,허 과장 고 등 불법행 에 하여 매 분기,반기별로 장 검을

추진하고,146)결혼 개업체에 한 동향조사를 강화하며,모범 운 업체를 발

굴․확산함으로써 업체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147)우수업체 인증제 도입도 검토

해야 한다.148)

3)비 리 국제결혼 개기 설립 규정 신설 검토

상업 국제결혼 개업체의 난립으로 인신매매 국제결혼 행이 국내외의

문제로 두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장기 으로 비 리 국제결혼 개기 의 설립

을 극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149)농 앙회는 2009년 10월 국제결혼 개

145) 결 공 개사 도에 하여 는, , 게 , 74-76  참

146) , 게 , 122 에 는 지 체별  별  검하고, 여 가 ․지 체 합동  별 

검하는 것  필 하다고 주 하고 다.

147) 본에 는 결 개업체연맹 또는 연합  통하여 업계   한  지 하고 는 , 

본  도연맹  그  사 라고 한다.  연맹  결  50% 상    보

는 것  결  개업  질과 개과 에 다고 보고  시 하  한 여러 가지 체 지  개

하여 실천에 고 다( 동훈․ 경택, 「결 민  가 실태 사   지원 책  연 」(연

보고 ), 여 가 , 2006.12, 35-36 ).

148) 본에  결 개업  비  산업  비  신뢰  보하  하여 연 ․검 고 는 

도는, 개 보보  한 ‘프라 시 마크’ 여 도  우량 개업체에 한 동그라미 (適)마

크‘ 도가 는 , 는 업계   주규  하는 우량 개업체에게 여하는 것 라고 한다

(  , 게 연 보고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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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등록을 하 고,2010년 2월에는 한국에 있는 베트남여성문화센터(VWCC)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한국과 베트남 간의 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에 합의한 바

있다. 국의 농 지 과 단 조합망을 통하여 희망자를 신청받을 수 있으므로

경비를 약할 수 있고,기존 조합원의 실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정보제공의 신

뢰성이 높으므로 농 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국제결혼사업을 진행하면 농어 지

역의 국제결혼 개시장의 도가 바뀔 것으로 상된다.

만의 경우 2008년에 이민법 제59조를 개정하고,‘재단법인 비 리사단법

인의 국제결혼 개업 허가․ 리규정’을 제정하여,상업 인 국제결혼 개업을

면 폐지시키고 재단법인 도는 비 리 사단법인으로 하여 국제결혼 개업 허

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상업 국제결혼 개업을 폐지하고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는 헌성의 문제,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오히려 농 과 같은 건 한 비 리법인으로 하여

국제결혼 개업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서비스의 질 경쟁을 통하여

건 한 국제결혼 개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150)

4)주요 결혼이주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국제결혼 개업체의 활동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할권 문제도 큰 걸림돌이 된

다.이 문제는 국가간의 약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면 인신매매성 국제결

혼 개업체를 처벌하거나 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국제결혼 개산업에

의하여 많은 향을 받는 아시아 국가들,즉 베트남,캄보디아, 국,필리핀,몽

골 등이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에서의 Anti-TraffickingProtocol

등을 통해 인신매매와 국제결혼 개업체 산업간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한 주요 결혼상 국에 사 교육 상호 지원 력을 하여 국제결혼이민 을

견하고 의체를 신설하여 상설 운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국제결혼이민 은

149) 재 여 가 에 도 비 리 결 개  립  검 하고 다(여 가 , 보도 료, 

2010.7.20).

150) 다만, 못  결  개 행  재하는 상태에  비 리민간단체  하여  결  하게 

하는 것  개 에 실  하  어 우 ,  재 상업  리업체들  비 리민간단체

 식  빌어 가  지 체  지원   결 개  할 험  내포하고 , 근본

 가 는 결  개행태  가   지원한다는 비  키 어 다는 한계  지 하는 

견해도 다( 라미, 게 “다 사  한 책  언( 합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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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사증 업무지원, 지 국제결혼 련제도 실태조사,국가 간 력,결혼이

주자 교육 상담,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그리고 국제결혼 련

해외 불법행 에 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범법자를 각 본국에 통보하여 각국

의 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폴 회의 등을 통해 경찰과의 국제공조

체계를 긴 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151)

(2)신상정보 제공의무 반에 한 처벌 강화

2010년 11월에 개정한 ‘결혼 개업법’은 국제결혼 개업자에게 개인신상정보의

수집과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동법 제10조의 2).국제결혼 개업자는 이용

자와 상 방으로부터 혼인경력,건강상태,직업,범죄경력 등에 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

작성한 후 양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도록 하 고,양

당사자가 신상정보확인서를 확인한 후 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동의를 한 경우

에만 맞선을 주선하도록 하 다.

국제결혼 개업자의 신상정보제공의무에 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미국의

경우 2005년의 ‘국제결혼 개업자 규제법(The InternationalMarriage Broker

RegulationAct2005)’을 통하여,남성이용자에게 외국여성의 연락처를 제공하기

에 먼 미국남성의 정보를 외국여성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

공되는 정보는 미국인 이용자의 범죄경력을 알기 해 성범죄자공공등록소(Sex

offenderpublicregistry)에 조회하고 이에 한 내용을 외국인의 모국어로 번역

해서 보내며,152)가정폭력 다른 범죄 피해자들의 법 권리와 이용할 수 있는

자원(기 )등에 한 정보를 은 소책자를 제공한다. 한 자신의 정보를 미국

인 남성에게 제공하는 것에 한 동의서를 외국여성에게서 받은 다음 미국인 남

성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를 어길 경우 2,000달러 이상 25,000

151) 우리 라는 2007 에 주 민 사 ( 트  민)과 주필리핀 사 (필리핀 마닐라)에 결  

민  견한  다. 결  민  결  개업  리, 결   고 처리, 결

주   사  담당하여 여러 가지 과가 었다고 한다( 복 , 「다  가  해」, 

원, 2010, 342-345 ).

152)   보는 주  가 폭  등 폭  죄  연쇄   또는 독 등 다(

․지 우․강 철, 게 연 보고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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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이내의 벌 형 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Section833(d)(3)(c)).

일본의 경우에는 국제결혼 개에 한 단행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153)우리나

라에 비하여 훨씬 상세한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자료열람과 맞선 신청을 하여 결

혼에 합의하면 약혼합의서만을 교환하고 완 히 결혼이 성사된 후에 동침을 허

용하는 등 신 을 기하고 있다.154) 만의 경우에는 이민법 제59조에 따라 2008

년 7월에 ‘재단법인 비 리사단법인의 국제결혼 개업 허가․ 리규정’을 제

정하고,이 규정 제17조에서는 재단 비 리법인이 결혼당사자를 포함한 계약

서에 서명하면 양당사자 개인의 모든 정보에 하여 건강상태,가정환경,결혼이

력,범죄기록,재정상태(소득, ,채무)를 당사자 동의하에 서면으로 제공하도

록 의무화하고 있다.155)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개업자들은 이를 지키기 어려운 과 한 의무를 부과하

다고 인식하고 있다.156)그러나 이러한 상 방의 신상정보는 향후 결혼생활에

한 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정보제공을 법 의무로 한 것이므로,오히려 이

의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157)

재 동법은 개업체가 신상정보 제공에 한 제10조의 2를 반한 경우 이

에 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제12조에서 거짓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국제결혼 개업이 등록제로 되어 있어서, 업이 취

소되거나 정지되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등록하는 것이 쉬운 상황이

므로 단순히 업취소나 업정지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그러므로 미국에

서와 같이 국제결혼 개업자에게도 벌 형이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153) 본  경우, 1976  특 상거래에 한 , 2000  비 계 , 2003  개 보 보 에 

한  등에  규 하고 는 비 보 , 매, 규 , 청 철 , 보보  등  규  결

개시 계 에 하여 계 하고 다( 동훈․ 경택, 「 본  결 개 사 리체계  결

민  착지원 책연 」(연 보고 ), 빈 격차차별 원 , 2005.12, 25-27 ).

154) 한 여 책연 원, 「다민 ․다 사  진 에 어  사 갈등 상과 극복과 : 주  본  사

」(연 보고 ), 2007, 131-132 .

155) , 게 연 보고 , 47 .

156) , 상게 연 보고 , 166 .

157)  는 단  신상 보  공할 것  규 하는 것 는 하고, 신상 보에 한 공

  첨 하도  하여 거짓 보  공하는 것  지해  한다고 주 어 는 , 2012  2

월 개 (2012  8월 시행)에 는 가 공     공하도  하여  해결

하고 다..



- 79 -

하다.158)

(3)입증책임 환규정 신설

결혼 개업법 제25조에서는 결혼 개업체의 고의 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언어와 문화장벽이 있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이 개업체에 의한 행 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받기 해서 입증자료를

비․제출하여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따라서 합리 인 범

내에서 결혼이주 여성들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주거나 결혼 개업자에게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하 고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

책임 환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159)

결혼 개업체에 의한 결혼이 비윤리 이거나 인권침해 인 것이 아니라 할지

라도 재 행해지고 있는 국제결혼 개업에 의한 결혼은 젠더불평등을 제로

인종 ,국가 차별 편견 하에 행해지고 있는 인권침해 요소가 강하다.국

제결혼 개업은 가장 취약한 여성들을 결혼이라는 미끼로 착취하는 구조로 작용

하고 있으며 ‘결혼 개업법’이 이 부분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비 을 면치

못하고 있다.따라서 우리 사회에 암묵 으로 행해지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에 한 젠더불평등을 인식하고 이들의 인권침해를 방하고 인권보장을 통하여

안정 인 결혼생활과 사회정착을 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개정 결혼 개

업법은 인신매매 지규정 신설,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사 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하도록 하고 있지만,160)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결혼 개업체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규정을 반했을 때 결혼

이주여성이 실질 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입증책임을 완화시켜주거

나 개업체에게 그 부담을 환시키는 등의 법 보장이 필요하다.

158) 동지 : , 게 , 125 .

159) 재 우리 라에 도  결 개업체  경우에는 후  쟁에 비하  하여 계 과  사

진  상  겨 는 경우도 다고 한다( , 게 연 보고 , 170 ).

160) 2012  8월 2  시행 는 근  개  “신상 보는 그 보  공 는  상  

해할  는 언어  하여  한다”고 하여   해결하고 다(동  10 2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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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신매매 국제결혼 지를 한 규정신설

1)국제결혼 비배우자들의 사 교육실시 규정 신설

국제결혼을 원하는 상자의 사 비교육 실시에 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결혼하고자 하는 잠재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상 로 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와 련하여 법무부는 2010년 10월부터 한국 출

입국 리사무소에서 국제결혼 수요가 많은 국가( 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

몽골,우즈벡,태국 등)의 여성들에 하여 ‘국제결혼 안내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이 로그램을 이수해야만 결혼동거 사증 발 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

다.161)즉 출입국 리사무소에서 국제결혼 차, 련법률,피해사례 정부의

결혼이주자 련정책 등에 한 교육을 받고 출국하고자 하는 나라의 문화,간단

한 언어 등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해당 국가에 한

정보와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하여 개업체에서 결혼을 개함으로써 가족 간

경제 문제 등 사 갈등해소로 원만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으

로 보장하고,외국인 여성의 경우에도 한국에 입국할 경우 의무 으로 일정기간

한국에 한 기 언어와 문화이해에 한 교육을 받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은 바람직하다.162)

이러한 국제결혼 비배우자에 한 안내 로그램의 정책도입은 최근 거듭

발생되고 있는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한 것이라

는 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다.그러나 교육이 개입되는 시 은

지 맞선과 혼인식,신혼여행,양국의 혼인신고까지 마친 이후인 비자발 단계이

161) 지  2010  10월 여 가 는 트  여 연맹과 ‘ 결  건   여  ’  한 해

각  체결하고, 결 민  상 한   사 보 공 프 그램 공동운 ,  결 개업체 

단 강 , 보  등  민간 결  건    등  진하고 다. 특 ,   사

보프 그램에 는 한 에  생 과 , 한 어  등 결 민  한 생   지원

 한 에  고 , 트 에 어 필리핀, 몽골 등 3개 에  프 그램  실시하게 다

(여 가 , “보도 료”, 2010.10.19, 1 ).

162) 재는 3개  4개 (몽골, 트  하 , 민, 필리핀) 등에    한 에 한 사 보프

그램  운 고 다( , 게 “결 민   과 개 ”, 126 ). 후  들 사

에  생한 다 가  들  우리 사 에 많  역할  할 것 라는 등 가  래  생각하  

질   내  맞 하는 것  람직하 , 에 한 특별한 책  없는 상 에 는 어도 들에 

한 사   매우 한 비  차지하는 것  보 다.  학 는 질   내  맞

하  하여 결  주여 에게도 재 동 에  시행하고 는 해 격시험과 사한 도

 도 할 필 가 다고 주 하 도 한다( , 게 연 보고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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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법정혼인이 성립된 당사자들에게 사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비자발 을 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자칫 헌법상 혼인․가정생활의 자유(헌법 제36조)와 행

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할 헌 소지가 존재한다.163)그러므로 이러한

사 교육 로그램은 혼인을 결정하기 이 시 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국제결혼 상자의 연령제한

결혼 개업법은 인신매매 국제결혼 행을 규제하는데 소극 이다.지 까지

상품화된 국제결혼이 인신매매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해서는 보다 근본 인 책이 필요할

것이다.164)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만은 20세 이상의 여성만,미국의 경우 18세

이상의 여성만을 상으로 함으로써 인신매매 국제결혼을 방하려고 하고 있

다.우리나라도 개정 결혼 개업법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 를

지하고 있는데(동법 제12조의 2제1호),매우 바람직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

다.165)그러나 이러한 지의무의 반에 한 처벌은 겨우 개업체에 한 1년

이내의 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다(동법 제18조 제1항 18호).

인신매매 국제결혼 개행 에 한 강력한 처벌조항과 더불어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귀국비용을 지원하고 생계를 보장하는 등의 피해자 보

호조항을 동법에 포함해야하고,인신매매 국제결혼을 뿌리 뽑고 이주여성의 인

권을 보호하기 해서는 보다 근본 인 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166)인신매매

163) 라미, “다 사  한 책  언( 합 )”, 가 원 ․한 비 공 원 , 2010.11, 

181 .

164)  해 는, 엔  신매매 지 ,  직 죄 지  보 하는 신매매 특

 여   동 신매매   억  한 (Protocol to Prevention,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11)  비 하고, 에 근거한 내 ‘ 신매매

지 ’  만들어  신매매 피해 에 한 규 과 신매매 피해 에 한 ․경  지원 책  

마 어 만 근본  해결  가능할 것 다. 신매매 지 에 하여는 , 동 , 리

, 매매 지  등 과 처 에  집행과 리감독  해결   없는 피해 가 늘고 

어  에 한 검 가 고 , 1,2차 간담 가 2010.3. 에  개 었다( , 

게 , 128 ).

165) ‘결 개업 ’ 개  2011.12.30. 본  통과하여 2012.7.  실시   

는 , 주  개 사항 , 해  결   해 하  하여 만18  미만   개 지 

에, 단체맞   맞  한 집단  지하고 , 맞   신상 보 공  실   

하여 결   보  , 결 개업 등 시 본  1억원 보 , 결 개업체 

 시․ ․  지에 개시  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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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련 국제 약167)을 국내 비 하고 이에 근거한 국내 ‘인신매매방지법’을 만

들어서 인신매매 피해자에 한 법률 ,경제 지원 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근본 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168)

3)폭력피해이주여성 긴 지원 가정갈등 방지원 서비스 강화

결혼이주여성에 한 폭력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폭력피해 이주여성 긴 지

원 보호서비스의 확 가 필요하다. 한 이미 설치․운 되고 있는 이주여성

긴 지원센터 1577-1366,상담서비스 확 이주여성쉼터,이주여성 자활지원

센터 등의 내실 있는 운 이 요구된다.무엇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마음 편

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정갈등 해소를 한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한국생활 안

내 통번역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다 리콜센터의 확 설치가 실히 요구

된다.169)

제2 국 법 출입국 리법의 한계와 과제

1.한계

첫째 결혼이주여성은 외국인 신분으로 체류를 하고 있으며,체류연장여부나 국

취득여부가 으로 한국인 남편에게 달려있어서 속 인 부부 계가 형성

되고 있다.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 법상 국 취득제도를 완화하고 있지만,

166) 에 하여 는, 지 , “ 결  주여  보  한   연 ”, 여 학

 사학 , 2008, 65  참 .

167) U.N. 직 죄 지  보 하는 신매매 특 , 여   동 신매매   억  한 

(Protocol to Prevention,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 11.

168) 동지 : 라미, 게 “ 주  내     해”, 152 .

169) 다누리 는 2011.6. 포  후원  립 어 한 건강가 진 원  시 운 하고 는 , 6개

월 짓한 간 동 (2011.12.말 재)  상담건 는 1만 건  돌 하고 다. 한 어  비 하여 트

어, 어, 어, 타갈 그어(필리핀), 몽골어, 본어, 러시 어, 태 어, 보 어 등 10개 어  비

 공하고 , 상담   50.4%  5,281건  결 주여 라고 한다. 상담내 별 는 한 생

  한 보 가 61.9%, 다 가  내  갈등에 한 가 15.4%, 통역 청  19.4%  차

지하고 다(연합뉴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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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으로 귀화신청 후 최종 귀화허가통지까지는 통상 1년 반에서 2년여의 기

간이 소요된다.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실제로 약 4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

내에서 ‘외국인’신분으로 거주하여야 한다.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장기체류하기

해서는 반드시 출입국으로부터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을 발 받아야 한다.결혼

이주자에게는 출입국 리법 제12조와 동법시행령에 따라 거주자격(F-2)비자가

부여되는데,거주비자에 부여되는 1회 체류기간은 1년이며,기간종료 에 반드

시 체류연장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만약 기간 내 연장을 신청하지 못

하여 과체류상태가 되면 이른바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락되어 출입국으로

부터 단속과 강제추방될 험에 처하게 된다.말하자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

국 국 취득 까지는 ‘외국인’의 신분으로 국내 체류하는 것이며 국 취득

에 이혼을 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락할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처해있다.

둘째,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귀화신청 서류 수 시에 반

드시 한국인 남편이 함께 출석하게 강제함과 동시에 필수서류 하나로서 배우

자의 신원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결혼이주여성의 국내 체류여부나 국 취득

여부가 으로 한국인 남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함으로써 결과 으로

부부 계에 계질서를 형성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혼인 탄의 험요소로 작

용하게 된다.17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합법 인 국내체류 여부나 국 취득 여부가 한국인 배우

자에게 달려있는 한 가정폭력 등이 발생하여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이를 감내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결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자신이 처한 인권 침해 인

상황에 하여 능동 으로 처할 수 있기 하여 근본 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

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에 하여 경찰

에 신고하는 등 극 으로 처할 경우 본국으로 쫓겨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해

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자신의 신분과 체류가 안 하다는 단이 들지 않는 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결단을 내리기란 불가능하

기 때문이다.

셋째,이혼에 의한 간이귀화의 경우에도 결혼이주여성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들

170) ․지 우․강 철, 게보고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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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재해 있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 측에서 혼인의 탄

사유가 한국인배우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이를 입증하기 해서

는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 계가 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들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이다.언어가 서투르고 제도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이러한 사항을 제 로 이행할 가능성을 매우 다.물론 국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 입증이 어려운 이주여성을 하여

‘공인된 여성 련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국 신청 수가 가

능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이 제도 한 얼마나 실효 인지는 의문이다.171)

넷째,이혼에 의한 간이귀화의 경우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도 문제이다.체류 리지침에 의하면,재산분할,가사정리 등의 사유

로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방문동거(F-1)자격으로 변경하여 2년의 범 내에

서 사유소멸 시까지 3개월씩 체류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이와 같이 이혼소송

완료시가지 합법 인 국내체류는 보장되지만 이 시기에 발 되는 비자로는 취업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이혼을 망설이게 하는 하

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2.과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할 때 국 법상 그 법

지 가 매우 불안정한 문제 이 있으므로,향후 입법 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국 법 제6조에서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신청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거주기간(원칙 으로 2년)’을 면 으로 재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앞서

지 한 바와 같이 1998년 국 법 개정으로 요구된 국내거주기간 요건에는 외형

으로는 남녀 차별 인 요소를 철폐한다는 목 이 강했으나 실질 으로는 장

171) 에 폭  상해 도에 한 진단 도 거 료   역할  하지 못한 상태에  여 결  

민  단체  사실 가 어느 도 과가 지, 그리고 실태 사  과 언어 통  어 고 

한  체계 등 사  실 에 하여  어 운 주여 들  얼마만큼  실   할 

 지 여   는다( 경 , “ 주 동  가  리보   다 가 지원  

과 개 ”, 「다 사  한 책  언」( 책 미 료), 가 원 ․한 비 공 학 , 

2010.11,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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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막기 한 목 이 내포되어 있다. 장결혼 단속이라는 목 을 달성하기

해 모든 국제결혼 가정을 2년 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빠뜨리는 것은 그 정성

과 합리성이 의심된다.2년이라는 유 기간 동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하여 국제결혼 가정에는 불평등한 권력 계가 형성되고 이는 부부

간 상과 타 을 불가능 하여 가족 내 발생하는 갈등을 자율 으로 해소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장결혼 단속’이라는 목 은 이후 국 심사 과정의 실

질화 장결혼 로커 등에 한 기획 수사를 통하여 사후 단속을 강화해 나

감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혼인과 동시에 국 취득 주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한 안정 신분보장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

국제결혼의 안정 정착을 한 가장 선결 인 지원 정책일 것이다.172)

한 경제 으로 취약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자녀양육권을 가지기가 매우 어

려움으로 혼인 에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양육권이 구에게 있든

지 간에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물론 양육권이 없더라도 배

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면 국 법 제6조 제3호에 따른 간이귀화가 가능할 수

있으나, 실 으로 이주여성들이 귀책사유 입증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렵다.173)

결국 이들 여성들은 양육권도 향유할 수 없고 국 도 취득할 수 없어 불안한 신

분상태에 놓이게 될 뿐만 아니라,본국으로 강제 퇴거되는 경우에는 모자가 생이

별을 해야 하는 비인도 인 결과를 래하게 된다.

랑스의 경우, 랑스 국 자와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 후 2년이 지난 후 신고

를 통해 랑스 국 을 취득할 수 있으며,국 신고일 당시 배우자와 혼인 계

가 지속되고 있으며,배우자 한 랑스 국 을 유지하고 있다는 조건이 충족되

어야 한다.174)그러나 혼인 는 후에 자녀가 출생했다면 ‘결혼 후 1년’이라는

국내거주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랑스 민법 제21조-2)고 한다.175)국제결혼 이

172) 라미, 게 “ 주여   내     해”, 157 .

173) 한  언어  도에 미 하고, ․   취 한 결  주여  2004 에 개  

에 한 간 귀  항에 라  한  우  귀책사  한 후 신청  한다는 것  가

능  매우 한  것 다. 또한 내  가 할 경우에도 여 에게   

가 지  실에  고 내 경   취 한 결  주여 에게   

가능 도 매우 하다 할 것 므   신   항    는 사 는 매우 한  것

다( 라미, 상게 , 157 ).

174) 주, 게 , 216 .

175) 곽원 , “ 주민 통합 략  가 간 다  비 : 프랑  웨  심 ”, 한 학  학원 

사학 , 2007,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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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여성의 경우 노동을 통한 이주와 달리 국내 법․제도 으로 ‘정주’가 허용․

제되어 있다는 ,가족이라는 매우 친 하고 사 인 공간으로 유입된다는 등

을 고려해할 때 보다 극 이고 안정 인 신분 보장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

이다.

둘째,체류기간 연장신청 시나 귀화신청서류 수 시 반드시 한국인 배우자가

함께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규정 필수서류 하나로서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176)

셋째,이혼에 의한 귀화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에게 불리한 제반 조항들을 삭제

하거나 개정해야 한다.혼인의 탄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

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언어나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결혼이주여

성에게는 가혹한 일이다.특히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일부러 외출을 지시키는

등 정신 학 등에 해서는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을 감안하면 이혼하

고 싶어도 이혼을 생각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177)무엇보다 이러한 입

증을 하지 못한 경우 한국에서의 안정 이고 장기 인 체류가 불가능하여 자녀

와 이별해야 하므로 결혼이주여성에 한 장기 이고 합법 인 체류권 보장이

필요하다.178)

넷째,이혼소송 인 경우에는 국내체류는 가능하지만 취업은 불가능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 체류 리지침은 개정되어야 한다.이혼소송 에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을 경제 으로 쇄하여 실질 으로 이혼소송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따라서 이혼소송 이라도 최소

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근로활동을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야 한다.

176)  규  사 결 ( 결 )  지하  한 것 라고 생각 는 , 평등해  할 계에 상하 

계질 가 생 게 하고, 한   우월 식  고취시  여  비하하는 마  갖게 할 우 가  

에  규  삭 하여 결 주여  단독  신청  가능하도  해  한다.

177) 계  개 어가는 , 리  등  택  결  주여  직  누리  해

는 지원시  비가 필 다. 재도 공단에  내  가 폭  사건과 마찬가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내  근 도 어지는 것  실  공단에  언어도  통하

지 는  여 에게 질  비  하 란 매우 어 울 것  생각 다. 그러므  

결  주여  지원  한 별도   하여 보다 많  가들  결  주여  

에 하여 심  가지고    할  도  경  하는 것  필 하다( 라

미, 게 “ 주여   내     해”, 157 ).

178) 다만 계가 단 라도 한  우  에 하여 생한 미  하는 경우에는 

주 격(F-5) 여 상 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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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쟁 과 과제

1. 용 상

이 법은 용 상을 합법 한국체류 외국인 일반으로 규정하고 있다.결혼이

주자와 그 자녀,외국인근로자, 주권자,난민 모두 차별방지와 인권보호 그리고

한국사회에의 응 지원과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에서 이들을 차별 없이 이

법의 용 상으로 규정한 것은 한 태도로 생각된다.그러나 이 법은 그

용 상으로서의 재한외국인을 합법체류자에 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를 불

법체류자까지 확 할 경우 사실상 불법체류자의 정주를 공식 으로 인정하는 결

과가 되어,외국인 체류질서 문란,사회비용 갈등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179)

불법체류자를 법의 보호 상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결정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국가정책의 문제이다.이런 에서

이 법이 에서 본 바와 같은 국익을 고려하여 그 용 상을 합법 체류 외국

인에 한정한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180)다만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여러 유형이 있으며 그 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

률 으로 불법체류자를 용 상에서 제외한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특히

한국인과 결혼 후 국 취득 에 이혼하여 불법체류자로 된 결혼이주자.불법체

류자로서 한국인과 사실혼 계에 있는 자,불법체류자로서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두고 있는 자 등의 경우,특히 이들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법의 용 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

된다.181)불법체류자 에도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상이 있다는 을

179) 규, “재한  처우 본  검 보고”, 사 원 , 2007.2, 9 .

180)  하여, 체  재한 에 포함시킴  생하는 체  가는 상  

 당한 가  지 하  체 하고 는 합 체   사 통합  감 시키고, 체

 하게 하는 동   뿐 사 통합에 도움  지  도 다는 견해도 다( 하, 게

, 232 ).

181) 민, “재한  처우 본   주민가  지원 에 한 검 ”, 「 산 」 25 ,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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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한다면 사회 공론화를 통하여 불법체류자에 한 종합 정책과 법제가

마련되기 까지는 개별 ․구체 사안에 따라 일부 불법체류자에 한 보호가

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입법정책 으로 할 것이다.182)

2.주무부처

우선,이법 제5조는 법무부장 이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총 하도록 하

고 있다.법무부가 외국인의 출입국․체류 리,국 부여,난민인정 등 포 인

외국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 이라는 에서 법무부장 을 하여 외국인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재한외국인의 보호정책,특히 결

혼이주민 가족에 한 보호․지원정책을 출입국 리 업무의 연장 내지는 동일선

상의 업무로 보아 재한외국인의 한국사회에서의 응 이들에 한 한 처

우,특히 이주자 가족의 보호․지원업무는 국가 법질서의 유지를 본질 기능으

로 하는 법무부에는 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183)법무부가 체류외국인에 하

여 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한 강제퇴거 이외에 취할 수 있

는 것은 별로 없다.장기체류 외국인에 한 보호․지원 등의 정책은 외국의 경

우와 같이 ‘이민청’과 같은 별도의 기 을 두어 그곳에서 장하게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184)

다음으로,‘다문화가족지원법’과의 계에서 살펴보면,‘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이 외국인 반을 상으로 하는 반면,‘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이라고

하여 외국인 특히 결혼이주자의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법률이라 할

수 있는데,양자 간의 계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상 법인 것으로 보이

는데 이 법의 주무부처는 법무부이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

가족부이다.나 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두 법률의 내용이 상당히 첩되어 있어

서,양부처의 업무가 상호간 첩이 심할 수밖에 없다.이러한 에서도 주부무

처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 변 사 , 2008, 52 .

182) 상균․ 승우․ 진 , 게 , 155 .

183) 민, 게 , 53 .

184) 민, 상게 , 53 ; 승우, 게 “다  가  보  지원에 한  고”,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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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효성 부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제3장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 재한외국인 등에

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고,이 규정들이 이법의 핵심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그

러나 이들 규정 부분이 권고 는 선언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즉 결혼이주자의 자녀를 비롯한 주권자,난민, 문인력 등

외국인을 폭넓게 보호․지원한다고 하면서 그 실행을 담보할 아무런 제도 장

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단순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 한 인권옹호,한

국사회에의 응을 한 교육,상담 등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선언 규정을 두는

데 그치고 있다.정책의 집행에 수반되는 산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이와 같

은 권고 ․선언 규정은 모두 지극히 당연한 교과서 내용을 담고 있어 운

여하에 따라서는 실효성이 없는 장식 규정으로 락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185)

4.지원기간의 지나친 단기화

법 제12조 제1항은 “국자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한 국어교육,

한민국의 제도․문화에 한 교육,결혼이민자의 자녀에 한 보육 교육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그 자녀가 한민국 사회에 빨리 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5조에서는 “재한외국인이 한민국의 국 을 취득한 경

우에는 국 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시책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이 지원기간을 국 취

득 후 3년이라는 단기로 제한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특히 자녀의 출

산,보육,교육 등은 국 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다음에 오히려 이와 같은

185)   할 당시  는 비 계 (費用推計書)  첨 하지 는 , 그  첫째 

 시행에 비  들지 는다는 과, 째  내  언 ․ 고  식  규 어 비

계가  어 다는  들고 다.    달 하  해 는 상당한 산  뒷  

필 하다는  감 할  는 처   식   생각하고 지 는가 하는 생각도 

할  다( 승우, 게 “다  가  보  지원에 한  고”,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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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보호를 필요로 할 것이므로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

이다.이 기간제한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86)

제4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쟁 과 과제

1. 용 상

우선,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정의규정은 법의 용 상인 ‘다문화 가족’을 ‘재

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 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한민국 국 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국 법’제3조

제4조에 따라 한민국 국 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한민국 국 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하고 있다.한편

동법 제12조에 의해 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하여도 동법을 용함으로써 지원 상에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사실혼에 이르지 못한 계에서 출생한 자녀,자녀가 없는 사실혼

의 경우의 사실혼 배우자,재혼에 있어서 혼인이주여성이 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그 자녀 등 결혼 이주여성에 수반하는 가족,한국국 의 혼 인 가족

등은 동법의 용 상에서 제외된다.187)

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합법 ’체류자격의 외국인만을 상으로 한정함으로

서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체류연장 신청을 하지 못하고 과체류 상태가 된 이

주여성과 이주여성이 국 취득 에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후 출생한 이

주아동도 지원 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188)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 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하는 동법의 취지를 온 히 실

하기 해서라도 이들에게도 동법의 용 상을 확장하여야 한다.

186) 민, 게 , 54 ; 상균․ 승우․ 진 , 게 , 157 .

187) 상우, 게 , 493 ; 승우, 게 “다  가  보  지원에 한  고”, 229 .

188) 상찬․ , 게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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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램 ․선언 규정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다문화가족에 한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의 부분은 구

체성을 결여한 채 단지 “…할 수 있다”,“…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 로그램

․선언 규정으로 되어 있다.일반 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명칭에

서 보는 것처럼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재한외국인 처우에 한 기본법이고,‘다문

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개별법이라고

보고 있다.189)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규정 내용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

법’과 마찬가지로 로그램 ․선언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의 성격상

차이가 없다고 비 되고 있다.190)

이러한 은 양법의 내용이 여러 사항에서 사실상 복되는 데에서도 잘 드러

나고 있다.즉 제5조의 다문화가족에 한 이행증진,제6조의 결혼이민자 등에

한 생활정보 제공과 한국어 등의 교육지원,제7조의 평등한 가족 계의 유지를

한 조치,제8조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한 보호․지원,제9조의 산 ․산후 건

강 리 지원,제10조의 아동의 보육 교육지원,제13조의 련 공무원에 한

문성 교육 실시,제14조의 사실혼 배우자 자녀에 한 처우,제16조의 민간

단체 등에 한 지원규정 등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복규정이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규정은 로그램 ․선언 규정이 되어서는 아

니 되며,보다 구체 이고 실질 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구체 정책도입과 실

효성 확보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제8조의 가정폭력을 로 들어 설명해 보

면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의 형태는 유형 ․물리 폭력뿐만

아니라 무형의 언어 ․경제 ․성 학 한 매우 심각한 일이다.특히,한국

인 남편이 변심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악의 으로 유기하면서 일방 으로

189) 상우, 게 , 494 에 는, ‘다 가 ’  ‘재한  처우 본 ’  집행  격  

가지고 다고 하고 고, 승우, 게 “다  가  보  지원에 한  고”, 230 에 는, 

‘다 가 지원 ’  ‘건강 본 ’ 1   다 가 에도 실 하고 ‘재한  처우 본 ’상

 결 민  등  보 지원  하여  체 ․개별 라고 한다.

190) 강경필, “다 가 지원  검 보고”, 사 원 , 2007.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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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이혼을 강요하는 경우,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버티고 살

수밖에 없다.그러나 한국인 남편에 한 정서 ․경제 의존도가 인 국

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몇 달도 버티지 못하고 의이혼 요구에 동의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이 경우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임신한 경우 낙태강

요가 수반되기도 한다.이와 같은 이혼강요,낙태강요,악의 유기,인격 모독,

감 ,경제 학 ,성 학 등이 실제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가장 많이 호

소하는 가정폭력의 유형에 해당한다.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해서는 ‘다문

화가족지원법’상에 명문규정을 두어 무형의 가정폭력 피해에 하여도 일정기간

체류보장 경제활동 가능한 체류자격 부여,법률구조,일정한 사회보장 혜택의

부여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3.다문화주의의 이념 반 한 종합 다문화정책 수립

이 법은 한국사회에 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문제,특히 결혼이주

자에 한 문제를 개선하기 하여 제정된 것이다.그러나 이 법은 사회 반에

서 드러나는 련문제들을 완 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무엇보다 다문화사

회로의 환이 요한 국가정책의 하나인 세계 인 흐름을 고려할 때 보다 종합

인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서 드러나는 문제 들에 국한된 해결책 제시는 사실상 미 책에 불과하다.결혼

이주여성 정책은 다문화가족에 련된 정책 뿐 아니라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한

종합 인 다문화정책의 틀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이는 기존의 재한외국인 처

우 기본법과 이 법이 각각 서로 다른 주 부처의 총 하에 이루어질 수 없다.다

문화정책은 다문화사회로의 환이라는 하나의 큰 목표를 향한 하나의 종합 인

정책의 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결혼이주 여성 정책,외국인 노동자 정책,재한외

국인 정책 등이 상호 유기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191)

재 우리나라는 외국인정책을 주 하는 법무부와 다문화가족 정책을 주 하

는 여성가족부,192)그리고 기타 지원을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문화체

191) 원 , “여 결 민   한  다 책-‘다 가 지원 ’  한계  개 -”, 「민 연

」 36 , 사 , 2008.12,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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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부 등의 분산된 정책추진체계를 가지고 있는데,193)외국의 경우처럼 다문

화정책을 총 주 하는 부처 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총 부터의 지정과 이에 따른 지휘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194)그 지 않으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복되거나 드러난 문제에

한 임시방편 인 정책이 주를 이루게 될 수도 있으며,결과 으로 다문화사회

로의 환을 한 정책이 아닌 개별문제의 해결에만 국한된 정책추진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있다.195)그러므로 이 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등 련 법률

의 통합으로 종합 이고 일 된 정책의 시행을 한 노력이 필요하다.196)

이 법의 내용은 주로 다문화 가정에만 이 맞추어져 있고,197)그 내용에 있

어서도 다문화가족이 사회통합을 해한다는 것을 제로 해서 이들의 한국화가

그 심이 되고 있다.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그 가정을 해 한국사회에의 응을

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함은 물론이지만,이러한 지원이 다문화주의 인 에

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혜 인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문화 다양성이

우리 사회를 보다 성숙한 사회가 되도록 기여하도록 을 환하는 것이 보다

요할 것이다.이러한 다문화주의 인 이념이 반 되고 목 조항에도 명시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198)

192) 처가 여 가 가 여 , 보건복지 가 보건복지가  개편  2008  보건복지

가 가 결 민  가 지원사업 주 처  에 라 보건복지가  다 가 과가 사업  

능  담당하고 었다. 그러다가 2010  3월에 보건복지 가 는 보건복지 , 여 는 여 가  

다시 개편  재는 여 가 가 다 가  책  주 하고 다.

193) 책  주 처 

구 분 계 부처

외국인근로자 노동부, 소기업청,법무부 등

외국국 동포 외교통상부,법무부 등

결혼이주자 여성가족부,행정안 부,법무부 등

유학생 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 등

난민 UN,법무부 등

,연 인 문화체육 부,법무부 등

투자자,주재원 지식경제부,법무부 등

194) 다  경우 1972  11월에 다 주 담당  었고, 1973   내에 다 주

 었다. 1991  다 주  다 주   시민   독립 어 그 능  강 하는 등 

책   보 고 다( , 「  민 」, 사 , 2002, 346 ).

195)  , 「다 가  과 책  지원 연 」(연 보고 ), 연 원, 2008, 28 .

196)   통합하고  주 청  ‘ 민청’ 또는 ‘다 지원청’ 등  립하는 것도 한   것

다. 근 트  여 (Thach Thi Hoang Ngoc)  죽  계  결 주여   해결하  하

여 ‘다 가 청’  신 하여  한다는  다( 낸  뉴  2010.7.29  사 ).

197) 다 책  주  상  하는 것  니라  우리 사  상  하는 것 라는 에  

비 고 다( 상우, 게 , 505 ).

198) 승우, 게 “다  가  보  지원에 한  고”,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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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의 쟁 과 과제

1.보호 상

거주외국인 지원 표 조례안은 법 용의 상을 ‘합법’체류자로 한정하고 있

다(동조례안 제5조).사회통합과 인도 차원에서 거주외국인을 지원하고 거주외

국인의 인권증진을 한 조례에서 지원 상을 ‘출입국 리법’상의 체류자격을 기

으로 나 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이는 헌법재 소가 그동안 일 되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한 성질상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

라고 시하여,199)‘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등록․미등록을 불문하고

모든 외국인에게 인정해 온 것과는 상반되는 조치이다.200)그럼에도 불구하고 거

주외국인 표 조례안과 이를 따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지원 상을 ‘합

법’체류자로만 한정하도록 하여 미등록 이주민에 한 지원을 원천 으로 배제하

고 있는 것은 헌 소지가 있다.

한 거주외국인 지원 표 조례안은 보호 상으로서의 ‘거주외국인’을 “00시

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2호).이 게 ‘내 90일 이상 거주’하고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만이 지자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 각종 행정혜택,한국어 등 응교육,취업

고충상담,응 구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내 90일 이상 거주’라고 하여 거주기간을 기 으로 보호와 지원 상을 구분

하는 것은 합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산문제 등을 고려하 는지 모르나

외국인 문제의 요성과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한국의 경제 규모나

상에 비추어 볼 때 이 도 설득력이 없다.기간제한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201)

199) 헌 재  1994.12.29, 93헌마120; 헌 재  2001.11.29, 99헌마494 등.

200) , “다 사  헌  가  규 식”, 「 학연 」 45집, 한 학 , 2012.2, 9 . 주

여 에 한  지 에 하여 는, , “재한결 주여  가  보 에 한  고찰”, 

「공 학연 」 10  3 , 한 비 공 학 , 2009.8, 99  하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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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계활동에 종사하는자’로 제한하는 경우 출산,건강상의 이유 등 당사자

의 귀책사유 없이 생계활동을 단한 이주여성,가사노동 자녀양육,노부모

양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여성, 내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 아동,가정폭

력․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미등록 이주여성 등은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는

험성이 존재한다.그러므로 이러한 규제도 합리 인 사유가 되지 못한다.202)

2.자문 원회 구성

외국인 지원시책에 한 자문을 하여 구성되는 외국인지원시책자문 원회에

정작 당사자로서 당해 문제에 하여 가장 큰 이해 계를 가지고 있고 한 당

해 문제에 하여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외국인은 원회의 구성에서

제외되어 있다(제7조 참조).이는 외국인을 단순히 보호의 상으로만 악한 결

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외국인 외국인 가정 표를 원회의 구성원으

로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203)

3.지역 특성의 반 미흡

표 조례안은 명칭그 로 외국인지원과 련한 표 인 내용을 담고 있어,각

시․도 시․군․구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지원 조례의 제정이 요청된다.그러

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조례를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과 특성이 거의

반 되지 아니하고 표 조례안의 내용을 그 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한

경우가 부분이라고 한다.204)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창의 개선노력이 요

구된다.

201) 동지 : 상균․ 승우․ 진 , 게 , 169 ; 승우, 게 “다  가  보  지원에 한  

고”, 233 .

202) 라미, 게 “ 주여   내     해”, 147 .

203) 상균․ 승우․ 진 , 게 , 169 .

204) 승우, 게 “다  가  보  지원에 한  고”,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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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정리

지 까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제도의 쟁 과 과제에 하여 련법

제의 검토를 통하여 살펴보았는데,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신장을 한

입법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결혼 개업법은 그동안의 많은 지 과 비 에 힘입어 많은 부분이 개정

되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결혼 개업자의 책임이 아직도 미흡하다

고 할 수 있다.국제결혼 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신매매 혼인, 는 사기

혼인으로 인한 인권침해이다.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부분 가난한 나라 출신으로

서 본국이 있는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기 하여 국제결혼을 택한 경우가 많아

국제결혼 개업체가 이를 히 이용되고 있어서 다양한 인권침해가 나타나게

되고,이것은 결혼과정에서만으로 끝나지 않고 결혼생활 과정까지 이어져 가정불

화나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이혼까지 하게 되도록 작용하기도 한다.그런데 개

정 결혼 개업법에서도 국제결혼 개업체가 결혼 개업법상의 의무를 반하

을 때 업취소나 업정지에 머무르고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하지 않음으

로서,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인신매매 결혼이나 사기 결혼 지

만이 아니라,국제결혼이 우리나라 결혼형태의 10%를 넘는 거의 일반 인 결혼

형태가 되고 있다는 을 감안하여 보다 구체 이고 실효 인 규제가 필요하다.

입법론 검토사항으로 국제결혼 개업 등록기 강화,비 리 국제결혼 개기

설립규정 신설,배우자간 연령차 제한 규정 도입 등을 통한 인신매매 국제결혼

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강화,신상정보제공의무 반시 처벌규정 강화,결

혼 개업체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환규정의 신설,국제결혼

비배우자들의 사 교육 실시규정 신설,인신매매 국제결혼 지의무 반에

한 처벌규정 강화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국 법과 출입국 리법상의 국 취득 체류권과의 계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이다.국 법상 간이귀화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국 취득제도가 완화되기

는 하 지만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국 취득 신청하기 하여 필요한 최소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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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고 귀화신청 후 허가까지 통산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되는 을 감안하면

실질 으로 약 4년이라는 기간을 외국인신분으로 살아가야 된다.그 에는 거주

자격(F-2)비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에 부여되는 1회 체류기간이 1년이므로 매

년 체류연장을 신청해야 하는데,체류기간 연장 시 반드시 남편이 동행하여 신원

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국 취득에 있어서도 남편이 동행하고 신원보증을

해 주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고 있어서 만약 남편이 이에 조하지 않을 때 불법

체류자가 되어버리는 신분상 불안정한 처지로 살아가게 된다.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인 남편은 이를 결혼이주여성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결혼한 지 2년이 경과하기 에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게 되

는 경우 불법체류자로 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이러한 불안정한 신분으로 살아

야 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안정 체류를 보장하기 해서는 결혼이주여성에

게 결혼과 동시에 주권을 부여하거나 최소한 5년 정도의 체류자격을 부여함으

로써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이혼,별거 등으로 강제출국당하는 경우

에도 이에 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거주외국인 지원조례 등을

살펴보면,그 지원 상을 합법 체류자격 여부 생계활동의 유무,혼인생활

지속여부,한국인 자녀 출산여부 등의 기 에 의하여 정하고 있다.정책 으로

불법체류자를 용 상에서 제외한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나,불법체류자

를 일률 으로 용 상에서 제외함으로써,사회 지원이 실한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한국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미등록 이주여

성 등이 배제되고 있는데,이들을 지원 상에 포함되도록 해당 법률과 조례 등을

개정해야 한다.

넷째,국제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 정책을 장하는 주무부처가 통

합되어야 한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주무부처는 법무부이고,다문화가족지

원법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이며,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 련 주무부처는

노동부나 소기업청 등이며, 난민 련 주무부처는 문화체육 부,법무부

등으로서 재한외국인 는 다문화가족에 한 주무부처가 분산된 정책추진체계

를 가지고 있는데,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합하고 그

주무부처도 ‘이민청’ 는 ‘다문화지원청(가족청)’등을 신설하여 통폐합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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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섯째,국제결혼 이주여성에 한 지원을 구체화한 법률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의 내용 부분이 로그램 ․선언 규정에 불과하고,그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도 마찬가지여서 실효성이 부족하다.특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상의 지원기간이 국 을 취득한 날부터 3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바,오히려 이 같은 지원은 국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다음에 더 필요할 것이므

로 그 지원기간을 확 해야 한다.

여섯째,거주외국인 지원 표 조례안에 의하면 보호 상을 ‘합법 체류자’로서

‘내 90일 이상 거주’하고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오히려

거주 기에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내 90일 이상 거주’해야 하

는 제한은 합리성이 없으며,특히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출

산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단한 경우,가사노동,자녀양육,노부모

양을 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여성,가정폭력 피해를 입고 이혼소송 인

여성 등은 이 지원 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규제는 합리성이 없으

므로 삭제해야 한다.

일곱째,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실질 인 자립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재 다

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이주여성긴 지원센터,이주여성쉼터,이주여성자활

지원센터 등이 설치되었거나 확 설치 에 있지만,일시 이고 한정 인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당사자들의 문제해결능력을 지원하여 안정 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다 궁극 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여덟째,사회 차원에서 볼 때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받는 인권침해로는 우

리나라 국민들이 그동안 단일민족을 외치는 순수 통주의 시 풍토로 인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나 그 자녀들에 하여 편견과 차별을 가지게 됨으로서 나

타나고 있다. 한 부분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입국 에 한국어나 한국어

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어서 한국에 들어와서도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으며,한국

문화에 해서도 생소하다.한국말을 하지 못하거나 서툴러서 심리 ․정신 으

로 축되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약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이 가정불화와 가

정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이러한 침해에 하여 독일에서는 갈등 상황과

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로젝트와 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만에서는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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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과 같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서비스법을 제정하 다.우리나라도 국민기

생활보장법을 개정,긴 복지지원법의 지원 상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포함하는

등 결혼이주여성의 안정 생황을 지원하기 하여 노력하고 있다.그리고 교육

과학기술부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한 교육지원 책’을 수립하고 시행하

고 있다.그러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이 거의

선언 ․ 로그램 규정에 불과하여,실질 인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

문이다.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안정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하여 실

질 이고 구체 인 복지제도,취업알선,보건․건강부분에의 서비스 강화,한국사

회에의 조기정착을 한 로그램,자녀의 학교생활 응지원,나아가 다문화사

회 통합을 한 다양한 로그램을 통하여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방안마

련이 필요하다.

제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한 제도외 인 방안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그 가족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수자․약자로서 등장하

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상되는 바,다문화주의 에

서 종합 ․체계 ․장기 인 정책이 요구된다.‘결혼 개업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거주외국인 지원조례’등의 제정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종합 이고 체계 이며 장기 인 정책수행을 한 법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기단계에 있는 재의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아갈 다문화사회의 모델(이상형)에 한 국민 공

감 의 형성이라고 생각한다.일부에서 지 하고 있듯이 한국에서의 다문화 련

정책과 법제가 지나치게 동화주의 시각에서 근하고 있다든가,205)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제에 하여 가족유지에 치 한 나머지 인권보호에 소홀하다등가

205) ‘재한  처우 본 ’과 ‘다 가 지원 ’ 그리고 ‘거주  지원 ’는  사 통합  그 

 내걸고 , 재한 과 다 가 에 한 한 사 에   지원  통한 동 에  

맞 어   뿐 들  체 과 고  하는 진 한 미  사 통합  한 실  규   

들에  찾 보  들다는 비  다( 상우, 게 , 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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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에 하여 좀 더 치열한 논의를 거쳐 국민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

다.

다문화사회의 문제는 여성,가족,국내외 산업구조,인권,세계화,국민정서 등

복잡한 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해결을 한 근에 있어서도 종합 ,체계 ,장

기 안목이 필요하다.어떠한 경우에도 이들은 보호․지원하되 지원이라는 이름

하에 단순히 한국사회에의 응과 동화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그들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존 하는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이때 가장 요한 기 은 보편

인권의 보호가 되어야 할 것이다.그러기 하여 가장 요한 것은 다문화주의에

한 올바른 이해와 수용,즉 다문화주의가 국제결혼 이주여성,나아가 외국인이

라고 하는 사회 소수자․약자에 한 단순한 배려․지원․이해․수용이 아니

라 교류와 력․공존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신을 한 것이라는

인식을 정책결정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 모두가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206)

이러한 일련의 법률들을 제정하여 재한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다문화가족

을 지원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으로 진정한 다문화사회가 이룩되는 것은 아닐 것

이다.어쩌면 ‘재한외국인’이나 ‘거주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주민’으로 인정하

고,207)그들을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사회 실체로서 인정함으로서 재까지

의 동화 내지 배제의 정책에서 공존이라는 발 인 시각의 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결혼 개업법’의 제정으로 인신매매 국제결혼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

는 하나,아직도 악덕 개업체에게 피해를 입고 혼인 후에도 경제 인 어려움을

겪는 등 이 고에 시달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많다.비 리법인 개업체의 육성

지원,국제결혼정보원의 설립,국제결혼지원센터의 지정․지원,국제결혼 이민

의 부활 여러 가지 국제결혼 개업 건 화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이 제도들

이 시행되면 보다 건 한 국제결혼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무엇

206) 원 , 게 , 126 .

207) 근 ‘담  거주  지원에 한  개 ’에 는 ‘거주 ’ 또는 ‘ ’  ‘

주민’  꾸어 개 하고 다. 지 상 ‘주민’ 란 지 단체  역 내에 주 (주민등 )

 가지고 는 다(동  12 ). 그리고 주민등  “시 ․ ․ 청  30  상 거주할 

 그 할 역 에 주  또는 거  가진 ( 하 ‘주민’ 라 함)   규 에 하여 등 하여  

한다. 다만   한다.”고 규 한다. 그러므  ‘ ’  ‘주민’  니다. ‘ 주민’ 란 

 우리  사  웃 주민  해 할  다( 경 , 게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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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요한 것은 국제결혼 개업자들의 기본 인 인식이 변화되어야 하며, 한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남성들의 인식 한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돈

을 주고 신부를 사왔으니 내 맘 로 해도 된다는 식의 결혼 이 남았다면 아무

리 국제결혼 개업체의 건 한 육성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그것은 한낮의 꿈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요컨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다문화가정의 지원이나 사회통합을 한 련

법제가 안고 있는 문제 들에 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 못지않게,국제결혼을 원

하거나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남성이나 국제결혼 개업자를 포함하여 우리 모

두의 인식이 변화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가 이

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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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국제결혼은 국 이 서로 다른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인종,문화,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되는 인권침해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세계화 속에

서 가난한 나라의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하여 이주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우

리나라의 경우에도 2000년 이후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은 폭발 으로 증가하

여 재는 체결혼의 11%가 넘는 일반 인 결혼형태가 되고 있으며,2011년 말

재 18만명에 이르고 있다.국제결혼 가정의 ․ ․고에 재학하는 자녀수만

도 2011년 재 30,040명이나 되고 있으며,여기에 유아까지 포함되면 상당수

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는 바,이들에 한 언어,교육문제 등 사회통합 의미에

서의 종합 인 책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된다

미국무부의 국제인신매매보고서,유엔 인종차별철폐 원회의 지 ,그리고 유

엔성차별철폐 원회의 권고에서 보는바와 같이,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과 귀가 집 된 국제화

된 이슈인 것이다.한 사회의 인권지수가 그 나라에서 가장 차별받는 계층의 인

권실태로 가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이야말로 ‘이주민’으로,‘여

성’으로,‘빈곤층’으로 겹겹으로 차별받는 계층이라는 에서 우리사회 인권의 잣

라 할 수 있다.이러한 국제사회의 시각에 앞서 우리 헌법의 이념과 기본권조

항은 외국인 인권보호를 정하고 있으며,개별법들도 이에 따라야 한다.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결혼 개업

법’등을 제정하고,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한 노력을 하고

있다.그러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증가속도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결혼이주여성

에 한 책은 단편 이고 추상 인데 머물고 있는 측면이 많다.

이러한 을 감안하여 이 논문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실태,그

리고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한 인권보호와 직 인 련이 있는

‘결혼 개업법’,‘국 법 출입국 리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다문화가족

지원법’,‘거주외국인 지원조례’등을 검토한 후,이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이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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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권보호제도의 쟁 과 과제에 하여 살펴보았다.이를 통하여 도출된 국제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한 입법론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결혼 개업법은 그동안의 많은 지 과 비 에 힘입어 많은 부분이 개정

되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결혼 개업자의 책임이 아직도 미흡하다

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동법을 개정하여,국제결혼 개업 등록기 강화,비

리 국제결혼 개기 설립규정 신설,배우자간 연령차 제한 규정 도입,신상정보

제공의무 반시 개업자의 처벌규정 강화,결혼 개업체의 손해배상책임에 있

어서의 입증책임 환규정의 신설,국제결혼 비배우자들의 사 교육 실시규정

신설,인신매매 국제결혼 지의무 반에 한 처벌규정 강화 등이 검토되어

야 한다.

둘째,국 법과 출입국 리법상의 국 취득 체류권과의 계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이다.체류기간 연장 시 는 국 취득시 반드시 남편이 동행하여 신원

보증을 해 주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는 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한 국제

결혼 이주여성의 안정 체류를 보장하기 해서는 결혼이주여성에게 결혼과 동

시에 주권을 부여하거나 최소한 5년 정도의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가정폭

력 등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이혼,별거 등으로 강제출국당하는 경우에도 이에

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거주외국인 지원조례 등에서

는 불법체류자를 일률 으로 용 상에서 제외함으로써,사회 지원이 실한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한국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미등록 이주여성 등이 배제되고 있는데,이들을 지원 상에 포함되도록 해당 법

률과 조례 등을 개정해야 한다.

넷째,국제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 정책을 장하는 주무부처가 통

합되어야 한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합하고 그 주무

부처도 ‘이민청’ 는 ‘다문화지원청(가족청)’등을 신설하여 통폐합되어야 한다.

다섯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상의 지원기간이 국 을 취득한 날부터 3년까

지로 제한하고 있는 바,오히려 이 같은 지원은 국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다음

에 더 필요할 것이므로 그 지원기간을 확 해야 한다.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의 로그램 ․선언 규정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실질 으로 보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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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이고 필수 인 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여섯째,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의 보호 상을 ‘합법 체류자’로서 ‘내 90일 이

상 거주’하고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합리성이 없으므

로 삭제해야 한다.

일곱째,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실질 인 자립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재 다

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이주여성긴 지원센터,이주여성쉼터,이주여성자활

지원센터 등이 설치되었거나 확 설치 에 있지만,일시 이고 한정 인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당사자들의 문제해결능력을 지원하여 안정 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다 궁극 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여덟째,사회 차원에서,국제결혼 이주여성이나 그 자녀들에 하여 편견과

차별을 없애야 한다.이들의 안정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하여 실질 이고 구

체 인 복지제도,취업알선,보건․건강부분에의 서비스 강화,한국사회에의 조기

정착을 한 로그램,자녀의 학교생활 응지원,나아가 다문화사회 통합을

한 다양한 로그램을 통하여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방안마련이 필요하

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황과 문제 에 하여 살펴보면서,우리 사회

와 우리 법규범이 지향하고 있는 ‘다문화간 상호 존 과 지원’을 과연 얼마나 실

되고 있는지 다각 인 검토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우리 사회가 진정한 다

문화사회로 변화하기 해서는 우리사회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같은 이주자

의 지 가 지 처럼 최하층으로 락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 인 정책과 더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로그램 ․선언 규정에서 탈피하여 실질 으로 국

제결혼 이주여성이 우리 사회의 주류로서 진출할 수 있도록 언어․문화 등에

한 교육의 기회는 물론 경제 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의 기회를 극 으로

확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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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onInternationalMarriageImmigrationWomen'sHumanRights
Protection

InternationalMarriageisthejoiningofamanandwomanwithnationalitiesof

differentcountries. Theirrace,cultureandlanguagediffersoinfringementsoncivil

libertiescantakevariousforms. Whenwomenfrom countrieswithrelativelylow

livingstandardsimmigratethroughinternationalmarriage,theinfringementonhuman

rightscanbeevenworse.InthecaseofSouthKorea,thenumberofmigrantwoman

duetointernationalmarriagesincreaseddramaticallyafter2000,andcurrentlymore

than11% ofallmarriagesareinternationalmarriages. Thetotalnumberofmarriage

immigrantsattheendof2011is180,000. Elementary,MiddleandHighSchool

childrenofInternationalMarriagefamilieswererecordedat30,040intheyear2011.If

infantsaretobecounted,thenumberisprojectedtobemuchgreater. Ithinkitis

imminentlyimportantthattherearesocialpoliciesprotectingthem from anylanguage,

educationandculturedifferencerelateddifficultiesimmigrantsmayrunintoduring

theirdailylives.

AccordingtotheUSStateDepartment'sReportonInternationalKidnappings,the

UN'sCommitteeontheEliminationofRacialDiscrimination'sobservationsandthe

CommitteeontheEliminationofDiscriminationagainstWomen'ssuggestions,South

Korea'sInternationalMarriageWomenImmigrationproblem isnolongeradomestic

issue,butanissuethattheinternationalcommunityhasbeenfollowing. Ifone

country'shumanright'sissuescanbemeasuredbyhow themostdiscriminatedclass

orraceistreated,InternationalMarriageImmigrantsaretruly thehuman right

measuringstickofKoreabecausetheyareviewedas"immigrants","women",and

"poor". Inaccordancetothis,Korea'scongresslegislated"ActontheTreatmentof

ForeignersinKorea","SupportforMulticulturalFamiliesAct","ActonRegulationof

MarriageBrokerageAgency",andismakingeffortstoprotectthehumanrightsof

InternationalMarriagewomen.Howeverbecausethenumberofimmigrantwomenis

increasingsodramatically,theseeffortsareusuallyshortlivedandabstract.

Takingthisintoaccount,thisreportcontaintsthecurrentstateofhumanrights

infringementofInternationalMarriageImmigrantWomen,andalsothroughreviewing

"Acton Regulation ofMarriage Brokerage Agency","Law on Nationality and

Immigration","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Suppor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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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ulturalFamiliesAct",and"ProposedOrdinancetoSupportResidentAliens",

whicharelawsthatdirectlyimpacttheirhumanrights,thereportexaminestheissues

andgoalsthatneedtobeaddressedregardingInternationalMarriageImmigrationlaw.

Thefollowingare8proposalstoimprovethelegislationsregardingtheirhumanrights.

First,therehavebeen many improvementsin theprocessregarding Marriage

BrokerageAgenciesduetomuchpointingoutoftheproblemsandcritique;however,

theliabilityofMarriageBrokerageAgenciesremainsverylow.Thereforethecurrent

legislationshouldbeammendedtoreflectthereview ofMarriageBrokerageAgency

registration standards being tightended,a non-profitMarriage Brokerage Agency

ManagingFoundationbeingchartered,andsothatthelaw implementsamaximum

agedifferencerestrictionbetweenhusbandandwife,increasedmaximum punishment

ofMarriageBrokerageAgenciesinthecaseofviolatingpersonalinformationsharing

requirements,andapre-maritaleducationprogram forsoon-to-beinternationalwives,

andstrengthenedlawsandincreasedpunishmentforviolatinginternationalkidnapping

marriagelawsetc.

Second,there are human rightsviolationsin the process ofimmigration and

obtainingSouthKoreanpermanentresidencyandcitizenship. Thecurrentlaw that

requiresimmigrantstorequestlegalresidentperiodextentionsorcitizenshipwiththe

personalguaranteeoftheirhusbandsmustbechanged. Toensurethesafestayof

immigrantwives,theyshouldbegrantedpermanentresidencyoraminimum of5

yearsstayatthesametimeamarriagelicenseisissued. Thisgivesthem an

opportunitytoavoiddomesticviolenceetcmarriageproblemswithoutbecomingan

illegalalienduetodivorceormaritalseparation.

Third,the"ActontheTreatmentofForeignersinKorea","SupportforMulticultural

FamiliesAct",and"ProposedOrdinancetoSupportResidentAliens"indiscriminately

excludesillegalaliensand thereforealienateskidnapping victim immigrantwives,

domesticviolencevictimsandunregisteredimmigrantwomen whoaresupporting

children-someofthegroupsthatneedthemostprotection. Thelawsshouldbe

ammendedtoincludethem.

Fourth,the Ministry Departmentthatoverseas MulticulturalFamilies policies,

includingInternationalMarriageImmigrantWomen,shouldbeconsolidated. "Support

forMulticulturalFamiliesAct",and"ProposedOrdinancetoSupportResidentAliens"

shouldbecombinedintoonelaw andoverseenbyanewlyfoundedImmigration

DepartmentorMulticulturalFamilySupportDepartment(FamilyDepartment).

Fifth,the"ProposedOrdinancetoSupportResidentAliens"'ssupportdurationisup

to3yearsafteracquiringcitizenship. However,inreality,moresupportis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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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theperiodofafter3yearsofobtainingcitizneshipsothedurationshouldbe

extended. Alsothe"SupportforMulticulturalFamiliesAct",insteadofbeing a

declaratorylaw,shouldbeammendedwithmoredetailedandessentialclausesthat

protectInternationalMarriageImmigrantWomen.

Sixth,theeligiblestatustorequestandbegrantedsupportasaresidentalien

shouldbechangedfrom thecurrent"legalresidentwhohasresidedforlongerthan90

daysandwhoisengagedinmakingaliving"becauseitdoesnotwithstandpractical

reason.

Seventh,itisnecessarytosetupaself-supportsupportfoundationforvictimsof

domestic violence. Currently in accordance with the "SupportforMulticultural

FamiliesAct",theImmediateSupportCenterforMigrantWomen,MigrantsWomen

forWomenandMigrantWomenSelfSupportCenterareoperatingandexpanding,but

thesesupportnetworksarelimitedandtemporaryintheirrelief. Thereshouldbe

moreextensiveandessentialsupportandpolicytoassistthevictimstoworkouttheir

problemsinasafeandstableenvironment.

Eight,oursocietymustmovepastprejudicesanddiscriminatoryactionsagainst

migrantwomenandtheirchildren. Theirmustbewelfarepoliciesputintoplaceto

guaranteethesafeandstablelivesoftheseresidents. Jobplacementprograms,

medicalandhealthsupportservicesneedtobeextendedaswellasprogramsthat

helpadjusttolifeinSouthKorea,supportforchildren'sschoolrelocation,andfurther

effortsandprogramsshouldbemadebysocietyasawholetoenlightensociety's

viewsonourmigrantresidents.

WhileexaminingInternationalMarriageMigrantWomen'shumanrightsviolations

andproblems,Ifeelthatitisnecessarytoreflectupon,inamultifacetedcapacity,

how farourlegislationsandsocietyhasgonetoachieveoursociety'svaluesand

goalsinproviding"MulticulturalRespectandSupport".IfSouthKoreaistotransform

into a truly robustmulticulturalsociety,we mustpreventmigrants such as

InternationalMarriageWomenImmigrantsfrom beingstuckinoursociety'slowest

rungofsocialclass. Specificpoliciesandinstitutionalimprovementsmustbemade,

andinsteadofprogrammaticanddeclaratory policies,weneedtofurtherextend

realisticsupportandopportunitiessothatInternaionalMarriageMigrantWomencan

playamajorroleinoureconomynotonlythroughlanguage,cultureandeducation

related opportunities,butalso with theexpansion and supportofjob placement

programs and opportunities thatgive them the ability to independently support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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